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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업무 매뉴얼

2024. 10.





본 매뉴얼 건축물관리법 제 조 제 조 및 30 , 31「 」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한 건축물 해체계획서의32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 호 의 세부사항을 정한 2022-446 , 2022.8.4.)

것으로 해체공사 감리자는 본 매뉴얼에 따라 감리

업무를 실시하되 개별 대상건축물의 특성 및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응용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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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3 . 해체공사 감리 업무 매뉴얼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강화를 위해 해체허가 감리제도 등의 사항을 규정하는 ·

건축물관리법 이 도입 시행 되었다· (’20.5.) .「 」

그러나 광주 학동 붕괴사고 등 지속적으로 해체공사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21.6.)  

해체공사 안전강화 대책 의 일환으로 건축물관리법 이 개정 시행“ ”(‘21.8.) · (‘22.8.)「 」

되었고 이를 통해 건축물 해체공사의 허가 감리 시공 모든 과정에서의 법 제도가 · · ·

강화되었다.

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상주감리 규정 및 감리원 자격배치기준 신설 감리업무· ,  실적 

등록 의무화 허가권자 현장점검 의무화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 표 < 1-1>과 같다.

이에 기존 년에 마련된 해체공사 감리업무 매뉴얼에서 이전 법령이 적용된2022  

내용을 현행화하고 실무 사례를 추가하여 매뉴얼의 실효성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구분 법 조항 주요내용

해체계획서 작성 검토· 법 제 조 제 항 제 항30 4 , 5 신설 해체계획서 작성자 검토 자격기준 ( ) ·

허가대상 관계전문가 작성 신고대상 관계전문가 검토- : , : 

관계전문가* :

건축사법 제 조제 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1) 23 1「 」 

  2)  기술사법 제 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로서6「 」  

건축구조 건축시공 또는 건설안전 직무범위를 등록한 자       , 

해체심의 법 제 조제 항30 6 신설 건축위원회 해체심의 의무 ( ) 

해체허가 신고/ 법 제 조 제 항30 2 강화 해체허가 대상 확대 ( ) 

법 제 조의 제 항30 3 1 신설 변경허가 신고 기준 ( ) /

해체공사 착공신고 법 제 조의 제 항30 3 2 신설 해체공사착공 변경신고 기준 ( ) 

해체공사 완료신고 법 제 조의 제 항30 3 3 신설 일괄변경신고 기준( ) 

허가권자 현장점검 법 제 조의30 4 신설 허가권자 점검의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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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매뉴얼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 , , 

업무 등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 호 일부개정 등 [ 2022-446 , 2022. 8. 4., ]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매뉴얼의 내용을 현행화하고 해체공사 , 

감리 업무별 사례를 추가 보완하는 등 고도화하여 해체공사 감리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체계적이고 내실화된 해체공사 안전관리를 유도함으로써 현장 안전관리,  

강화 및 해체공사 관계자의 업무 역량을 제고하고자 한다. 

단 해체공사감리자는 본 매뉴얼을 참고하여 감리업무를 실시하되 개별 대상 , , 

건축물의 특성 및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응용하여 감리업무를 수행

할 수 있다. 

구분 법 조항 주요내용

해체공사 감리 법 제 조 제 항31 3 강화 상주감리 의무 법제화( ) 

해체허가대상 신고대상 중 특수 톤장비 폭파해체- , /10 /

법 제 조 제 항32 5 신설 주요 공정 사진 및 영상촬영 의무 ( ) 

필수확인점 감리자가 주요한 해체라고 판단하는 해체- , 

법 제 조 제 항31 2 강화 감리자 교체 기준 ( ) 

법 제 조의31 2 신설 감리자 감리원 교육의무 ( ) ·

신규교육 시간 보수교육 시간 매 년- : 35 , : 14 ( 3 )

규칙 제 조13 강화 해체감리자 지정 방법 개정( ) 

법 제 조 제 항31 6 신설 생애이력관리시스템에 감리업무 일일등록 의무( ) 

해체공사 작업자 법 제 조의32 2 신설 해체공사 작업자 업무 ( ) 

계획서대로 공사수행 붕괴 추락 방지 대책준수 등- , ·

벌칙 법 제 조 제 조의51 , 51 2, 

제 조 제 조52 , 54

강화 처벌규정( ) 

관리자 감리자 시공자 작성 검토 자 작업자벌칙 과태료강화- , , , ( ) , /

건축물관리법 시행 일부개정 시행 일부개정: `22.08.04.(`22.02.03., ) / `22.12.11.(`22.06.10.,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시행 일부개정 시행 일부개정: `22.08.04.(`22.08.02., ) / `22.12.11.(`22.12.06., )※ 

시행 일부개정                                  / ‘24.01.02.(‘24.01.02.,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일부개정 시행 일부개정: `22.08.04.(`22.08.04., ) / `21.12.10.(`21.12.10., ) ※ 

시행 일부개정                                   / ’24.01.03.(’24.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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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매뉴얼은 다음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기 위해 실시하는 해체공사 

및 건축물관리법 제 조 제 조 제 조의 및 제 조의 규정에 따라 해체공사30 , 31 , 31 2 32「 」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

1) 허가대상 건축물 건축물관리법 제 조( 30 )「 」

가) 신고대상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건축물 

나) 신고대상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1)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 
횡단 보도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2)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해당 지
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건축물의 배치 유동인구 등 해당 , 
건축물의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2) 신고대상 건축물 건축물관리법 제 조( 30 )「 」

가) 건축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2 1 7「 」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나)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1) 연면적 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500

(2) 건축물의 높이가 미터 미만인 건축물12

(3)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개층 이하인 건축물3

다) 그 밖에 대통령령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 조 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해체( 21 )
하는 경우

(1) 건축법 제 조제 항제 호 또는 제 호에 따른 건축물14 1 1 3「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 , 「 」
환경보전지역에 있는 높이 미터 미만인 건축물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의 12 . 
일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지역에 걸치는 경「 」
우에는 그 건축물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으로 적용

(3) 그 밖에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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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물 이란 건축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 ” 2 1 2 . , 「 」 「 」 
제 조제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3 1 .

2) 관리자 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해당“ ”  
건축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 
따라 건축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는 관리자로 본다.

3) 해체공사감리자 란 건축물관리법 제 조제 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법 “ ” 31 1「 」 
제 조에 따른 해체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32 . 

4) 해체작업자 란 건설산업기본법 제 조제 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로서 건축물“ ” 2 7「 」 「
관리법 제 조의 에 따른 해체작업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32 2 . 」 

5) 현장관리인 이란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 호의 서식에 따라 해당“ ” 6 3「 」  
건축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공사시 현장관리책임을 
가진 자로 본다.

6) 관계전문가 란 건축물관리법 제 조제 항 또는 같은 조 제 항 각 호의 어느 “ ” 30 4 5「 」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7) 해체 란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 ”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8) 멸실 이란 건축물이 해체 노후화 및 재해 등으로 효용 및 형체를 완전히 상실한“ ” ,  
상태를 말한다.

9) 특수구조 건축물 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 조제 호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 2 18「 」  
건축물을 말한다.

10) 잭서포트 란 주로 슬래브 상부 중량작업 및 해체작업 시 슬래브 보강용으로 “ ”
사용하는 원형강관 파이프 지지대를 말한다.

11) 필수확인점 이란 공사의 수행 과정에서 감리자의 입회 점검 및 서면 승인 없이는“ ”  
다음 단계의 공정으로 진행할 수 없는 공사 중지점 을 말한다‘ ’ .

12) 잔재물 이란 건축물 해체공사 과정에서 슬래브 위에 쌓여 하중으로 작용하는 “ ”
콘크리트 목재 조적벽돌 및 각종 건축자재가 혼합된 건설폐기물을 말한다, , .

13) 생애이력 정보 란 건축물의 기획ㆍ설계 시공 유지관리 멸실 등 건축물의 생애“ ” , , ,  
동안에 생산되는 문서정보와 도면정보 등을 말한다.



7 . 해체공사 감리 업무 매뉴얼

해체공사의 업무순서는 그림 과 같이 사전조사 현장조사 해체공법 선정< 1-1> , , ,  

해체계획서 작성 구조안전성 검토 필요시 허가 신고 승인 감리자 지정 현장 , ( ), ( ) , , 

점검 해체공사 수행 완료보고서 제출의 순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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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 감리업무 수행 시 참고할 관련 법령 및 규정 기준 지침 등은 소관부, , 

처 및 기관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건축물관리법 건설기술진흥법 지하안전관, , 「 」 「 」 「

리에 관한 특별법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 , 」 「 」

KCS 「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가시설 설계기준 고용노41 00 00, , KDS 21 00 00, , 」 「 」

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사업장 위험성평가, , 「 」 「 」 「

에 관한 지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환경부의 소음진동 , KOSHA Guide , 」 「 」 「

관리법 , 」 물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 재활, , , 「 」 「 」 「 」 「

용 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순환기, , 」 「 」 「

본법 국가, 」 기술표준원의 한국산업표준 소방청의 건설현장의 화재안전KS( ) , 「 」 「

성능기준 등 다수가 있다, NFSC 606 .」 

본 장에서는 국토교통부의 건축물관리법 건설기술진흥법 고용노동부의 , , 「 」 「 」

산업안전보건법 환경부의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 , , , 「 」 「 」 「 」 「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의 주요 법령을 정리하고자 한다.」

법 주요내용 위임 별지 서식

제 조30

건축물 해체(

의 허가)

제 항1

제 항2

건축물 해체의 허가

-건축물 해체의 허가 및 신고 대상 건축물,  

해체의 허가신고 신청․

시행령 

제 조21

시행규칙

제 조11

별지

제 호6

건축물 해체

허가서

별지

제 호의6 2

건축물 해체 

신고확인증

제 항3 허가 또는 신고 시 해체계획서 첨부

-해체계획서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

시행규칙

제 조11

별지

제 호5

건축물해체 허가(

신청서해체 신고서, )

제 항4 해체 허가 시 해체계획서의 작성

-건축사 기술사 건축구조 건축시공, ( , ,

건축안전)

시행령

제 조21

제 항5 해체 신고 시 해체계획서의 검토

-건축사 기술사 건축구조 건축시공, ( , ,

건축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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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주요내용 위임 별지 서식

제 항6 해체계획서의 심의 

해체허가 대상-

해체신고건 중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

경우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

제 항7 심의 결과 또는 허가권자의 판단으로 해

체계획서 등의 보완 요구

제 항8 국토안전관리원 해체계획서 검토 시행령

제 조21

제 항9 건축물 해체 허가절차

해체계획서의 작성ㆍ검토 방법 내용 - , 

및 그 밖에 건축물 해체의 허가절차 등

시행규칙

제 조12

고시
제 호2022-446

제 조의3 0 2

해체공사 착공(

신고 등)

제 항1 건축물의 해체공사 착공신고 시행규칙

제 조의12 2

별지

제 호의6 3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서

제 항2

제 항3

착공신고의 수리 및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 통지

별지

제 호의6 4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 확인증

제 조의3 0 3

건축물 해체의(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

제 항1 해체허가 신고 이후 변경허가 신고 가 ( ) ( )

필요한 경우

시행령

제 조의21 2

시행규칙

제 조의12 3

별지

제 호의6 5

건축물 해체변경(

허가 신청서 변경, 

신고서)

별지

제 호의6 8

건축물 해체변경(

허가서 변경신고,  

확인증)

제 항2 착공신고 사항 중 변경신고가 필요한 경우 별지

제 호의6 6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 변경신고서

별지

제 호의6 9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 변경신고, 

해체 등 일괄 변경

신고 확인증)

제 항3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시 변경신고 

-변경허가 신고 외의 사항 변경이 필요한( )  

경우

시행규칙

제 조의12 3

별지

제 호의6 7

건축물 해체 등 

일괄 변경신고서

별지

제 호의6 9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 변경신고, 

해체 등 일괄 변경

신고 확인증)



일반사항Ⅰ   . 10

법 주요내용 위임 별지 서식

제 조의3 0 4

현장점검( )

제 항1 착공신고 이후 허가권자의 현장점검 시행령

제 조의21 3

별지

제 호의6 11

건축물 해체 현장 

안전점검표

제 항2

제 항3

현장 점검 후 조치 및 확인 사항 시행규칙

제 조의12 4

별지

제 호의6 10

조치 명령 이행

결과 통보서

제 항4 현장점검업무의 대행 별지

제 호의6 11

건축물 해체 현장 

안전점검표

제 항5 현장점검업무의 대행에 대한 수수료

제 조31

건축물 해체(

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제 항1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및 자격 시행령

제 조22

시행규칙

제 조13

별지

제 호7

해체공사감리자 

지정통지서

제 항2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시행령

제 조23

제 항3 해체공사감리원 상주감리 규정

제 항4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제한

제 항5 관리자와 해체공사감리자 간 책임

내용 및 범위 

제 항6 해체공사감리원 배치기준 시행령

제 조의23 2

제 항7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기준 지정방법, , 

감리비용 등 필요사항

시행규칙

제 조13

고시
제 호2022-446

제 조의3 1 2

해체공사(

감리자 등의 

교육)

제 항1 해체공사감리자 및 감리원의 교육 시행령

제 조의23 3

시행규칙

제 조의13 2

고시

별지

제 호의7 2

해체공사 감리교

육 이수증

제 항2 해체공사감리 업무 교육기관의 지정 별지

제 호의7 3

해체공사 교육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 호의7 4

해체공사 교육기

관 지정서

제 항3 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제 항4 교육의 방법 기준 절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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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주요내용 위임 별지 서식

제 조32

해체공사(

감리자의 업무)

제 항1 해체공사감리자의 업무수행 내용 시행령

제 조의23 4

시행규칙

제 조14

고시

제 항2 해체공사 감리자의 해체공사 작업중지 

요청

시행규칙

제 조14

별지 

제 호8

건축물 해체작업 

시정 또는 중지 

요청 보고서

제 항3 작업중지 요청을 불이행하는 경우의 대 

처방법

제 항4 건축물의 안전확보를 위한 개선계획 시행규칙

제 조14

별지

제 호9

건축물 해체작업 

개선계획서

제 항5 해체공사감리자의 해체현장 사진 및동영상  

촬영 보관 필수 확인점 주요 해체작업 등( , )

시행규칙

제 조의14 2

제 항6 당일 수행한 해체 작업에 관한 사항을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 등록

제 항7 제 항 불이행시 허가권자의 행정명령6

제 항8 해체감리완료보고서 제출

관리자 허가권자( , )

시행규칙

제 조15

제 항9 보고서의 작성 등 필요한 사항 시행규칙

제 조의14 2

제 조15

제 조의3 2 2

해체작업자의(  

업무)

해체작업자의 업무

해체계획서대로 해체공사 수행-

안전관리대책 수행 등-

제 조33

건축물 해체(

공사 완료신고)

제 항1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 신고 기준 시행규칙

제 조16
제 항2 완료신고의 방법 절차· 별지

제 호10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서 멸(

실신고서)

별지

제 호11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 멸실 신고(

확인증)

제 조34

건축물의 멸실(  

신고)

제 항1 건축물 멸실 신고 기준 시행규칙

제 조17
제 항2 멸실신고의 방법 절차· 별지

제 호10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서 멸실(

신고서)

별지

제 호11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 멸실 신고(

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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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조 건축물 해체의 허가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30 ( ) ① 

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하 이 장에서 허가권자( “ ”

라 한다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2 1 7「 」 

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가. 연면적 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500
나. 건축물의 높이가 미터 미만인 건축물12
다.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개 층 이하인 건축물3
라. 그 밖에 대통령령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 조 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 21 )

해체하는 경우

법 주요내용 위임 별지 서식

제 조51

벌칙( )

제 항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억원 이하의 벌금10 1

제 항2 제 항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사람을1  

사상에 이르게 하는 자는 무기 또는 년1  

이상의 징역

제 조의51 2

벌칙( )

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2 2

제 조52

벌칙( )

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1 1

제 조53

양벌기준(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

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 

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벌칙조항의 위

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와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을 과함

제 조54

과태료( )

제 항1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2

제 항2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1

제 항3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500

제 항4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200

제 항5 과태료 부과기준 시행령

제 조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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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1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 

횡단보도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2.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건축물의 배치 유동인구 등 해당  , 

건축물의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



구분 주요내용

허가

신고대상 외 건축물

신고대상이더라도 해당 건축물 주변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 , 

보도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해체 허가를 받아야 함  

신고

일부해체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주요구조부 건축법 제 조 제 항 제 호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 2 1 7 ) : , , , , ※ 「 」 

전면해체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연면적 미만- 500㎡

건축물 높이 미만- 12m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개층 이하인 건축물  - 3

그 밖의 

해체

1. 바닥면적 합계 이내의 건축물 건축법 제 조 제 항 제 호85 ( 14 1 1 ) ㎡ 「 」 

2. 연면적 미만이고 층 미만 건축물 대수선 건축법 제 조 제 항 제 호200 3 ( 14 1 3 ) ㎡ 「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 「 」

보전지역에 있는 높이 미만인 건축물12m 

4. 그 밖에 시 군 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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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 항 또는 제 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건축물1 2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제 항에 따라 작성되거나 제 항에 따라 검토된4 5  

해체계획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 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1 2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해체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작성  , 

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건축사법 제 조제 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23 1「 」 

2. 기술사법 제 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로서 건축구조 6「 」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범위를 등록한 자

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가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해체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검토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1. 건축사법 제 조제 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23 1「 」 

2. 기술사법 제 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로서 건축구조 6「 」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범위를 등록한 자

⑥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법 제 조제 항에 4 1「 」 

따라 자신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건축물의 해체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제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 항에 따른 건축물의 해체를 허가 1 2

하려는 경우

2. 제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를 신고받은 경우로서 1

허가권자가 건축물 해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

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⑦ 제 항에 따른 심의 결과 또는 허가권자의 판단으로 해체계획서 등의 보완이 6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관리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⑧ 허가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해체계획서에 대한 검토를 국토

안전관리원에 의뢰하여야 한다. 

⑨ 제 항3 부터 제 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체계획서의 작성ㆍ검토 방법 내용 및 5 , 

그 밖에 건축물 해체의 허가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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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해체신고 대상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축물해체계획서 작성기준 준수하여 

관리자가 작성하고 관계전문가* 검토를 받아야 함 
관계전문가  * 
1) 건축사법 제 조제 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23 1「 」 
2) 기술사법 제 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로서 건축구조 등 대6「 」 

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범위를 등록한 자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설안전( , , )
- 해체허가 대상은 관계전문가가 작성  

※ 건축물의 해체를 허가하려는 경우 및 신고 대상 중 허가권자가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역건축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야 함 


- 건축법 시행령 제 조제 호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 2 18「 」 
- 톤 이상의 장비를 올려 해체하는 건축물 10
- 폭파하여 해체하는 건축물 

※ 변경신고 변경허가 절차에서도 동일 ·


-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 


- 해체공사의 공정 등 해체공사의 개요
- 해체공사의 영향을 받게 될 건축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건축설비의 이동2 1 4 , 「 」 

철거 및 보호 등에 관한 사항
- 해체공사의 작업순서 해체공법 및 이에 따른 구조안전계획, 
- 해체공사 현장의 화재 방지대책 공해 방지 방안 교통안전 방안 안전통로 확보 , , , 

및 낙하 방지대책 등 안전관리대책
- 해체물의 처리계획
- 해체공사 후 부지정리 및 인근 환경의 보수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

※ 허가권자는 제출받은 해체계획서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2) 제 조의 해체공사 착공신고 등 제 조제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30 2( ) 30 1① 

같은 조 제 항에 따라 해체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해체공사에 착수하려는 관리자는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착공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 

제 조제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건축물의 경우는 제외한다30 1 .

② 허가권자는 제 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1 7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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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허가권자가 제 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2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

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3) 제 조의 건축30 3( 물 해체의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 관리자는 제 조제 항 ) 30 1① 

또는 제 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 중 해체계획서와 다른 해체 2

공법을 적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허가권자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체계획서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제 조제 항부터 . 30 3

제 항까지 및 제 항을 준용한다7 9 .

② 관리자는 제 조의 제 항에 따라 해체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사항 중 제 조의 에  30 2 1 32 2

따른 해체작업자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제 항 또는 제 항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사항 외의 사항을1 2  

변경한 경우에는 제 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시 국토교통부령33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





당초 변경사항 변경행위 근거

해체허가
해체공법1. 

해체작업의 순서2. 

해체하는 부분 및 면적3. 

해체장비의 종류4. 

대상건축물 석면 함유 여부5. 

해체 현장 안전관리 대책6.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변경 이후의 허가 신고 ( ·

대상에 대한 구분 필요)

시행령

제 조의21 2

제 항1
해체신고

착공신고

착공예정일 일 이상 변경 시1. (30 )

해체작업자 하수급인 현장관리인 해체 2. , , , 

공사 현장에 배치하는 건설기술자

착공 변경신고

시행령

제 조의21 2

제 항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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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 조의 현장점검 허가권자는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제 조의 에 30 4( ) 30 2① 

따른 해체공사 착공신고를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해체 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하여야 한다. 







-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를 받은 경우 
- 감리자가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 해체현장 관리업무를 지속적으로 등

록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확인하려는 경우 
- 해체계획서와 다른 해체공법을 적용하는 등 변경허가 신청이나 변경신고를 받

은 경우 
- 해체작업자 변경 등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 해체공사감리자 및 해체작업자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확인하려는 

경우
- 건축물 해체공사와 관련된 위법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제보 등을 받은 경우·
- 필수확인점에 다다른 경우로서 건축물 해체공사가 해체계획서와 관계법령에 

맞게 수행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 군 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 · ·



② 허가권자는 제 항에 따른 현장점검 결과 해체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되기   1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관리자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체공사감리자, 31 1 , 

제 조의 에 따른 해체작업자 등에게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32 2

하며 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 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가  2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공사재개 등의 조치를 명하여야 하며, 필요한 조치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공사재개 등의 조치를 명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허가권자는 제 항의 현장점검 업무를 제 조제 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 1 18 1

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현장. 

점검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현장점검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긴급히 조치하여야 하는 ,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즉시 안전조치를 실시한 후 그 사실을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일반사항Ⅰ   . 20

⑤ 허가권자는 제 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4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5) 제 조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허가권자는 건축물 해체허가를 31 ( ) ① 

받은 건축물에 대한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건축사법 또는 건설「 」 「

기술 진흥법 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 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 「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호에 따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 중 제 조의 에 2 12 ) 31 2」 

따른 해체공사감리 업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이하 해체공사감리자 라 한다 로 지정하여 해체공사감리를 ( “ ” )

하게 하여야 한다.







관리자 → 허가권자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
신청서 제출

허가권자 → 관리자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통보서 발급

관리자 → 감리자

해체공사 감리자 계약
체결

허가권자

해체공사 감리자 모집공고를
통한 명부*작성 및 관리

  







-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
- 해체신고 대상 건축물 중 감리자 지정 대상 건축물 

• 시행령 제 조제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21 6
특수구조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 조 제 호나목 또는 다목 * ( 2 18 ) 

건축물에 톤 이상의 장비를 올려 해체하는 건축물 * 10

폭파하여 해체하는 건축물 * 

• 해체하려는 건축물이 유동인구가 많거나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있는 경우 등 허가권자가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건축물





- 해체공사감리자를 건축법 제 조제 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로 지정 가능한 경우25 2「 」 
• 건축물을 해체하고 건축법 제 조제 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25 2「 」  

경우로서 관리자가 요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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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체공사감리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에 관한 서류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2. 업무 수행 중 해당 관리자 또는 제 조의 에 따른 해체작업자의 위반  32 2

사항이 있음을 알고도 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 조제 항에 따른 등록 명령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적으로 2 7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건축법 제 조 항에 따른 공사감리자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소규모 25 2 : 
건축물 등*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설계에 참여하지 않은 자 중에서 직접 
지정하는 공사감리자 단 건설기술진흥법 제 조에 따른 신기술을 적( , 14「 」
용하여 설계하거나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 조에 따른 역량 있는 13「 」 
건축사가 설계하거나 설계공모를 통하여 설계하는 경우에는 해당 설계
자를 허가권자가 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음)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소규모 건축물 등

1. 건설산업기본법 제 조제 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41 1「 」

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 연면적 이하로서 공동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등 대통령령으로 200 , , , ㎡ 

정하는 건축물 및 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 아닌 소규모 건, 

축물 단 단독주택 건축법시행령 별표 제 호가목 농업 임업 축산업 어업용 창( , ( 1 1 ),   

고 등 및 천만원미만 종합공사 천 백만원 미만 전문공 사 등 경미한 건설공사5 , 1 5

인 경우는 제외)

2. 주택으로 사용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비주거와 복합 포함, , , , ( )

   

• 이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함



- 해체계획서 작성자를 우선하여 지정 가능한 경우 해체공사감리자 명부 등(
재된 경우에 한함)
• 시행령 제 조제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21 6

특수구조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 조 제 호나목 또는 다목  * ( 2 18 )
건축물에 톤 이상의 장비를 올려 해체하는 건축물  * 10
폭파하여 해체하는 건축물  * 

• 층 이상인 건축물6
• 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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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해체공사감리자는 수시 또는 필요한 때 해체공사의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해체공사 방법 및 범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 , 

정하는 건축물의 해체공사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또는 경력이 있는 자를 감리원으로 배치하여 전체 해체공사 기간 동안 해체

공사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





- 해체허가 대상



- 법 시행령 제 조의 제 항제 호에 따른 건축물의 해체공사인 경우에는 23 2 1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할 것
• 건축물의 연면적이 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명 이상3 : 1







- 해체공사 감리자의 지정에 관한 서류를 부정 또는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업무 수행 중 해당 관리자 또는 해체공사를 수행하는 자 해체작업자 의 위( )

반사항이 있음을 알고도 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 제 조제 항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매일 등록하여야 하는 명32 7

령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적으로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공종 감리내용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 
• 안전점검표 현황
• 현장 특기사항 발생상황 조치사항 등( , )
• 해체공사감리자가 현장관리 기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법 시행령 제 조( 23 )
• 해체공사 감리에 요구되는 감리자 자격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해체공사 감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축물관리법 제 조32「 」 

해체공사 감리자의 업무 등 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
• 해체공사 감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체공사 감리를 거부하거나 실

시하지 않은 경우
• 해체공사감리자가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하기에 부적

합한 경우로서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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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허가권자는 제 항 각 호의 어느2 하나에 해당하는 해체공사감리자에 대해서는  

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을 제한하여야 한다1 . 

⑤ 관리자와 해체공사감리자 간의 책임 내용 및 범위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 건축물의 연면적이 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명 이상 다만 관리자가 3 : 2 . , 
요청하는 경우로서 허가권자가 해체공사의 난이도 해체할 부분 및 면적 , 
등을 고려할 때 감리원을 명 이상 배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2
경우에는 명을 배치할 수 있음1

- 법 시행령 제 조의 제 항제 호에 따른 건축물의 해체공사인 경우에는 23 2 1 2
명 이상의 감리원을 배치할 것1

- 해체공사 과정 중 필수확인점에 다다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감
리원을 배치할 것
• 배치기간은 다음 단계의 해체공정을 진행하기 전까지일 것
• 제 호나목 본문 또는 단서에 따라 배치하는 경우 제 항제 호에 해당하1 2 1

는 사람은 명 이상일 것1
• 해체공사감리자에 소속된 사람 중 제 항제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으2 1

면 그 사람 같은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필수확인점이 아닌 해체공(
정에 배치된 감리원을 포함한다 을 배치할 것)



- 법 제 조제 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또는 경력이 있는 31 3 “
자 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서 공사시공자 및 공사시공자의 ”
계열회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호의 계열회사( 2 12「 」 
를 말한다 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을 말함)
1. 필수확인점에 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건축사법 제 조제 호의 건축사. 2 1「 」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 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자격이 . 39「 」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기술인인 사람
필수확인점 외의 해체공정에 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2.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제 호 각 목의 사람. 1
나 건축사법 제 조제 호의 건축사보. 2 2「 」 
다 기술사법 제 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법 제 조제. 6 23「 」 「 」 
항 각 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다음9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건축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
2) 건설기술 진흥법 제 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자격이 39「 」 

있는 사람으로서 직무분야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제 호 라목의 1 3
건축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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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 항 단서에 따른 감리원 3

배치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 자 및 해체공사감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기준 지정방법 해체공사 감리비용 등 필요한 사항은 ,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6) 제 조의 해체공사감리자 등의 교육 해체공사감리 업무를 하려는 해체  31 2( ) ① 

공사감리자 및 감리원은 해체공사감리 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 항에 따른 교육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1

정하는 바에 따라 해체공사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 항에 따라 지정된 해체공사 교육기관은 해체공사감리 업무 외에 해체  2

계획서의 작성ㆍ검토 등 해체공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국토, 

교통부장관은 해체공사 교육기관의 교육 실시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 항 및 제 항에 따른 교육의 방법ㆍ기준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1 3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



- 신규교육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되거나 감리원으로 배치되기 전까지 시간: 35
- 보수교육은 신규교육을 받은 날부터 년마다 시간3 14

7) 제 조 해체공사감리자의 업무 등 해체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32 ( ) ① 

수행하여야 한다.

1. 해체작업순서 해체공법 등을 정한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체계획서 제, 30 3 ( 30

조의 제 항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에 따라 해체계획서의 내용이 3 1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해체계획서를 말한다 이하 해체계획서 라 . “ ”

한다 에 맞게 공사하는지 여부의 확인)

2. 현장의 화재 및 붕괴 방지 대책 교통안전 및 안전통로 확보 추락 및 낙하  , , 

방지대책 등 안전관리대책에 맞게 공사하는지 여부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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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체 후 부지정리 인근 환경의 보수 및 보상 등 마무리 작업사항에 대한 , 

이행 여부의 확인

4. 해체공사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 

조제 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이 적절하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확인2 1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체공사의 감리에 관한 사항

② 해체공사감리자는 건축물의 해체작업이 안전하게 수행되기 어려운 경우 해당 

관리자 및 제 조의 에 따른 해체작업자에게 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를 32 2

요청하여야 하며 해당 관리자 및 해체작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 

따라야 한다. 

③ 해체공사감리자는 해당 관리자 또는 제 조의 에 따른 해체작업자가 제 항에 32 2 2

따른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받고도 건축물 해체작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 

보고를 받은 허가권자는 지체 없이 작업중지를 명령하여야 한다. 

④ 관리자 또는 제 조의 에 따른 해체작업자가 제 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받고 32 2 2

이를 이행한 경우나 제 항 후단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이후 해체  3

작업을 다시 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물 안전확보에 필요한 개선계획을 허가권

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해체공사감리자는 허가권자 등이 건축물의 해체가 해체계획서에 따라 적정

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체 작업 시에는 해당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에 대한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일자가 표시된 사진 및 동영상을 말한다 을 촬영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 . 

1. 필수확인점 공사의 수행 과정에서 다음 단계의 공정을 진행하기 전에 해(

체공사감리자의 현장점검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사 중지점을 말

한다 의 해체 이 경우 필수확인점의 세부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해체공사감리자가 주요한 해체라고 판단하는 해체

⑥ 해체공사감리자는 그날 수행한 해체작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 조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매일 등록하여야 한다7 .

1. 공종 감리내용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 

2. 안전점검표 현황

3. 현장 특기사항 발생상황 조치사항 등( , )

4. 해체공사감리자가 현장관리 기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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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허가권자는 제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등록하지 아니한 해체공사감리자6

에게 등록을 명하여야 하며 해체공사감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 

따라야 한다. 

⑧ 해체공사감리자는 건축물의 해체작업이 완료된 경우 해체감리완료보고서를 해당 

관리자와 허가권자에게 제출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 하여야 한다( ) . 

⑨ 제 항에 따른 개선계획 승인 제 항에 따른 사진ㆍ동영상의 촬영ㆍ보관 및 4 , 5

제 항에 따른 해체감리완료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8

으로 정한다.





공사시행 전 단계

• 감리업무 착수준비

• 해체계획서 검토

• 현지여건조사

공사시행 단계

• 공정·시공관리

• 안전·환경관리

• 사진촬영·보관

공사완료 단계

• 감리업무 기록관리

• 결과 보고 등


1. 해체작업순서 해체공법 등을 정한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체계획서 제 조, 30 3 ( 30

의3제 항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에 따라 해체계획서의 내용이 변1
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해체계획서를 말함 에 맞게 공사하는지 여부 확인)

2. 현장의 화재 및 붕괴 방지 대책 교통안전 및 안전통로 확보 추락 및 낙, , 
하 방지대책 등 안전관리 대책에 맞게 공사하는지 여부 확인

3. 해체 후 부지정리 인근 환경의 보수 및 보상 등 마무리 작업사항에 대한 , 
이행 여부 확인

4. 해체공사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 」 
조제 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이 적절하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확인1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체공사의 감리에 관한 사항



(1) 건축물의 해체작업이 안전하게 수행되기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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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 조의 해체작업자의 업무 해체작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32 2( ) .

1. 해체계획서대로 해체공사 수행

2. 해체계획서의 화재 및 붕괴 방지 대책 교통안전 및 안전통로 확보 대책, , 

추락 및 낙하 방지 대책 등 안전관리대책 수행

3.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업무「 」 

- 해체작업자에게 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 요청하여야 하며 해당 관리자, 
및 해체작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함

감리자 허가권자
관리자

해체작업자

1.시정·중지요청
2. 개선계획 작성·제출

및 승인요청

3. 공사 재시행 승인

(2) 시정 또는 중지 요청받고도 해체작업을 계속하는 경우
- 허가권자에게 보고해야 함  

감리자 허가권자
관리자

해체작업자
1.보고

2. 중지명령

3. 개선계획 작성·제출
및 승인요청

4. 공사 재시행 승인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이후 해체작업을 다시 하려는 경우 건축물 안전확보에 ※ 
필요한 개선계획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함   



1. 필수확인점 공사의 수행 과정에서 다음 단계의 공정을 진행하기 전에 해(
체공사감리자의 현장점검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사 중지점을 말
함 의 해체)

2. 해체공사감리자가 주요한 해체라고 판단하는 해체



1. 공종 감리내용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 
2. 안전점검표 현황
3. 현장 특기사항 발생사항 조치사항 등( , )
4. 해체공사감리자가 현장관리 기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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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 조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관리33 ( ) ①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하30 여야 한다. 

1. 제 조제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조 제 항에 따른 해체허가 30 1 2

대상의 경우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체감리완료보고서를 해체공사감리자, 32 8

로부터 제출받은 날

2. 제 조제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해체신고 대상의 경우 건축30 1 , 

물을 해체하고 폐기물 반출이 완료된 날

② 제 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ㆍ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1 .

10) 제 조 건축물의 멸실신고 관리자는 해당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일 34 ( ) 30① 

이내에 건축물 멸실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을 . , 

전면해체하고 제 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한 경우에는 멸실 33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제 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ㆍ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시행규칙   1 (

제 조 으로 정한다17 ) .







감리자 → 관리자, 허가권자

해체감리 완료 보고서 제출

관리자 → 허가권자

해체공사완료 신고
(완료 후30일 이내)

허가권자 → 관리자

해체공사 완료 여부 확인 및
완료신고필증 발급

건축물을 전면 해체하여 멸실된 경우 폐기물 반출이 완료되어 건축물 Note : ,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하면 멸실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멸실신고필증을 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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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 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년 이하의 징역 51 ( ) 10① 

또는 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

9. 제 조제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조 제 항을 위반하여  30 1 2

건축물의 해체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 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체허가를 받고 건축물을 해체하다가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10. 제 조제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위반하여 건축물의 해체신고를  30 1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체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해체하다가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11. 제30조제 항 제 조의 제 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 따른 4 ( 30 3 1 )

해체계획서를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작성

함으로써 건축물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12. 제 조30 제 항 제 조의 제 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 따른 5 ( 30 3 1 )

해체계획서를 부실하게 검토하거나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검토

함으로써 건축물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13. 제 조의 제 항을 위반하여 해체공사의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30 2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체공사의 착공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해체하다가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14. 제 조의 제 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30 3 1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건축물을 해체하다가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15. 제 조의 제 항 또는 제 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30 3 1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해체  

하다가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16. 제 조의 제 항에 따른 허가권자의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30 4 2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17. 제 조제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건축물에 31 2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18.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체공사감리 업무를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  32 1

으로써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19.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하지 아니하여 32 2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해체공사감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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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제 조제 항을 위반하여 해체공사감리자로부터 시정 요청을 받고 이에 32 2

따르지 아니하거나 중지 요청을 받고도 해체작업을 계속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21. 제 조의 를 위반하여 해체작업자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32 2

으로써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② 제 항 각1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사람을 사상 에 이르게  ( )死傷

한 자는 무기 또는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1 .

12) 제 조의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년 이하의 징역 51 2( ) 2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

1. 제3 조제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조 제 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0 1 2

해체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체허가를 

받고 해체작업을 실시한 자

2. 제 조제 항 제 조의 제 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 따른 해체30 4 ( 30 3 1 )

계획서를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작성한 자

3. 제 조의 제 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30 3 1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해체작업을 실시한 자

4. 제 조의 제 항에 따른 허가권자의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30 4 2

5. 제 조제 항을 위반하여 해체공사감리자로부터 시정 요청을 받고 이에 32 2

따르지 아니하거나 중지 요청을 받고도 해체작업을 계속한 자

6. 제 조의32 를 위반하여 해체작업자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2

13) 제 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2 ( )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

7. 제 조제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위반하여 건축물 해체신고를 하지 30 1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체신고를 하고 해체 

작업을 실시한 자

8. 제30조제 항 제 조의 제 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 따른 해체 5 ( 30 3 1 )

계획서를 부실하게 검토하거나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검토한 자 

9. 제 조의 제 항을 위반하여 해체공사의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30 2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체공사의 착공신고를 하고 해체작업을  

실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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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 조의 제 항30 3 1 또는 제 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2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해체작업을 실시한 자

11. 제 조제 항제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31 2 2

12. 제 조제 항을31 6 위반하여 건축물 해체작업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감리원  

배치기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13. 제 조제 항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해체공사감리자32 3

14) 제 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53 ( ) , ,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조 제 조의 또는 제 조의 51 , 51 2 52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 한다( ) . 科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 

해당 업무에 관하여 적정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



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체공사감리 업무를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중의     - 32 1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하지 아니하여 공중의 위험    - 32 2

을 발생하게 한 해체공사감리자

제 조제 항을 위반하여 해체공사감리자로부터 시정 요청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    - 32 2

하거나 중지 요청을 받고도 해체작업을 계속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각 호의 죄를 저질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년 이상의 징역      1☞ 



제 조제 항을 위반하여 해체공사감리자로부터 시정 요청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    - 32 2

하거나 중지 요청을 받고도 해체작업을 계속한 자



제 조제 항제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31 2 2

제    - 31조제 항을 위반하여 건축물 해체작업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감리원 배치기준을 6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제 조제 항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해체공사감리자    - 3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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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제 조 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천만원   54 ( ) 2①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 조제 항제 호ㆍ제 호 또는 제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31 2 1 3 4

2. 제 조제 항을 위반하여 해체공사감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32 1

해체공사감리자

3.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하지 아니한 해체32 2

공사감리자

4. 제 조제 항에 따른 사진 및 동영상의 촬영ㆍ보관을 하지 아니한 자32 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8. 제 조제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 조의 제 항에 따라 30 4 ( 30 3 1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작성하지 아니한 해체계획서를 허가권자에게 )

제출한 자

9. 제 조제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 조의 제 항에 따라 30 5 ( 30 3 1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검토하지 아니한 해체계획서를 허가권자에게 )

제출한 자

10. 제30조의 제 항에 따른 현장점검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4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고한 자

11.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체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32 8

12. 제 조제 항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33 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500 .

3. 제 조의 제 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30 3 3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00 .

8. 제 조제 항을 위반하여 건축물 멸실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34 1

⑤ 제 항부터 제 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 4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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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 조제 항 제 호ㆍ제 호 또는 제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31 2 1 3 4

시행령 부과기준 만원      ( 2,000 )

제 조제 항을 위반하여 해체공사감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해체공사    - 32 1

감리자 시행령 부과기준 만원( 2,000 )

    -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하지 아니한 해체공사감리자32 2

시행령 부과기준 만원      ( 2,000 )

제 조제 항에 따른 사진 및 동영상의 촬영ㆍ보관을 하지 아니한 자    - 32 5

      ☞시행령 부과기준 차 위반 만원 차 위반 만원 차 위반 이상 만원1 (1,000 ), 2 (1,500 ), 3 (2,000 )

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체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32 8

      ☞시행령 부과기준 차 위반 만원 차 위반 만원 차 위반 이상 만원1 (500 ), 2 (750 ), 3 (1,000 )



일반사항Ⅰ   . 34







이행 및 확인사항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변경 시 적정성 검토 및 관리  - , 
관에게 서면보고 지적사항(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안전관리계획서를 종합정보망에 등록 여부 확인
안전관리계획서에 설계안전성검토 내용의 반영여부 확인  - (DFS) 

관련 규정2) 
건설기술진흥법 제 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62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 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98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 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 99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 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58 (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 조 공사발주 및 착공 이전 단계  - 8 (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 조 안전관리  - 151 ( )



이행 및 확인사항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안전관리 추진실적 보고서의 접수   - 
및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 일 이내에 서면 보완 지시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매 분기별 시공자로부터 안전관리 결과보고서를 제출   - 
받아 이를 검토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 시정조치 요구

관련 규정2)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 조 일반행정업무  - 77 (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 조 안전관리  - 95 ( )



이행 및 확인사항1)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른 시공자의 이행여부 검토 후 보고  - 
시공자의 안전관리계획의 변경사항에 대한 검토 후 보고  - 

  - 발주자 시공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함께하는 정기회의에 참여 안전관리계획, , (  
이행 안전관리비 집행 실태 확인 공종별 위험요소와 저감대책 발굴 보완 등, ,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 여건 변경 시 계획변경여부 확인 및 보고  -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여부 확인  - 
안전점검 실시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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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 62 ( ) ① 

시행령 제 조 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98 )

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 이하 안전관리계획 이라 한다 을 수립하고( “ ” ) ,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교육 실시여부 확인  -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 
사고조사 및 원인분석 각종 통계자료 유지여부 검토 및 보고  - , 
월간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확인 및 보고  - 

관련 규정2) 
건설기술진흥법 제 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62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 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98 (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 조 공사시행 단계  - 9 (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 조 안전관리  - 95 ( )



이행 및 확인사항1) 
시공자의 안전점검 이행 여부 확인 및 보고  - 
자체안전점검 매일 공종별 실시 기록 및 조치 포함 확인  - ( / ) ( ) 
정기안전점검 실시 및 결과제출 여부 확인 종합정보망  - ( )
정밀안전점검의 실시 정기안전점검 결과 결함이 있는 경우 확인  - ( ) 
준공 전에 초기점검의 실시 확인  -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의 실시 공사 중단으로 년 이상 방치된 경우 확인  - ( 1 ) 
안전점검의 결과분석 및 평가 실시여부 확인  - 
작업장 순회점검 및 합동 안전보건점검 실시여부 확인  - 

관련 규정2) 
건설기술진흥법 제 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62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 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98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 조의 조  - 100,100 2,10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 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별표  - 58 ( ), 7
건설공사 안전관리 수행지침 제 조  - 18,20,21,23,3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조  - 80,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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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종시설물 및 종시설물1 2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조제 호 및 제 호에 따른 7 1 2「 」

종시설물 및 종시1 2 설물의 건설공사 같은 법 제 조제 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 2 11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2) 지하 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10
- 이 경우 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 ), 集水井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하며 토지에 높낮이 차가 있는 경우 굴착 깊이의 ,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 조제 항을 따른다119 2 .「 」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미터 안에 사20 100

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층 이상 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10 16
(5) 다음과 같은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10
- 주택법 제 조제 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2 25「 」 

(6) 건설기계관리법 제 조에 따라 등록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3「 」 
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 천공기 높이가 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10 )
- 항타 및 항발기
- 타워크레인

(7) 시행령 제 조의 제 항에 따라 다음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101 2 1
- 높이가 미터 이상인 비계31
- 브라켓 비계(bracket)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5
-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가 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 2支保工
-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 높이 이상에서 외부 작업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10m

화하여  설치하는 가설 구조물
- 공사현장에서 제작 설치하여 조립 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
-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 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8) 부터 까지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1) (7)
-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 허가기관의 장이 ·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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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⑥ 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제출ㆍ승인의 방법 및 절차 안전점검의 시기ㆍ방법 , , 

및 안전점검 대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시행령 제 조 으로 정한다( ) ( 99 ) .代價





(1) 건설공사의 개요 및 안전관리조직
(2) 공정별 안전점검계획(계측장비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비의 

설치 및 운용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 건설공사 중 발파ㆍ진동ㆍ소음이나 지하수 차단(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방지대책과 굴착공사로 인한 위험징후 감지를 
위한 계측계획을 포함)

(4)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 소통에 관한 계획
(5)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6) 안전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7) 공종별 안전관리계획 대상 시설물별 건설공법 및 시공절차를 포함( )



(1) 총괄 안전관리계획 수립 내용
- 건설공사 개요
- 현장 특성 분석
- 현장운영 계획
-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2)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
- 가설공사
- 굴착공사 및 발파공사
- 콘크리트공사
- 강구조물공사
- 성토 흙쌓기 및 절토 땅깎기 공사 흙댐공사를 포함( ) ( ) ( )
- 해체공사 구조물해체의 대상 공법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 도면 해체순서: , , 

안전시설 및 안전조치 등에 대한 계획
- 건축설비공사
- 타워크레인 사용공사



(1) 모든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공사는 총괄 안전관리계획을 작성
(2)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은 해당되는 건설공사 건설기계 또는 가설구조물별로 , 

아래 표에 따라 해당 공종에 대해서 수립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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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대상
수립 항목

총괄 안전관리계획
대상 시설물별 세부 

안전관리 계획
영 제 조 제 항제 호98 1 1

종 시설물(1·2 )

가 건설공사 개요. 

나 현장 특성 분석. 

다 현장운영계획. 

라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가 가설공사. 

나 굴착 및 발파공사. 

다 콘크리트공사. 

라 강구조물공사. 

마 성토 및 절토공사. 

바 해체공사. 

사 건축설비공사. 

아 타워크레인 사용공사. 

영 제 조 제 항제 호98 1 2

이상 굴착(10m )
영 제 조 제 항제 호98 1 3

폭발물 사용( )
영 제 조 제 항제 호98 1 4

층 건물(10 16 )～
영 제 조 제 항제 의 호98 1 4 2

리모델링 해체( · )
영 제 조 제 항제 호98 1 5

천공 항타기 등( · )
영 제 조 제 항제 의 호98 1 5 2

영 제 의 제 항 가설구조물( 101 2 1 )
발주자 필요 인정 건설공사







(1)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기준
-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기와 횟수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할 것
- 정기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

ㆍ보강 등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안전점검을 할 것
- 제 조제 항제 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그 건설공사를 준공98 1 1

임시사용을 포함한다 하기 직전에 제 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 ) 1
의 안전점검을 할 것

- 제 조98 제 항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가 시행 도중에 중단되어 
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를 다시 시작하기 전에1 그   

시설물에 대하여 제 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수준의 안전점검을 할 것1

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28「 」 
(2) 국토안전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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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동바리 거푸집 비계 등 가설구조물 , , ⑪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때 대통령령 시행령 제 조의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101 2)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한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 에 「 」

따른 기술사 이하 관계전문가 라 한다 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 ” ) .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가설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법 제 조제1. 48 4※

항제 호에 따른 시공상세도면 관계전문가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구조계산서 서류2 , 2. 
를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해야 함

1) 제 조 안전조치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38 ( ) ①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





(1) 높이가 미터 이상인 비계31
(2) 브라켓 비계(bracket) 
(3)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5
(4)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가 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 2支保工
(5)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6) 높이 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10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7)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ㆍ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8)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

(1) 기술사법 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기술사 「 」
-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의 에 따른 건축구조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와 2 2 , , 「 」 

건설기계 직무 범위 중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해당 가설
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직무 범위의 
기술사일 것, 

- 해당 가설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의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
에게 고용되지 않은 기술사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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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 , , , , , , , ,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④ 사업주가 제 항부터 제 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조치 이하 안전1 3 ( “

조치 라 한다 에” )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

규칙 으로 정한다) .

2) 제 조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다음 각 호의 작업을 65 ( ) ① 

도급하는 자는 그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

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1. 폭발성ㆍ발화성ㆍ인화성ㆍ독성 등의 유해성ㆍ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또는 그 화학물질을 포함한 혼합물을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반응기ㆍ증류탑ㆍ배관 또는 저장탱크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ㆍ분해ㆍ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2. 제 호에 따른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1

3.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





 

(1) 안전보건규칙 별표 에 따른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ㆍ사용ㆍ운반 7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그 유해성ㆍ위험성

(2) 안전ㆍ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한 안전ㆍ보건상의 주의사항
(3) 안전ㆍ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

요한 조치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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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급인이 제 항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해당 작업 시작 전까지 1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도급인은 수급인이 제 항에 따라1 제공받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제 항에 따른 요청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2

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급 작업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계약의  . 

이행 지체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제 조 기계ㆍ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 건설공사도급인은 76 ( ) 

자신의 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거나 작동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이를 설치ㆍ해체ㆍ조립하는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제 조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82 ( 록 등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거나 해체를 ) ①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

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

(1) 산소결핍 유해가스 등으로 인한 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2) 토사ㆍ구축물ㆍ인공구조물 등의 붕괴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

 

(1) 타워크레인
(2) 건설용 리프트
(3) 항타기 해머나 동력을 사용하여 말뚝을 박는 기계 및 항발기 박힌 말뚝을 ( ) (

빼내는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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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조 석면조사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에 해당 119 ( ) ①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 이하 건축물ㆍ설비소유주등 이라 한다 은  ( “ ”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용노동부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조 으로  ( 488 )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 이하 일반석면조사 라 한다 한 후 그 결과를 기록하여   ( “ ” )

보존하여야 한다. 

1.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2.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 중 석면이 포함된 자재의 종류 위치 및 면적, 

4) 제 조 석면조사기관120 ( ) ① 석면조사기관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 시행령 제 조( 90 )

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  





(1)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명 이상을 보유할 것4
-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판금제관기능사 또는 비계기능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
- 법 제 조제 항에 따라 지정된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 교육기관에서 140 2

지정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합격 후 년이 지5
나지 않은 사람

- 법 제 조제 항에 따라 지정된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 교육기관에서 140 2
보수교육을 이수한 후 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5

(3) 시설기준 사무실: 
(4) 장비기준

- 렌치류 토크렌치 함마렌치 및 전동임팩트렌치 등 볼트 너트 나사 등을 ( , , , 
죄거나 푸는 공구)

- 드릴링머신 회전축에 드릴을 달아 구멍을 뚫는 기계( )
- 버니어캘리퍼스 자로 재기 힘든 물체의 두께 지름 따위를 재는 기구( , )
- 트랜싯 각도를 측정하는 측량기기로 같은 수준의 기능 및 성능의 측량기(

기를 갖춘 경우도 인정한다)
- 체인블록 및 레버블록 체인 또는 레버를 이용하여 중량물을 달아 올리거(

나 수직 수평ㆍ경사로 이동시키는데 사용하는 기구)․
- 전기테스터기
- 송수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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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 조 석면해체ㆍ제거업의 등121 ( 록 등 석면해체ㆍ제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 ① 

대통령령 시행령 ( 제 조 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고용노동부92 )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6) 제 조 석면의 해체ㆍ제거122 ( ) 기관① 석면조사 대상인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통령령

시행령 제 조 으로 ( 94 ) 정하는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ㆍ설비소유주등은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ㆍ 

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ㆍ설비소유주등이 인력ㆍ장비 등에서 석면. , 

해체ㆍ제거업자와 동등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 시행령 제 조( 94 )

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스스로 석면을 해체ㆍ제거할 수 있다. 

② 제 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는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기관석면 1

조사를 실시한 기관이 해서는 아니 된다.
석면해체ㆍ제거업자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하기 전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 석면해체ㆍ제거작업에 관한 서류를 보존

7) 제 조 석면해체ㆍ제거 작업기준의 준수123 ( ) ① 석면이 포함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 칙 제 조489 ~

제 조의 으로 정하는 석면해체ㆍ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497 2) . 

 





(1) 철거ㆍ해체하려는 벽체재료 바닥재 천장재 및 지붕재 등의 자재에 석면이 , , 
중량비율 퍼센트가 넘게 포함되어 있고 그 자재의 면적의 합이 제곱미터 1 50
이상인 경우

(2) 석면이 중량비율 퍼센트가 넘게 포함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1
경우

(3) 석면이 중량비율 퍼센트가 넘게 포함된 제 조제 항제 호 각 목의 어느 하1 89 1 3
나 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에 해당하는 자재의 면적의 합이 제곱미터 이( ) 15
상 또는 그 부피의 합이 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1

(4) 파이프에 사용된 보온재에서 석면이 중량비율 퍼센트가 넘게 포함되어 있 1
고 그 보온재 길이의 합이 미터 이상인 경우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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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1)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절차와 방법
(2) 석면 흩날림 방지 및 폐기방법
(3) 근로자 보호조치

 

(1) 개인보호구 지급 착용 방진마스크 고글형 보호안경 신체를 감싸는 보호복( , , 

보호장갑 및 보호신발)

 

(1) 분무 된 석면이나 석면이 함유된 보온재 또는 내화피복재 의 ( ) ( )噴霧 耐火被覆材
해체ㆍ제거작업

- 창문ㆍ벽ㆍ바닥 등은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하고 해당 장소를 
음압 으로 유지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할 것 작업장이 실내인   ( ) (陰壓
경우에만 해당한다)

- 작업 시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석면분진   
포집장치를 가동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작업장이 실외인 경우에만  (
해당한다)

- 물이나 습윤제 를 사용하여 습식 으로 작업할 것( ) ( )濕潤劑 濕式
- 평상복 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 탈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작업장과 연결, 

하여 설치할 것 작업장이 실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2) 석면이 함유된 벽체 바닥타일 및 천장재의 해체ㆍ제거작업 천공 작업 , { ( )穿孔

등 석면이 적게 흩날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나목의 조치로 한정한다}
- 창문ㆍ벽ㆍ바닥 등은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할 것
- 물이나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으로 작업할 것
- 작업장소를 음압으로 유지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할 것 석면함유 벽체(

ㆍ바닥타일ㆍ천장재를 물리적으로 깨거나 기계 등을 이용하여 절단하는 
작업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석면이 함유된 지붕재의 해체ㆍ제거작업
- 해체된 지붕재는 직접 땅으로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말 것
- 물이나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으로 작업할 것 습식작업 시 안전상 위험이 (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난방이나 환기를 위한 통풍구가 지붕 근처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밀폐하고 

환기설비의 가동을 중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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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 조 석면농도기준의 준수 석면해체ㆍ제거업자는 제 조제 항에 따른 124 ( ) 122 1①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 완료된 후 해당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고용노동부령 

시행규칙 제 조 세제곱센티미터당 개 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가 되도록 ( 182 : 1 0.01 )

하고 그 증명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 항에 따른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측정방법에 1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 시행규칙 제 조 제 조 으로 정한다( 184 , 185 ) .

③ 건축물ㆍ설비소유주등은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완료 후에도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제 항의 기준을 초과한 경우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1

해체해서는 아니 된다.



1) 제 조 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21 ( ) ①

군수ㆍ구청장은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산업단지나 그 밖에 환경부령 시행규칙 ( (

제 조 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제외하며 이하 생활  20 ) , “

소음ㆍ진동 이라 한다 을 규제하여야 한다” ) . 

② 제 항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은 환경부령1 시행규칙 (

제 조20 )으로 정한다.

(4) 석면이 함유된 그 밖의 자재의 해체ㆍ제거작업   
- 창문ㆍ벽ㆍ바닥 등은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할 것 작업장이 실내인 (

경우에만 해당한다)
-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석면분진 포집장치를 가동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작업장이 실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 물이나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으로 작업할 것



(1) 경고표지 설치
(2) 석면해체 제거작업 근로자 외 출입금지

(3) 흡연 금지
(4) 석면해체ㆍ제거작업장과 연결되거나 인접한 장소에 평상복 탈의실 샤워실 , 

및 작업복 탈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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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 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생활소음ㆍ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환경22 ( ) ①

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환경부령 시행규칙 조 으로 정( 21 )

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 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1 시행규칙 조( 21 )

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 항에 따른 신1

고 또는 제 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2 4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 항에서 정한 3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 이 끝난 )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 





(1) 확성기에 의한 소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소음과 국가비상훈(「 」
련 및 공공기관의 대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확성기 사용에 따른 소음의 
경우는 제외)

(2) 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3) 다음 지역 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호에 따른 산업단지 다만 산업2 8 . , 「 」 
단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주거지역과 36「 」 
상업지역은 제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에 따른 전용공업지역30「 」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4「 」 
- 생활소음ㆍ진동이 발생하는 공장ㆍ사업장 또는 공사장의 부지 경계선으로

부터 직선거리 미터 이내에 주택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는 제외한300 (
다 운동ㆍ휴양시설 등이 없는 지역), 

(4) 공장ㆍ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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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 항에 따른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준수1

하여야 한다. 

1. 환경부령 시행규칙 조 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을 설치한 ( 21 )

후 공사를 시작할 것 다만 공사현장의 특성 등으로 방음시설의 설치가 . , 

곤란한 경우로서 환경부령 시행규칙 조 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 21 )

아니하다.

2. 공사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을 줄이기 위한 저감대책을 수립ㆍ시행할 것

⑥ 제 항제 호5 2 에 따른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와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 시( 행규칙 조21 )으로 정한다. 







(1) 기계 장비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를 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 9) 5

(2) 연면적이 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및 연면적이 천 제곱미터 1 3
이상인 건축물의 해체공사

(3) 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천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면적 합계가 천 제곱미터 1 1
이상인 토목건설공사

(4) 면적 합계가 천제곱미터 이상인 토공사 ㆍ정지공사1 ( ) ( )土工事 整地工事
(5) 총연장이 미터 이상 또는 굴착 땅파기 토사량의 합계가 세제곱미터 200 ( ) 200

이상인 굴정 구멍뚫기 공사( )
(6) 학교 또는 종합병원의 주변 등 다음 지역

- 의료법 제 조제 항제 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 2 3「 」 
직선거리 미터 이내의 지역50

- 도서관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4 2 1「 」 
직선거리 미터 이내의 지역50

- 초ㆍ중등교육법 제 조 및 고등교육법 제 조에 따른 학교의 부지 경2 2「 」 「 」 
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미터 이내의 지역50

- 주택법 제 조제 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 3「 」 
미터 이내의 지역5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제 호가목에 따른 주거36 1 1「 」 
지역 또는 같은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제 종지구단위계획구역 주거형만51 3 2 (
을 말한다)

- 의료법 제 조제 항제 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중 개 이상의 병상을 3 2 3 100「 」 
갖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요양병원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
미터 이내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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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보육법 제 조제 호에 따른 어린이집 중 입소규모 명 이상인 2 3 100「 」 
어린이집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미터 이내의 지역50



(1) 기계 장비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로서 환경부장관이 저소음 저진동( 9) 

을 발생하는 기계 장비라고 인정하는 기계 장비를 사용하는 공사와 다음에
서 정하는 지역은 제외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호에 따른 산업단지 다만 산업2 8 . , 「 」 
단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주거지역과 36「 」 
상업지역은 제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에 따른 전용공업지역30「 」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4「 」 

역지역
- 생활소음ㆍ진동이 발생하는 공장ㆍ사업장 또는 공사장의 부지 경계선으로

부터 직선거리 미터 이내에 주택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는 제외한300 (
다 운동ㆍ휴양시설 등이 없는 지역), 







(1) 공사장 방음시설 설치기준 시행규칙 별표[ 10]
- 방음벽 시설 전후의 소음도 차이 삽입손실 는 최소 이상 되어야 하며( ) 7 , ㏈ 

높이는 이상3m 
- 공사장 인접 지역에 고층건물 등이 위치하고 있어 방음벽 시설로 인한 음의,  

반사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흡음형 방음벽 시설을 설치
- 방음벽 시설에는 방음판의 파손 도장부의 손상 등이 없어야 함, 
- 방음벽 시설의 기초부와 방음판 기둥 사이에 틈새가 없도록 하여 음의·  

누출을 방지하여야 함
(2) 공사 현장의 특성 등으로 방음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 제외

- 공사지역이 협소하여 방음벽 시설을 사전에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 도로공사 등 공사구역이 광범위한 선형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 공사지역이 암반으로 되어 있어 방음벽 시설의 사전 설치에 따른 소음 피

해가 우려되는 경우
- 건축물의 해체 등으로 방음벽 시설을 사전에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 천재지변ㆍ재해 또는 사고로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복구공사의 경우



(1)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공법과 건설기계의 사용
(2) 이동식 방음벽 시설이나 부분 방음시설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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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이하 17 ( ) (①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라 한다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

1.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의 함유량

에 따라 지정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 조의 제 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의뢰하17 2 1

여 지정폐기물에 해당되는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의1 2.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제 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13

및 제 조의 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13 2 .

2. 생산 공정 에서는 폐기물감량화시설의 설치 기술개발 및 재활용 등( ) , 工程

의 방법으로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으로 억제하여야 한다.

(3) 소음 발생 행위의 분산과 건설기계 사용의 최소화를 통한 소음 저감
(4) 휴일 작업 중지와 작업시간의 조정





-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 ( ), ( ), ( ), ( ), 燃燒滓 汚泥 廢油 廢酸

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 ) 死體
된 물질

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에 따라 배출, 「 」 「 」 「 」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
-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ㆍ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

기물 등 인체에 위해 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 ) ( )醫療廢棄物 危害
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
-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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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조제 항에 따라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18 1

정하는 위탁ㆍ수탁의 기준 및 절차를 따라야 하며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중 , 

업종ㆍ규모와 폐기물 배출량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해당 

폐기물의 처리과정이 제 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

조의 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게 이루어지고 13 2

있는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

하여야 한다. 다만 제 조나 제 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 4 5

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 , 

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그 지정폐기물을 제⑤ 
조제 항에 따라 18 1 처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 조제 호에 따른 자동차 , 2 8「 」 
정비업을 하는 자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지정폐기물을 공동으로 수
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
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폐기물처리계획서

가. 상호 사업장 소재지 및 업종, 
나. 폐기물의 종류 배출량 및 배출주기, 
다. 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 계획
라. 폐기물의 공동 처리에 관한 계획 공동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마.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제 조의 제 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17 2 1

3. 지정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처리자의 수탁확인서

1) 제 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설폐기물4 ( )① 

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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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제 조제 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기관을 말, ( 2 15

한다 이하 같다 은 제 항에 따른 시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 1 .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구조 규모 , , 

및 용도에 해당하는 구조물의 철거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을 

분별해체를 통하여 분리배출하게 하여야 한다. 

2) 제5조 발주자의 의무 발주자는 제 조에 따른 재활용 촉진에 관한 시책을 적( ) 4① 

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건설폐기물의 처리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분별해체 분리배출 보, , 

관 처리 및 재활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 하여야 하며, ( ) , 計上






(1) 분별해체 대상 건설폐기물은 별표 제 호부터 제 호까지 및 제 호부터 제1 1 9 11

호까지의 건설폐기물15

- 제 호 제 호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1 ~ 9 ] , , , , , 
폐목재 나무의 뿌리 가지 등 임목폐기물이 톤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 5 ),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 

- 제 호 제 호 폐금속류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폐보드류 폐판넬[ 11 ~ 15 ] , , , , 
(2)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은 제외, 

- 제 조제 항제 호나목에 해당하여 분별해체할 필요가 없는 건설폐기물9 1 1

- 콘크리트에 매립되어 있는 철근 등 분별해체가 불가능한 건설폐기물






- 건축법 시행령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연면적 하나의 대지에 둘 이119 1 4 (「 」 
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를 말한다 이 ) 500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철거공사를 발주하는 경우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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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별해체 기간 및 그 밖에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공사시방서 등 계약서류

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3) 제 조 배출자 등의 의무 건설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6 ( )  ①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요구하는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

행하여야 한다.

② 배출자는 건설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제 조 및 제 조12 13

에 따라 분리하여 배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제 조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등의 의무 수집ㆍ운반업자와 중간처리업자 이7 ( )  (① 

하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라 한다 는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수집ㆍ운반하“ ” )

고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중간처리업자는 순환골재의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 및 시설개선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5) 제 조 배출자의 신고 등 배출자는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할 건설폐기물17 ( ) ① 

의 종류별 발생예상량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

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할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예상량

2. 해당 건설폐기물의 분리배출 계획

3. 해당 건설현장에서의 재활용 계획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1) 해당 건설폐기물의 발생주기

(2) 해당 건설폐기물의 보관방법

(3) 해당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4) 제 조의 제 항에 따른 수탁처리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건설폐8 2 1 (
기물을 위탁처리하는 경우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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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체계획서의 적정성 검토

2) 해체계획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검토ㆍ확인

3) 구조물의 위치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의 검토ㆍ확인·

4)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 확인·

5) 재해예방 및 시공 안전관리

6) 환경관리 및 폐기물 처리 등의 확인

1) 해당 공사가 해체계획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

2) 공정관리 시공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업무를 해체작업자와 협의하여 수행, , 

3) 감리업무의 범위에 속하는 관계 법령에 따른 각종 신고 검사 및 자재의 품질확인 ·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

4) 관계규정에 따른 검토 확인 날인 및 보고 등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책임을 짐· · , 

5) 공사현장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시공에 관한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에는 관리자 및 허가권자에게 관련 사항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지시를 받아 , 

업무를 수행

1) 감리자는 공사착수 전에 다음의 사항을 관리자로부터 인수받고 숙지

가) 해체허가서 관련 문서 사본

나) 해체계획서

다) 기관석면조사 완료 사본

라) 기타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2) 감리자는 공사추진 현황 및 감리업무 수행내용 등을 기록한 현황판과 감리원 

근무상황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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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리자는 관리자가 제출한 해체계획서를 검토하여 해체계획의 보완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체작업자 및 관리자와 협의

2) 감리자는 해체계획의 보완 또는 변경에 대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기록 관리·

가) 해체계획서 적정성 검토

나) 해체계획서대로 시공하는지 검토 확인 감리 착수 이전에 비계 설치 시 곤란· (
한 경우 발생) 

다) 해체허가 안내판 설치 확인 현장 대리인 확인 불일치 시 현장 시정, CCTV , ( )

1) 감리자는 해체계획서에 따른 현지조사 사항 등에 대하여 시공 전 해체작업자와 

합동으로 조사하고 업무수행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 실시

가) 주변현황 조사

(1) 주변 건축물 현황파악

(2) 해체공사 시 피해 우려 사항에 대한 검토

(3) 주변 건축물 균열 침하조사 등 사진 동영상 촬영, , 

나) 해체공사 전 사전 작업 사항

(1) 정화조 청소

(2) 도시가스 차단

(3) 단전

(4) 단수

1) 감리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공정계획을 검토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대책을 강구

가) 해체계획서상 공정계획이 해체 대상건축물의 규모 특성 공사기간 및 현지· , 
여건 등을 감안하여 수립되었는지 검토 확인·

나) 시공의 경제성과 품질확보에 적합한 최적공기가 선정되었는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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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계약된 공기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공정 관리

라) 공사 진행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사전 검토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
우에는 즉시 그 대책을 강구하여 관리자에게 통보

(1) 세부 공정계획

(2) 해체작업자의 현장기술자 및 장비 확보사항

(3) 그 밖에 공사계획에 관한 사항

1) 감리자는 관리자가 제출한 공종별 세부 공정계획에 대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검토

가) 공사추진계획

(1) 가설비계 점검

(2) 잭서포트 점검

(3) 작업순서 확인

(4) 잔재물 처리계획 확인

(5) 현장정리

나) 인력동원계획

(1) 인원배치 적정여부

다) 장비투입계획 필요 공종에 한함( )

라) 그 밖에 공종관리에 필요한 사항

1) 감리자는 주요 공종별 단계별로 다음 사항이 해체계획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

여부를 확인

가) 가시설물에 대한 시공

나) 건축물 보강에 대한 시공

다) 장비에 대한 운영 및 작업

라) 해체순서별 해체계획에 따른 시공계획

마) 슬래브 위 해체잔재 처리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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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지하건축물 해체에 따른 인접건축물 영향

사) 민원 및 환경관리

1) 감리자는 필수확인점에 대한 점검내용을 안전점검표에 기록하고 해체작업자와 

함께 서명

2) 감리자는 현장여건에 따라 안전점검표에 명시된 필수확인점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체작업자 및 관리자와 협의

1) 법 제 조 제 항에 의해 감리자는 허가권자 등이 건축물의 해체가 해체계획서에32 5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체 작업 시에는 해당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에 대한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일자가 표시된 사진 및 동영상을 말한다 을 촬영하고 보관)

가) 필수확인점 공사의 수행 과정에서 다음 단계의 공정을 진행하기 전에 해체(
공사감리자의 현장점검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사 중지점을 말한다 의)  
해체

(1) 필수확인점의 세부기준: 마감재 해체공정 착수 전 지붕 해체공정 착수 전1. , 2. , 
중간층 해체공정 착수 전3. , 4. 지하층 해체공정 착수 전

나) 해체공사감리자가 주요한 해체라고 판단하는 해체

2)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할 때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촬영 대상 공정

별로 같은 장소에서 촬영해야 함

3) 감리자는 촬영한 사진 등을 디지털파일 형태로 가공처리한 후 해체공사 공정별로 

구분하여 관리자가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 신고를 한 날부터 일까지 보관해야 함30

4) 감리자는 허가권자 및 관리자가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현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 항에 따른 기간에 보관 중인 사진 등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진2  

등을 제공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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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리자는 제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

가) 해체작업자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조직을 갖추었는지 「 」
여부의 검토 확인·

나)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의 수립 및 그 내용의 실효성 검토

다) 유해 및 위험 방지계획의 내용 및 실천 가능성 검토

라)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및 여건 변동 시 계획변경 여부 확인

마)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

바) 안전표지 부착 및 유지관리 확인

사) 안전통로 확보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등 확인, 

아) 그 밖에 현장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

2) 감리자는 다음 사항을 작업현장에 수시로 입회하여 지도 감독·

가)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작업

나) 발파 중량물 취급 화재 및 감전 위험작업, , 

다) 크레인 등 건설장비를 활용하는 위험작업

라) 그 밖의 안전에 취약한 공종 작업

3) 감리자는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체작업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를 관리자 및 허가권자에게 보고, 

1) 감리자는 해당 공사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고 자연환경 생활환경 등을 적정하게,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해체작업자가 해체계획서 상의 환경관리계획을 충실히 ·

이행하는지 여부를 지도 감독·

2) 감리자는 시공 과정 중에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처리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처리과정을 수시로 확인

1) 감리자는 해체작업자로부터 일일 작업계획서를 제출받아 보관하고 계획대로 작업이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 호서식에 따른 공사감리일지를 법 제 조에 ,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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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기록

가) 공종 감리내용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 

나) 안전점검표 현황

다) 현장 특기사항 발생상황 조치사항 등( , )

라) 해체공사감리자가 현장관리 기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1) 감리자는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서류를 작성하여 관리

가) 근무상황부

나) 감리업무일지

다) 업무지시서

라) 기술검토의견서

마) 주요 공사기록 및 결과

바) 해체계획 변경 관계서류

사) 폐기물 정리부

1) 감리자는 해체작업이 안전하게 수행되기 어려운 경우 관리자 또는 해체작업자에게 

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

1) 감리자는 해체공사를 완료한 경우 다음 내용을 확인

가) 허가조건 이행사항에 대한 확인

나) 해체공사 결과

다) 해체 후 부지정리에 대한 확인

라) 인근 환경의 보수 등 이행여부 확인

2) 감리자는 해체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 호서식에 따른 감리완료보고서를 3

관리자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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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리자는 시공자 및 해체작업자 등에게 전달사항 철저 관리 감리일지 문자 등( , , SNS ) 
- 인적 사고에 유의
- 붕괴사고 대비 위험요인 및 대책 수립

• 구조의 특성을 무시한 기둥 벽체 등 무분별 해체, 
• 비계설치 불량 및 잭서포트 미설치
• 잔재물 누적은 추가하중 적절한 반출로 적정 위치 및 크기 크기 외부 반: ( ), , 

출 계획
- 붕괴 및 추락 위험구역 출입통제조치 실시 주변 교통통제 방안 확보( )
- 안전모 안전장구 착용 지시 안전사고의 는 비계 설치 및 해체시 발생, : 90%
- 굴착기 해체 작업과 비계 해체 작업을 동시에 하지 않도록 지시
- 정화조 청소영수증 확보
- 기초 해체에 대한 감리업무 수행 타당성 검토 필요( )

• 지내력 확보 곤란 건설폐기물법 저촉 대지 매매시 폐기물처리비용 발생 우려, , 
• 해체공사 감리가 불필요하거나 지상층 해체 후 지하층 해체 준비기간이 장기간 

필요할 경우 지질조사 신축 건축물 착공준비 등 감리기간에서 제외하고 반( , ), 
드시 구청에 감리업무 일시중단 공문을 접수할 것



-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 배출 신고자용( ) 
-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증명서 관할 행정기관 발행( ) 
- 건설폐기물 처리 확인서 및 청구서
- 정화조 청소 영수증
- 배수설비 폐쇄 및 원상복구 사진자료
- 필요시 올바로 시스템 에서 폐기물 배출자 확인' '



- 필수확인점 마다 허가권자에 중간보고 해체공사 안전점검표 제 호 서식 감리일지 등( [ 1 ], )
-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 해체감리 완료신고서 작성
-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 완료보고서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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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허가권자 관리자 해체작업자 감리자

공사시행 

전 단계

해체허가 ◄ 해체허가 신청►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 
통보

► 감리계약 체결 ► 감리자 선임

해체공사감리
필요 문서 및 도면  

제공
►

해체계획서
적정성 검토

착공신고 접수 ◄ 착공신고

가시설물 설치·관리

가설울타리 등 
착공신고 전 이행할 

수 있는 안전관리대책

현장점검
현지여건 조사

감리자 작업자 동반 (
조사)

현지여건 조사
감리자 작업자 동반 (

조사)

착공신고 
수리

업무수행
대책 수립

필요시 작업자 협의( )

공사시행

단계

작업계획서
작성

►
작업계획 진행사항 

확인
등 업무 수행

매일 감리일지 작성( )

공정관리,
해체장비
운영관리,

해체공법 및 작업 순서,
슬래브 위 잔재물 처리

상태,
인접건축물 영향 확인 

등

해체작업
수행

해체잔재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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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허가권자 관리자 해체작업자 감리자

안전한 해체가  ※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중지명령 ◄
허가권자 보고*

시정 중지 요청을 따르지 ( ·
않을 경우)

건축물 해체 작업 시정 또는 중지요청 보고서 제출*
감리자 지정통지서 사본 첨부※ 

공사 재시행 승인 ◄ 개선계획 제출 및 승인요청 시정 중지 요청·

공사완료 

단계

부지정리 등 마무리 
작업

공사완료 확인
허가조건 이행( ,

부지정리,
인근 환경 보수 등)

감리완료
보고서 작성

관리자 및 허가권자에 (
제출)

해체폐기물 처리상태 
확인

완료 멸실 신고필증 ·
교부

◄
해체공사 
완료신고

자동 멸실신고 처리( )

해체허가 또는 ※ 

신고사항의 변경

해체계획서의 변경※ *이 있는 경우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 필요, 

건축물 해체 변경 허가 신고 사항 * ·

당초 변경사항 변경행위 근거

해체허가
1. 해체공법
2. 해체작업의 순서
3. 해체하는 부분 및 면적

해체장비의 종류4. 
석면 함유 여부5. 

6. 해체현장 안전관리 대책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변경 이후 허가 신고 대상 ( , ·
구분에 따라 행위 필요)

시행령
제 조의21 2

제 항1
해체신고

착공신고

1. 착공예정일 일 이상(30 변경 시 )
2. 해체작업자 하수급인, , 

현장관리인 해체공사 현장에, 배치하는  
건설기술자

착공 변경신고
시행령

제 조의21 2
제 항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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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시행 전 단계1. 안전시설물 설치 상태 및 현장주변 위험요소 중점적 확인

사전조사

준공연도 설계도서 구조계산서 등, , 

증축 개축 보강 화재 등의 이력, , , 

기존 자료가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등 수행

주변환경 사전조치

도시가스 전기 수도 통신 차단 여부, , , 

지하매설물 폐전 폐합 처리 상태, 

부지내 공지 확보 여부

가공고압선 방호 또는 이설 여부

석면해체시 석면농도 측정 결과( )

현장주변 안전관리

가설울타리 설치 상태

현장주변 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보행자 안전통로 등 방호시설: 

공공이용시설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지하철 입구 에 대한 안전조치 상태( , , ) 

필요시 방호시설 설치 이설 우회 등: , , 

현장주변 위험요소 관리
해체장비 진출입로 현황

외부에 노출된 구조부재 및 박락의 우려가 있는 외장재 현황

공사시행 단계2. 해체계획서상 작업순서 방법 등의 이행여부 중점적 확인·

공정관리

공종별 공정계획에 따른 공사 진행 사항 확인

공사추진현황: 

인력동원현황: 

장비투입현황 필요공종별: ( )

가시설물 설치관리․

추락낙하 등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 상태․

외부비계 설치상태

벽이음 철물 설치 상태 및 간격 등: 

해체단계별 외부비계의 순차적 해체 또는 별도의 전도방지 조치 상태

잔재물 반출 및 작업자 통로 설치 상태

건축물 구조보강 확인

보강재 잭서포트 등 설치 상태 보강재의 제원 설치위치 및 수직도 등( ) : , 

도로변에 접한 외벽의 전도 방지조치

크레인 아웃트리거 하부 보강 여부

잔재물 투하구 하부 보강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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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장비의 운영관리

투입장비의 종류 제원 대수 현황, , 

계획 대비 작업반경이 작은 장비: 

구조검토된 장비보다 중량이 큰 장비 등: 

장비 이동구간 관리 상태

접근 제한 구역 및 층간수직이동 구간 등: 

해체공법 및 작업순서

해체계획서의 공법방법순서 등 준수 여부․ ․

해체 시 박락의 우려가 있는 내외장재 및 외부에 노출된 구조부재 사전 해체 여부․

지하 건축물 해체에 따른 인접건축물 영향

해체 잔재물 관리

잔재물 적치 높이 준수 여부

잔재물 투하시 잭서포트 등의 가시설물 간섭 여부

잔재물 투하구 설치위치 적정 여부

외부 반출 경로의 적정성

잭서포트 등 보강재 간섭 등

공사시행 후 단계3. 부지정리 등 마무리 작업 및 건설폐기물 처리의 적정성 중점적 확인

부지정리 등 마무리 작업

부지내 해체 잔재물 존치 유무

평탄작업 및 배수로 정비 상태

보도 통행로 등 주변시설 복구 상태, 

건설폐기물 처리 상태

폐기물보관운반 처리의 적정성․ ․

폐기물 성상별 분류의 적정성

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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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체공사감리자 및 감리원은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 조의 제 항에 따라  13 2 1「 」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을 규정된 시기에 받아야 함

구분 내용

신규교육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되거나 감리원으로 배치*되기 전까지

제 호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기에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해체공사감리자 및 감리원이 제 호에 따* 2 2

른 시기가 지난 후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되거나 감리원으로 배치되려는 경우를 포함함

보수교육 신규교육을 받은 날부터 년마다 매 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함3 ( 3 )

2) 법 제 조의 제 항에 따라 지정받은 해체공사 교육기관은 효과적인 교육을  31 2 2

위하여 건축물 해체감리자 교육의 근태 및 평가 관리기준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생을 평가함

교 과 목 시간 내      용

법령 및 지침 해설1. 

법령 해설 및 건설 안전 정책 등1-1. 

1-2.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3

(1)

(2)

법령 및 관련지침 등에 대한 해설

법령 해설 건설안전 관련 정책 등- , 

해체계획서 검토 방법 및 감리업무 수행 등 기준 설명- 

해체공사 안전관리 요령2. 

필수확인점 작성 및 점검2-1. 

안전관리 요령2-2. 

4

(2)

(2)

해체공사 현장 안전관리 요령 설명

필수확인점 작성 점검 및 영상촬영 요령- ·

해체공사 현장점검 사례를 바탕으로 안전조치방법 설명- 

건축물 해체공법의 이해3. 

건축구조 및 재료3-1. 

건축물 파괴공학3-2. 

건축물 해체공법의 이해3-3. 

5

(1)

(2)

(2)

건축물 해체공법 및 구조에 대한 이해

건축구조 및 재료의 이해- 

건축물 파괴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 

해체공법의 종류 및 안전관리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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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과 목 시간 내      용

4. 해체공사 사고 사례와 예방

현장관리 부실 및 처벌사례4-1. 

붕괴사고 사례와 대책4-2. 

4

(2)

(2)

해체공사 안전관리 부실 및 사고사례에 대한 설명

해체공사 현장관리 부실 및 처벌사례 설명- 

해체공사 붕괴사고 사례 및 원인과 대책- 

해체공사 구조 검토 요령5. 

가시설물 구조안전 검토5-1. 

지상건축물 구조안전 검토5-2. 

지하건축물 구조안전 검토5-3. 

5

(1)

(2)

(2)

해체공사 구조안전 검토 요령 설명

- 가시설물 비계 가설울타리 구조안전 검토 요령 이해( , ) 

- 장비탑재 해체 외부 해체 폭파 전도 공법 등 해체 공법에 , , ·

따른 구조안전 검토 요령 이해

- 흙막이공사 연계 공법 채움 공법 탑다운 공법 등 해체 공법에, ,  

따른 구조안전 검토 요령 이해

건설기계 및 장비운용6. 

건설기계 관련법령6-1. 

건설기계 안전점검 요령6-2. 

건축물 해체 장비운용 요령6-3. 

4

(1)

(1)

(2)

건설기계의 특성 및 해체장비 운용에 대한 이해

- 건설기계관련 법령 등 설명

- 건설기계 사고사례 및 안전점검 요령

- 건축물 해체사례를 바탕으로 해체장비 운용 요령 설명

환경 및 민원관리7. 

소음 진동관련 법령 해설7-1. ·

환경관련 법령 해설7-2. 

2

(1)

(1)

환경 및 민원관리 방법 등 설명

소음 진동 저감대책 설명- ·

폐기물처리 및 수질관리 설명- 

해체계획서 검토 실무8. 

해체계획서 검토 사례8-1. 

해체계획서 검토 실습8-2. 

2

(1)

(1)

해체계획서 검토 실무에 대한 이해

해체계획서 검토사례 및 부실작성 사례 설명- 

해체계획서 사례를 바탕으로 검토 실습- 

보고서 작성요령9. 2 감리수행결과 등 감리완료보고서 작성 요령 설명

특강10. 2 재난방재 교육 엔지니어의 윤리 등, 

평가11. 1 피교육생 평가 시험 실습내용 평가( + )

등록 및 행정절차12. 1 피교육생 오리엔테이션 설문조사 등, 

소  계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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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과 목 시간 내      용

법령 및 기준 해설1. 2 법령 및 기준 개정사항 등 해설

해체공사 사고사례와 예방2. 2 해체공사 안전관리 부실 및 사고사례 설명

해체현장 안전관리 요령3. 2 해체공사 현장 필수확인점 확인 및 안전관리 요령

해체공사 구조검토 요령4. 3 해체공사 구조안전 검토 요령 설명

건설기계 및 장비운용5. 2 건설기계의 특성 및 해체장비 운용에 대한 이해

보고서 작성 사례6. 2 감리수행결과 등 감리완료보고서 작성 요령 설명

등록 및 행정절차7. 1 피교육생 오리엔테이션 설문조사 등, 

소  계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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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13 4 1「 」 

고시하는 요율은 표 의 공공발주사업의 해체공사비에 대한 요율을 말함< 1-8>

해체공사비 요율

천만원 미만5 4.53

천만원 이상 억원 미만5 1 4.28

억원 이상 억원 미만1 2 3.39

억원 이상 억원 미만2 3 3.09

억원 이상 억원 미만3 5 2.84

억원 이상 억원 미만5 10 2.49

억원 이상 억원 미만10 20 2.30

억원 이상 억원 미만20 30 2.22

억원 이상 억원 미만30 50 2.18

억원 이상 억원 미만50 100 2.12

억원 이상 억원 미만100 200 2.06

억원 이상 억원 미만200 300 2.03

억원 이상 억원 미만300 500 2.00

억원 이상 억원 미만500 1000 1.95

억원 이상 억원 미만1000 2000 1.92

억원 이상 억원 미만2000 3000 1.88

비 고 해체공사비가 요율표의 각 단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에 산정한다: .

2) 별표 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의 해체공사비에 대한 요율은 해체공사의 난이도 [ 2]

등에 따라 요율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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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별표 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의 해체공사비에 대한 요율방식을 적용할 경우라도[ 2]  

해체공사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 추가업무비용은 별도의 실비로 계상하도록 함

4)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라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13 4 2「 」 

하는 경우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등은 다음의 사항을 따름, , , 

가) 직접인건비 해당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자의 인건비: 
로서 투입된 인원수에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별 노임단가를 곱하여 
계산 건축사 및 건축사보의 노임단가는 기술사 및 기술자의 노임단가에 준함( ) 

나) 직접경비 해당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업무에 필요한 숙박비 제출도서의 : , 
인쇄 및 복사비 사무공간 임대비 별도의 사무실을 제공받는 경우는 제외, ( ) 
등으로서 실제 소요비용으로 함

다) 제경비 직접비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를 말함 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 ( )
으로 임원 서무 경리직원의 급여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비 등을 포함한 것, , , 
으로서 직접인건비의 로 함110~120%

라) 기술료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가 개발ㆍ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이윤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에 , ,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로 함20~40%







- 해체공사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및 차량운행비 현장소요경비 위험수당 , , 
등을 포함한 비용



- 해체공사 감리업무의 직접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간접비용
- 직접인건비의 로 산정함110~120%



- 해체공사 감리업무에 감리자가 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이윤 등
- 직접인건비와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로 산정함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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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제 조 감리업무 착수준비 감리자는 공사착수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자로부터 인수받24 ( ) ① 

고 숙지하여야 한다.

해체허가서 관련 문서 사본  1. 

해체계획서  2. 

기관석면조사 완료 사본  3. 

기타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4. 

감리자는 공사추진 현황 및 감리업무 수행내용 등을 기록한 현황판과 감리원 근무상황판을 설치② 

하여야 한다.

1) 해체허가서 확인 및 건축물해체허가 신고 조건을 파악( ) 

2) 해체공사감리 지정내용과 감리업무 지시사항을 파악

3) 해체공사 전 제출 서류 확인 

가) 해체허가서 건축물 해체허가 신고 조건( ( ) )

나) 해체감리자 지정 처리 확인서

다) 해체계획서 구조안전성 검토보고서 가시설물 구조계산서 석면조사결과   ( , , 
보고서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 석면 공기농도 측정 결과서 지하매설물   , , , 
안전조치 협의서 또는 철거 확인서 등)

라) 대상건축물 도면

마) 그 외 서류

4) 해체계획서를 검토하여 해체공사방법에 대해 파악

5) 감리업무의 필수확인점과 보고시점을 파악하고 감리업무계획을 세움

6) 감리업무 현황판 및 근무상황판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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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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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허가 신고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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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허가 신고 조건( ) -1

운영지침 별지 제 호서식 등 서류를 첨부하여 해체 착공신고서 서울특별시 해체2 (2-1) [

공사장 총괄 운영지침 별지 제 호서식 를 공사착수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3 ] .

해체공사 예고제 및 안내판 부착 의무○ 

- 시민들이 해체공사를 사전에 인지하여 대비할 수 있도록 해체공사 사전예고

- 공사에 대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공사 관련자 및 공무원 연락처 포함 대형 

안내판 부착 건축과 부서자료실에 게시( , 2020.09.17.)

해체공사 관계자 안전교육 철저○ 

해체공사장 상부 과하중을 고려한 충분한 동바리 설치○ 

건축물 해체 시 상부 해체 구조물에 따른 추가 하중을 고려한 동바리 설치 및 층- 

별 해체 작업 후 기 설치된 동바리 지지상태 재확인 

해체공사장 도로경계부 등 강제 가설울타리 설치 의무○ 

공사장 주변 면의 가림막 설치 현황 사진 폐기물 반출 후 안전점검표를 작성하여 4 , ○ 

동 담당자에게 일일 보고

안전 또는 공간 여건 등으로 설치가 곤란할 경우에는 면 설치 가능3※ 

가림막 하단 우수 유출 입 방지를 위한 시설 설치○ 

이상 도로 주변 공사장에는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시스템 비계 및 매직판넬 20m ○ 

설치 적극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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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처리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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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처리알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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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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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계획서 석면조사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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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계획서 석면 비산 측정 결과보고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 호서식[ 19 ]■  개정 < 2021. 6. 28.>

ㆍ

접수번호 접수일

제출인

상호 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석면해체ㆍ 

제거

사 업 장 

건물명 위치 

연면적 ( )㎡ 작업기간 

석면건축자재 [길이 ㆍ면적 ㆍ부피(m) ( ) ( )]㎡ ㎥

필요시 별지 첨부                                                        ( )

측정 기관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측정자 분석자 /

측정 결과

시료번호 측정 지점
측정 장비

종류 수량( / )

유량

분( / )ℓ
측정 일시

측정 

결과

(f/cc)

검출석면의 

종류

측정 지점 비산측정 시작 사진 비산측정 종료 사진

필요시 별지 첨부 ( ) 필요시 별지 첨부 ( )

측정 시작 시간: 측정 종료 시간:

필요시 별지 첨부 ( ) 필요시 별지 첨부 ( )

측정 시작 시간: 측정 종료 시간:

필요시 별지 첨부 ( ) 필요시 별지 첨부 ( )

측정 시작 시간: 측정 종료 시간:

석「 면안전관리법 제 조제 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제 항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 28 2 38 2」 사업장의 석면 비

산 측정 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 호서식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서  77「 」 

사본

수수료 

없 음

백상지 재활용품210mm×297mm[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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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계획서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 호서식[ 7 ] ■ 개정 < 2021. 9. 16.>

건설폐기물 처리                  
계획서 [  ] 
변경계획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일 처리업체만 변경하3 (
는 경우 일1 )

신고인

상호① 명칭( ) 발주자와의 관계②
성명③ 대표자( ) 생년월일④
주소⑤

전화번호                                                    ( :               )
업종⑥ 사업자등록번호⑦

공사내역

공사명⑧ 공 사 기 간⑨
공사⑩ 배출( )현장주소

전화번호                                                    ( :               )
순환골재등의 의무사용건설공사의 내용⑪

발주자⑫
상호 명칭( ) 대  표  자
주소

전화번호                                                     ( :              )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 예상량 및 처리 계획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 예상량 및 발생주기⑬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⑭

분류 분류번호 종류
발생량

톤( )
발생
주기

처리
구분

운반자
운반량

톤( )
업소명 처리방법

처리량
톤( )

­ ­□□ □□ □□

건설폐기물 분리배출계획⑮

건설폐기물의 보관방법⑯
해당 건설현장에서의 재활용계획⑰

시설명 처리능력
처리대상 건설
폐기물의 종류

처리 예상량
톤( )

순환골재 등 
생산량 톤( )

사용량
톤( )

사용용도

변경사항 ⑱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⑲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7 1「 」 
제 조제 항9 1［  ］
제 조제 항9 3［  ］

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을  
신고［  ］
변경신고［  ］

합니다 .

년          월          일  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수탁처리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부 위탁처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1 ( )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증명서 부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2. 1 (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부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3. 1 ( )

수수료 

없 음

백상지 재활용품210mm×297mm[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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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계획서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 -2

뒤쪽( )

작 성 방 법

  1. ⑤란은 우편접수가 가능한 신고인 주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에 따른 업종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 ( ) .⑥

란은 전체 공사의 공사기간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⑨

란은 공사 배출 현장주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4. ( ) .⑩

란은 영 제 조에 따른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 조 각 호의 해당 건설공사의 내  5. 5 5⑪

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음 으로 기재하여야 , ‘ ’

합니다.

란은 건설폐기물의 종류는 영 별표 에 따라 분류 분류번호 및 종류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  6. 1 " ", " " " [ , , ⑬

돌 폐블록 폐기와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건설오니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폐보드류 폐판넬, , , , , , , , , , , , 

건설폐토석 혼합건설폐기물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그 밖의 폐기물 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제외합니다, , ( )]"

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발생주기 는 일별ㆍ월별ㆍ계절별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일정하지 아니, " "

하는 경우에는 그 주기를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회 월 수시 월 등    ( ) 1 / , , 3~7

란의 처리구분 은 자가처리의 경우에는 자가 위탁처리의 경우에는 위탁 으로 기재하고 운반자 는 자가운반인   7. " " " ", " " , " "⑭

경우에는 자가 위탁운반의 경우에는 업체명을 기재합니다 처리방법 은 중간처리ㆍ최종처리 등으로 기재하여야 하" ", . " "

되 중간처리의 경우에는 괄호 안에 파쇄ㆍ소각ㆍ중화ㆍ고형화 등으로 처리방법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중간처리 소각    ( ) ( )

처 리 절 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 토

▼

신고증명서 교부 ◀ 결 재

백상지 재활용품210mm×297mm[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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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계획서 폐기물 처리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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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계획서 도시가스배관 등 안전조치 협의서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 호서식[ 34 ] ■ 개정 < 2022. 1. 21.>

건축물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도시가스사업법 제 조의 제 항 및 같은 법    28 3 2「 」 시행규

칙 제 조의 제 항에 따라 도시가스배관의 안전조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의하였습48 2 2

니다.

  

공     사    명 

공사 개시 예정일시 년   월   일  시경 공사 준공 예정일 년   월   일   

건축물 공사 주변에서의 위해가 우려되는 도시가스배관 시설의 범위 1. 

 

번호 가스시설 압  력 재  질 관  경 연  장 비  고

m

m

도시가스사업자와 건축물 공사 시행자의 도시가스배관 안전조치 협의내용 2. 

 

구 분 안전조치해야 할 내용 완료예정일 비 고

도시가스사업자

건축물 공사 시행자

도시가스사업자의 공사 현장 참관 여부 및 참관 시 확인 사항 3. 

 그 밖의 필요사항4. 

첨부서류 건축물 공사장 주변 도시가스배관 배치도면  부 5. : 1

년      월      일                                                                              

 건축물 공사 시행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

 도시가스사업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

백상지 재활용품210mm×297mm[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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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계획서 가시설물 구조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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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계획서 대상건축물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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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검토서류 도로점용허가서-

그 외 검토서류 정화조 청소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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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제 조 해체계획서 검토 감리자는 관리자가 제출한 해체계획서를 검토하여 해체계획의 보완 또는 25 ( ) ①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체작업자 및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감리자는 제 항에 따른 해체계획의 보완 또는 변경에 대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1 · .

1) 해체계획서에 작성된 항목 및 내용을 감리자는 검토하고 보완되거나 변경된 사항을 

기록 관리함

가) 공사의 개요 관리조직 및 예정공정 등 확인 , 

나) 주변환경 지하매설물 지하건축물 해체대상건축물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 조사    

등 검토 

다) 지하매설물 조치계획 장비이동 계획 가시설물 설치계획 검토, , 

라) 작업순서 및 해체공법 구조안전계획 구조보강계획 안전점검표 확인, , , 

마) 해체작업자 인접건축물 주변통행 및 보행자 안전관리 검토, , 

바) 소음 진동 등의 관리 해체물 처리 관리 검토· , 

사) 부지정리계획 확인

아) 폭파에 의한 해체계획 수립의 적정성 등 검토

항목 내용 세부내용

일반사항1) 

가 공사의 개요) ,

관리조직 및     

예정공정 등     

해체대상 건축물의 개요(1) 

위치 건축면적 연면적 구조형식 규모 주용도 등, , , , , ∘

증축 개축 보강 등의 구조변경 현황, , ∘

해체범위 해체방법 공법, ( )∘

관리조직 및 예정공정(2) 

해체공사 관리조직도 비상연락망, ∘

예정공정표∘

석면 가설 내부 수장재 외부 장식물 본구조체 폐기물반출 부지정리 등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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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내용 세부내용

사전조사2) 

가 주변조사) ,

지하매설물 조사      

건축물 주변조사(1) 

인접 건축물 현황∘

현재용도 및 높이 구조형식 해체 대상건축물과 이격 거리 등 - , , 

옹벽이나 사면 현황∘

인접도로 폭 출입구 및 보도 위치 주변의 버스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 , · ·∘

단보도와의 이격거리 등

주변보행자 통행 및 차량 이동량 그 외 교통 안전 상태, ∘

부지 내 공지 현황∘

해체장비의 작업공간 및 해체잔재 임시 보관 장소 확보 여부 등 - 

가공 고압선 등 주변 장애물 현황∘

지하매설물 조사(2) 전기 상 하수도 가스 난방배관 각종 케이블 및 오수정화조 등 조사, · , , , ∘

나 지하건축물 조사) 지하건축물 현황조사(1) 

지하건축물 해체에 따른 인접건축물 및 지반 영향 검토∘

인접 하수 터널박스 전력구 등 건축물 현황, ∘

지하철 지하건축물 및 환기구 수직관 등 부속 건축물 현황, ∘

지하저수조 지하기계실 지하주차장 등 단지 내, , ∘

지하건축물 현황∘

다 해체 대상건축물) 

조사     

설계도서가 있는 경우(1) 

설계도서와 현장조사 결과 비교 검토* ·∘

 * 기둥 보 슬래브 벽체 등 부재별 배치 상태 및 주요 구조부재 상태 등, , , 

용접부위 이종재료 접합부 철근이음 및 정착 상태 등 구조적 취약부 상태, , ∘

∘ 해체 시 박락의 우려가 있는 내 외장재 장식물 옥탑 구조물 등 현황· , , 

전기 소방 가스 및 설비 계통 등 현황, , ∘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2) 

구조안전성 검토를 위한 대상건축물 점검∘

변위 변형 콘크리트 비파괴 강도 강재 강도 강재 용접부 등 결함 철 - · / / / / 

근 배근조사 등

용접부위 이종재료 접합부 철근이음 및 정착 상태 등 구조적 취약부 상태, , ∘

∘ 해체 시 박락의 우려가 있는 내 외장재 장식물 옥탑 구조물 등 현황· , , 

전기 소방 가스 및 설비 계통 등 현황, , ∘

라 유해물질 및 환경) 

공해 조사

유해물질 조사(1) 

산업안전보건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석면조사 시행 결과119 1「 」 ∘

석면 외에 설비시설 등의 폐수 독성 화학물질, ,∘

가연성 물질 폭발 위험 물질 등 조사, ∘

환경공해 조사(2)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 인근지역 피해 여부 검토, , ∘

건축설비의 이동 철거 및 보호 등3)  , 

가 지하매설물) 

조치계획      
지하매설물 조치계획(1) 

∘ 지하매설물 전기 가스 상하수도 등 의 이동 철거 보호 등 조치계획( · · ) , , 

매설물별 관계기관 또는 관리주체와의 협의 계획 또는 결과∘

나 장비이동 계획)  
장비 사용 계획 및 안전성 (1) 

검토

해체작업에 사용하는 투입장비별 대수 및 제원 등∘

인양장비의 위치 작업반경 및 인양능력 크레인 줄걸이 및 부속 용구 등의 , , ∘

안전성 검토 전도 방지 대책 등, 

해체장비의 수직 수평 이동 동선 안전 이격거리를 고려한 작업 반경 등· , ∘

다 가시설물)  

설치계획
가시설물 설치계획(1) 

설계기준 에 따른 구조안전성 검토(KDS 21 60 00)∘

시공상세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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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내용 세부내용

구조체 해체 단계별 전도방지 대책∘

단계별 해체 계획 등 - 

작업순서 해체공법 및 구조안전계획4) , 

가 작업순서 및 해체) 

공법

(1) 작업순서
주변환경 인력 해체계획 구조안전 잔존 구조체의 안전성 외벽 전도방지, , ( ), ∘

대책 장비 사용 계획 작업반경 등을 고려한 작업 순서, , 

해체공법(2) 

해체공법 선정 및 근거∘

대상건축물의 위치 주변환경 장비탑재의 필요 여부 해체 장비의 이동 동 - , , , 

선 등을 고려한 해체공법

나 구조안전계획)  

개요(1) 

구조안전성 검토 참여기술자 명단∘

현장 조사내용 및 결과∘

작용 하중 기준 하중 계수, ∘

고정하중 장비하중 잔재하중 이동하중 잔재물 경사로 등 관련 하중 - , , , , 

구조안전계획(2) 
관계전문가가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해체 순서별 구조설계도서∘

해체 단계별 주요 부재 및 잔존 구조물의 구조 안전성 검토∘

지하건축물 구조안전계획(3) 

주변 지반의 안전성∘

굴착 영향선 내 석축 옹벽 인접건축물 및 지하 매설물 등의 안전성 보호  - , , , 

대책 등

지하층 외벽 우각부 안전성 검토 등∘

지하건축물의 해체 단계별 구조안전성 등∘

잔존 건축물에 대한 토압 수압 및 기타하중에 대한 안전성 검토 등, ∘

다)  안전점검표 안전점검표(1) 

마감재 해체공정 착수 전∘

가시설물의 적정성 인접도로 및 보도구간에 대한 안전대책 등 - , 

지붕 해체공정 착수 전∘

잭서포트 설치 상태 잔재물 반출계획 작업자 안전관리 등 - , 

중간층 해체공정 착수 전∘

해체장비의 제원 확인 해체순서 준수 도로변 전도방지 대책 등 - , , 

지하층 해체공정 착수 전∘

 - 주변 인접건축물 계측관리 가시설물 스트러트 등 적정성 확인 등, ( ) 

그 외 현장 특성을 반영한 필수확인점 등∘

라 구조보강계획) 구조보강계획(1) 
해체공법 방법에 따른 보강 계획, ∘

잭서포트 인양 및 회수 등 운영 계획∘

안전관리계획5) 

가 해체작업자 인접) , 

건축물 주변통행 , 

및 보행자 안전관

리

해체작업자 안전관리(1) 

직무별 안전 교육 계획∘

장비운전원을 대상으로한 해체방법 및 해체순서 교육 등 - 

작업구간 출입통제 추락방지 대책 등 안전관리 계획, ∘

작업자 이동을 위한 안전통로 조명 설치 계획 등, ∘

비산먼지 및 소음환경에 노출된 작업자 안전보호구 지급 계획 ∘

비상 대피로 소화기 배치 계획 등 화재 방지 대책, ∘

인접건축물 안전관리(2) 해체공사 단계별 인접건축물 보호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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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내용 세부내용

계측 관리 계획 등∘

주변통행 보행자 안전관(3) ·

리

교통 안내원 등의 배치 계획∘

보행자 및 차량통행을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공사현장 주변의 버스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등에 대한 이· ·∘

동조치 계획 또는 안전시설물 설치 계획 등

환경관리계획6) 

가) 소음 진동 등의 관·

리
소음 진동 관리(1) ·

소음 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 조제 항에 따른 생활소음 진동의 규제· 20 3 ·∘ ｢ ｣

기준에 따른 장비운용 계획

저소음 저진동 공법 계획·∘

잔재물 투하에 의한 소음 진동 저감 계획·∘

비산먼지 방지 조치 및 살수 계획 등∘

나 해체물 처리 계획) 해체물 처리계획(1) 

예상폐기물 양 폐기물 운반 및 처리 업체 정보, ∘

폐기물관리법 제 조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이행 계획17∘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제 조에 따른 분별해체 4 5∘ ｢ ｣

계획

폐기물 분쇄 소각 매립 등 반출 계획, , ∘

잔재물의 보관 수집 운반 및 처리 계획, ·∘

유해물질 처리 계획∘

세륜수 및 오염수 처리 계획 등∘

부지정리7)

가 부지정리계획)  
부지정리 및 주변 시설물 (1) 

복구계획

전체 부지에 해체 폐기물 등 확인 계획∘

평탄작업 및 배수로 정비 계획∘

보도 통행로 기타 인접건물 접근로 등 복구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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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검토

가) 공사의 개요 관리조직 및 예정 공정 등 확인 , 

(1) 해체대상 건축물의 개요 확인

가( ) 해체대상 건축물 해체계획서 목록표 확인

해체계획서 목록표



공사개요1. ················································································································· 1
공사개요(1) 
관리조직(2) 
예정공정표(3) 

사전준비단계 2. ··········································································································4
건축물주변조사 (1) 
해체대상건축물조사 (2)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조사(3) 

건축설비의 이동 철거 및 보호 등 3. , ····································································15
지하매설물 조치계획(1) 
장비이동 계획(2) 
가시설물 설치 계획(3) 

작업순서 해체공법 및 구조안전계획4. , ································································· 45
작업 순서 등(1) 
해체공법 (2) 
구조안전계획(3) 
구조보강계획(4) 

안전관리대책 5. ·······································································································96
해체작업자 안전관리 (1) 
인접건축물 안전관리 (2) 
주변통행 보행자 안전관리 (3) ·

환경관리대책 6. ·····································································································110
소음 진동 등의 관리 (1) ·
해체물 처리계획 (2) 
부지정리 (3) 


구조안전성 검토보고서1. 

가시설물 구조계산서2. 

관계전문가의 해체계획서 작성 검토확인서 국토부 고시에 따른 항목별 의견 포함3. ( )․

대상건축물 도면 구조안전성 검토를 하는 경우4. ( )

석면조사결과서 석면 해체를 완료한 경우 완료보고서 제출5. ( )

기타 필요서류 지질조사 보고서 등6. ( )

TIP ☞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 호 에 따라 해체계힉서 작성 - ( 2022-446 )

항목이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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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공사개요 작성 항목을 확인

(a) 현장명 현장명 공사명 또는 프로젝트명: ( )

(b) 현장소재지 도로명주소 : 

(c) 연면적 :           ㎡

(d) 건축면적  :           ㎡

(e) 구조 건축물의 구조형식: 

(f) 주용도 건축물의 주용도: 

(g) 규모 지하 및 지상의 층수 및 최고높이 단위: ( : m)

(h) 준공연도 건축물대장상 준공연도: 

(i) 해체기간 해체공사 시작시기와 완료시기 년   월   일: (    )

(j) 해체범위 금회 건축물 해체공사에서 해체하고자 하는 공사 범위를 명확히 표기  : 
전체 지상층 지하층 일부해체 등            ( / / / )

(k) 해체공법 건축물 해체 시 적용한 해체공법: 

(l) 공사금액 해체공사 금액 계약금액 등: ( )

(m) 해체시공자 해체공사 업체 정보 회사명 대표자 현장대리인 연락처 등: ( , , , )

(n) 해체계획서 작성 검토자 해체계획서 검토나 작성을 수행한 업체 정보· : 

(o) 현장사진 또는 그림 해체 대상 건축물의 전경사진 현장위치도 등( ) : , 

(p) 기타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로 작성: 

TIP ☞ 

금회 해체공사 범위가 명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한다- .

예정공정과 해체기간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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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개요 사례( -1)

해체공사 개요1. 

 해체 건축물 개요 1.1 

  

  해체 건축물 위치도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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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개요 사례( -2)

1. 해체공사개요

현장명 동 해체공사*** **** 

현장소재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 *** ****

사업주 개발 주식회사*****

대지면적 179.26㎡

연면적 487.28㎡

건축면적 106.66㎡

주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주용도 숙박시설

층수 지하 층 지상 층1 , 4

지붕 평지붕

해체시공자 건설****㈜

해체방법

내부마감재해체 장판지 타일 등 사전 인력철거, 

외부마감재해체 본 건물과 함께 해체

지상 층4 장비탑재해체(B/H02LC)

지하 층 지상 층1 ~ 3 지상해체(B/H06)

해체기간 2021.11.27.~2021.12.12

해체물량 약 996 ton

폐기물운반 

및 처리

폐기물적치장소 층1

폐기물배출주기 매일

폐기물운반차량 톤 덤프트럭15

구조변경현황 없음 층 주차장 을 여관으로 용도변경(1 38.91 )㎡

사진

기타
- 지하층의 해체는 건축공사 착공 후 진행하며 가시설 설계 해체공사 폐기물반출 등의, ,  

업무 및 확인서는 별도로 건축공사감리보고 시 허가권자에게 보고한다.
- 석면해체공사는 업무에 미반영 사전공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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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용도변경사항_

TIP☞  

건축물대장의 변동내용 및 원인 항목을 확인하고 해체공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 

(2) 관리조직 및 예정공사 확인

가( ) 관리조직은 아래의 항목을 참고하여 해체공사를 위한 관리조직을 세부적으로 확인 
하되 해체공사 관련 참여자 및 기술인을 모두 포함하여 확인, 



(1) 현장 관리조직도
- 본사 담당자 현장소장 공종별 해체 가설 폐기물 등 책임자 등(PM) , , ( , , ) 

(2) 내부 비상연락망
- 해체계획서 작성 검토자 감리자 발주자 시공사 등· , , , 

(3) 외부 비상연락망
- 경찰서 소방서 매설물 유관기관 허가권자 인근병원 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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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관리 조직도

TIP☞  

실제 현장에 선임된 작업자의 정보가 작성되었는지 확인한다- .



97 . 해체공사 감리 업무 매뉴얼

내 외부 비상 연락망





TIP☞  

현장소장은 내 외부 비상연락망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사고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현장소장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보고 또는 연락하여 차적인 피해가 발생- 2

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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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예정공정표는 아래의 항목을 참고하여 주공정선으로 표시한 해체공사의 진행과정을 
검토하고 세부적으로 해체공법 장비 일정계획 등의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며 해체, , 
공사 예정공정표 확인



착공 전 준비사항 (1) 

- 석면조사 결과 및 석면해체 완료 여부 확인 석면농도측정 결과 확인 포함( )
- 해체계획서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 준수( )
- 해체계획 인허가
- 해체공사 감리자 배정 및 선임
가설공사 (2) 

- 가설울타리
- 가설전기 가설용수 가설사무실 등, , 
- 가설통로 및 계단
- 외부 가설비계 및 방진망
- 세륜기
내 외부 해체공사 (3) ·

- 내부 소 구조물 해체
- 내부 소각 폐기물 해체
- 외부 낙하 우려가 있는 자재 석재 유리 간판 등 해체( , , ) 
구조물 해체공사 (4) 

- 보강재 잭서포트 등 설치작업( ) 
- 해체장비 인양작업
- 옥탑층 지상층 지하층 해체/ /
- 잔재물 수시반출
- 해체장비 하역작업
- 보강재 잭서포트 등 회수작업( ) 
기타 해체공사 (5) 

- 기초 콘크리트 해체 등
폐기물 상차 및 운반처리 (6) 

- 지정폐기물 석면 등( )
- 소각폐기물
- 건설폐기물 고재포함( )
기타공사 필요시 작성 (7) ( )

준공준비 (8) 

- 부지정리
- 준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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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공정표

TIP☞ 

- 공정의 순서와 공종별 일정이 적절한지 확인하고 누락된 공정이 없는지 확인한다.

- 석면이 있는 건축물의 경우 석면해체 완료 이후에 본 공정이 착수되도록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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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전조사 내용 검토

가) 건축물 주변조사 결과 검토

(1) 건축물 주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접 건축물 및 주변현황 확인



해체대상 건축물 높이 내에 있는 인접 건축물 현황(1) 

붕괴 등으로 인한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인접 건축물   ( )

인접 건축물의 높이 구조형식 현재용도 및 주출입구 위치 방향(2) , , ·

주변 단차 극복을 위한 옹벽이나 사면의 유 무 및 해체 대상 건축물과의 연관성 기초   (3) · (

형식 및 구조체 일체화 등) 

인접도로 폭 출입구 위치 보도 버스정류장 및 횡단 보도 유 무 등(4) , , , ․

해체대상 건축물 주변 버스정류장 등 공공이용 시설물 이동 또는 보호 계획(5) 

주변 보행자 통행과 차량 이동 상태(6) 

부지 내 공지 유 무 해체용 기계설비의 위치 해체잔재물 임시 보관 장소(7) · , 

가공 고압선 유 무 및 이동 또는 보호 계획(8) ․

그 밖에 현장 조건에 따라 추가하여야 하는 사항(9) 

인접건축물 현황

TIP☞ 

- 인접 건축물의 이격거리 구조형식 지하층 유무 등에 따른 해체공사 중 간섭여부를 확인한다, , .

- 주변 건축물의 위해성여부가 검토되고 방지방안이 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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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현황 조사

TIP☞ 

- 현장 주변 보행자도로나 버스정류장 등의 공공이용시설물이 있는 경우 반드시 이에 대한 보호조치를 확인한다.

- 전신주 및 배전선로의 위해성 여부가 검토되고 방지방안이 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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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하매설물 조사결과를 통해 공사 현장과 인접한 곳의 사회 기간시설망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확인



전기(1) 

통신(2) 

상 하수도(3) , 

가스(4) 

난방배관(5) 

각종 케이블 등(6) 

지하매설물 조사

TIP☞ 

- 지하매설물별 관망도를 확보하여 위치 및 매설깊이 등을 명확하게 확인한다.

- 지하건축물해체 시 인접지반의 변형방지를 위한 가시설 흙막이공사에 계측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안정성검토가 

되었는지 확인한다.

- 지하 시설물별 관계기관의 사전협의와 사전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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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하건축물 조사결과 확인

(1) 지하건축물의 현황 확인



해체 대상건축물 지하건축물 해체 시 인접 건축물 영향(1) 

인접 하수터널 박스(2) 

지하철 건축물 및 환기구 수직관 등 부속 건축물(3) 

지하저수조 지하기계실 지하주차장 등 단지 내 지하건축물(4) , , 

전력구 등 건축물 유무(5) 

그 밖에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6) 

지하건축물 조사 사례( -1)

TIP☞ 

- 해체공사 중 인접건축물에 대한 영향 검토 결과를 확인한다.

- 지하건축물별 관리주체와의 사전협의와 사전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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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건축물 조사 사례( -2)

TIP☞ 

- 지하건축물 지하저수조 전기실 기계실 지하주차장 등 과 현장을 확인한다( , , , ) . 

- 지하건축물의 해체 유무와 계획 수립 여부를 확인하고 해체시 미치는 영향에 대한 안전대책 등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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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해체 대상건축물 확인

(1) 해체 대상건축물 조사결과 확인


(1) 해체 대상건축물의 용도 사용재료 및 강도 지반특성 하중조건 구조형식 등을 고려, , , , 
(2) 설계도서가 있는 경우 아래 조사결과 확인( ) 

- 건축물의 구조형식 연면적 층수 층고 포함 높이 폭 등, , ( ), , 
- 기둥 보 슬래브 벽체 등 부재별 배치 상태 및 외부에 노출된 주요 구조 부재, , , 
- 캐노피 발코니 등 건축물 내 외부의 캔틸레버 부재, ·
- 용접부위 이종재료 접합부 철근이음 및 정착상태 등 구조적 취약부, , 
- 건축물 해체 시 박락의 우려가 있는 내 외장재의 유 무· ·
- 전기 소방 설비 계통의 상세, 
- 그 밖에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

(3)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 건축물은 설계도서가 있는 경우의 조사 방법을 포함( ) 
하여 아래 조사내용 확인

- 건축물의 변위 변형·
- 콘크리트 비파괴강도
- 강재용접부 등 결함 유 무 강재의 강도 등, ․

해체 대상건축물 조사 현황조사표 구조평면도- , 

현황조사

지하 층 지상 층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로서 설계도서가 있고 구조체의 중대한 1 ~ 15 , 

결함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현장조사 당시 대부분의 천장 기계설비 내외부 마감재 , , 

등은 해체되지 않은 상태임 

비파괴

조사

부재단면 규격
설계도서와 비교하여 조사된 부재가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설계도서를 바탕으로 구조

해석 및 안전성 검토를 진행함

콘크리트 압축강도
측정된 부재의 평균 콘크리트 압축강도는 이며 설계도서에 설계강도가 명기되지 않아 22.1MPa

현장조사 결과값을 바탕으로 를 적용하여 구조안전성 검토를 진행함21.0 Mpa

철근 배근상태
설계도서와 비교하여 대부분의 부재가 허용오차 범위 이내로 일치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설계도서

를 바탕으로 구조해석 및 안전성 검토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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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 대상건축물 조사 해체 시 박락 우려가 있는 현황 조사-

TIP☞ 

- 외부 장식 간판 패널 커튼월유리 석재마감 기계설비 광고탑 등 선 해체가 필요한 구간에 대한 해체계획, , , , , , 

을 확인한다.

TIP☞ 

- 규모 구조 기둥 보 등의 위치 크기 건축물의 변위변형 상태 등 건축물의 안전성 검토를 위한 기초조사와, ( , ), 

일치여부를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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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 조사 확인

(1) 기관 석면 조사결과 확인

가( ) 석면조사결과보고서 확인 

나( ) 석면해체 제거작업 완료보고서 확인 ·

석면조사 결과보고서 석면해체 제거작업 완료보고서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보고서

건축물[  ]
설비[  ]

위치 소재지( ) 건축물등록번호

용도 건물명 설비명( )
건축물수 구조
세대수 연면적

소유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석면해체•

제거업자

업자명 상호( ) 대표자성명
고용노동부 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작업장 공사현장명 공사명 작업명( )• 전화번호

해체사유 해체사유
해체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석면함유 
자재 물질 의 ( )
종류 및 면
적

종류 면적(m²)•부피(m²)•길이(m)
분무재 뿜칠재( )
내화피복재
전장재
지붕재
벽재 벽체의 마감재( )
바닥재
파이프보온재
단열재
개스킷
기타 칸이 부족할 경우 별첨( )

현장책임자 성명 전화번호
김리원 성명 전화번호

작업근로자 
인적사항 칸(
이 부족할 
경우 별첨)

성명
생 년 월
일

주소 전화번호

첨부서류

1. 석면 해체 제거 작업 사진 부1•

2. 석면농도측정 결과표 부1
3. 사업장 주변 석면측정결과 신고서 사업장 주변 측정 대상시 부( )1
4. 근로자 특수건강검진결과표 부1

TIP☞ 

- 석면해체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별도의 감리업무로 처리가 완료되며 해체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결과보고서, 

를 통해 처리결과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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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 유 무 조사결과 확인·

가( ) 건축물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유해물질에 대한 조사결과 확인

(a) 건축물의 해체 시 발생할 수 있는 유해물질 조사 설비시설 등의 폐수 독성( , ,  
화학물질 가연성물질 폭발위험물질 등 유 무 결과 확인, , · )

(b) 건축물 해체 시의 유해환경 공해 저감 및 방지에 관한 대책의 적정성 검토

(c) 차량대기 장소 유 무 및 교통량 통행인 포함 조사결과 확인 및 안전관리 대책· ( ) 
의 적정성 검토

(d) 유해물질 기름 화학물질 등 을 보관하는 탱크가 포함된 건축물 주유소 공장 등 을 ( , ) ( , )
해체하는 경우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토양환경보전법 등 에 의한 해체    ( , )
절차 준수여부 검토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 유ㆍ무 조사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 유무 조사 결과 요약■ 

TIP☞ 

- 기름탱크 화학물질보관탱크 유해가스보관탱크 정화조 등 환경공해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의 보관유무와 , , , 

처리계획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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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 등 환경공해로 인한 인근지역 피해 가능성 조사, 

(a) 건축물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 유 무에 대한 조사, ·
결과 확인

- 생활소음 진동 규제기준 대상지역 해당 여부·

- 해체장비 종류 및 공법별 소음 진동 추정 수치·

- 해체장비 및 해체 공법 압쇄 절단 등 에 따른 소음 분진 진동 발생 여부( , ) , , 

- 폐기물 투하 건물내부 외부 지상 지하 에 따른 소음 분진 진동 발생 여부( / , / ) , , 

- 소음 분진 진동 발생에 따른 피해 예상범위 설정, , 

- 조사결과에 따른 해체현장 주변 피해 가능성 여부

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 및 인근지역 피해 가능성 조사, 



TIP☞ 

- 해체작업에 의해 발생되는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의 방지방안과 조치에 대해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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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 설비의 이동 철거 및 보호 관련 검토, 

가) 지하매설물 및 지하건축물 조치계획 검토

(1) 해체공사로 영향받을 우려가 있는 지하매설물 및 지하건축물에 대한 이동, 
해체 보호 등의 사항 확인, 

지하매설물 조치계획

전기 

폐전

수도 

폐전

가스관 

폐전

TIP☞ 

- 기존의 해체대상 건축물에 인입된 도시가스배관은 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고 전문업체가 폐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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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치계획에 대한 관계기관과의 협의 서류 공문 협의서 등 확인( , ) 

지하매설물 협의서

   

TIP☞ 

- 매설물 유형별 관계기관 또는 관리주체와의 협의 서류를 확인한다. 



공사시행 전 단계Ⅱ   . 112

나) 장비 이동계획 검토

(1) 장비사용 계획 및 안전성 확인 및 다음의 준수사항 확인 

가( ) 해체공사에 투입되는 장비제원 인양방법 이동동선 등의 사항을 포함한 장비  , , 
이동계획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제 조( 9 )



건축물 해체공법에서 사용되는 건설장비는 해체공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분류
될 수가 있지만 일반적인 건축물 해체에서 사용되는 장비로는 중량물 인양을 위한 , 
이동식 크레인과 여러 가지 선택작업장치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굴착기 그리고   , 
근로자가 탑승하여 작업을 할 수 있는 고소작업차 덤프트럭 지게차 살수차와   , , , 
살수기 등 다양한 건설장비가 사용된다 또한 다이아몬드 쏘우 휠 쏘우 천공기  . , , , 
보링기 등 특수장비가 투입되는 경우도 있음( ) 



- 층간 수직이동 위치 지정 경사각은 를 넘지 않을 것 확인( 30° )
- 잔재물을 이용한 램프설치의 경우 사전에 구조안전성을 검토 확인할 것



- 장비제원 및 중량 해체방법 및 순서 명기, 
- 작업범위 및 동선 지정 취약지역 캔틸레버 계단실 개구부 등 은 작업 제한 검토, ( , , )

해체장비 제원 참고용< ( ) >

02LC 버킷용량( )㎥ 0.175

장비중량(kN) 57.6

전장(mm) 5,940

전폭(mm) 1,955

전고(mm) 2,580

슈폭(mm) 400

접지압(kPa) 30

트랙거리(mm) 1,600

06LC 버킷용량( )㎥ 0.59

장비중량(kN) 146

전장(mm) 7,130

전폭(mm) 2,590

전고(mm) 2,800

슈폭(mm) 600

접지압(kPa) 35

트랙거리(mm)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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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기계 작업계획 검토

08LC 버킷용량( )㎥ 0.92

장비중량(kN) 0.92

전장(mm) 9,520

전폭(mm) 2,990

전고(mm) 3,260

슈폭(mm) 600

접지압(kPa) 48

트랙거리(mm) 2,390

10LC 버킷용량( )㎥ 1.27

장비중량(kN) 320

전장(mm) 10,570

전폭(mm) 3,200

전고(mm) 3,620

슈폭(mm) 600

접지압(kPa) 61

트랙거리(mm) 2,600



구분 작업계획서 내용 대상장비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

가 해당작업에 따른 추락 낙하 전도 협착 . · · ·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차량탑재형 이동식크레인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지게차 구매운반차, ,

화물자동차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가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나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다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 

굴착기 등

중량물의 취급작업

가 추락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나 낙하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다 전도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라 협착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마 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타워크레인

이동식크레인

기중기 차량탑재형 포( , 

함)

타워크레인

설치 조립 해체하는 작· ·

업

가 타워크레인의 종류 및 형식. 

나 설치 조립 및 해체순서. ·

다 작업도구 장비 가설설비 및 방호설비. · ·

라 작업인원의 구성 및 작업근로자의 역할 범위. 

마 제 조에 따른 지지방법. 142

타워크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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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이동식크레인 작업계획서 검토




(1) 이동식 크레인의 지상에서 이동 구간과 동선 지반 상태와 경사 등이 표현, 

된 도면을 확인
(2) 전신주와 같은 가공선과의 간섭 여부나 이동식 크레인의 지하 건축물매설물 ·

상부진입 및 아웃트리거 거치 여부가 표현되었는지 확인
- 아웃트리거가 지하층 상부 슬래브에 거치될 경우 구조안전성 검토 및 구조, 

보강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므로 이를 고려한 크레인 위치계획을 수립 확인



(1) 줄걸이 길이 인양물의 전고 건물 높이 건물 외벽에 가설비계가 설치되어 , , (※
있는 경우 가설비계 최고 높이를 고려 건물과 붐대 간 간섭 여부 등을  ),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붐 길이를 산정하고 인양능력이 검토되었는지 확인

(2) 평 단면도에 도식화 표기 된 이동식 크레인 인양능력 확인( )

- 평면도에 크레인 위치 인양물 위치 작업반경 이동식 크레인과 인양물 , , (
중심간 거리 등 확인) 

- 단면도에 이동식 크레인 위치 인양물 위치 작업반경 붐길이 건물높이, , , , 
비계높이 포함 줄걸이 용구 길이 줄걸이 각도 인양물 전고 인양물 하( ), , , , 
중 붐 길이에 따른 이동식 크레인 최대인양하중 등 확인, 

(3) 이동식 크레인의 양중작업 시 바람의 영향이나 작업 시의 충격 정격하중 , 
등을 고려하여 제원표의 정격총하중보다 이상 안전여유를 두는 것을 20% 
권장하며 인양물의 하중은 충격하중을 반영되었는지 확인

(4) 이동식 크레인 붐과 주변 구조물 등과의 충분한 안전거리가 확보되었는지 
확인

(5) 해체단계별 해체장비 인양 하역 잭서포트 인양 하역 기계설비 하역 등 로 ( / , / , )
이동식크레인을 이용한 양중작업이 계획된 경우 각 단계별 크레인 인양능, 
력을 검토



(1) 줄걸이 용구 사용규격 개수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양중작업 중 줄걸이   , 
용구의 파단 가능성을 반드시 검토 확인

(2) 줄걸이 용구의 안전계수 용구의 파단하중 값 용구에 걸리는 하중의 최대값 가 ( / )
줄걸이 용구별 안전율보다 값이 커야함을 숙지

(3) 줄걸이에 적용하는 안전율에는 반복사용에 따른 피로누적 와이어로프 슬링의 , 
말단처리 양중 시 발, 생할 수 있는 충격하중 그리고 부식 등에 대한 효율은 ,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별도로 검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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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세한 줄걸이 용구 와이어로프 슬링벨트 섀클 후크 등 에 대한 안전성 ( , , , )
검토 방법은 크레인 달기기구 및 줄걸이 작업용 와이어로프의 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및 벨트 슬링 사용 점검 등에 관한 (KOSHA GUIDE M-16-2015) 
기술지침 을 참고(KOSHA GUIDE G-132-2023)



(1) 인양 작업 중 이동식 크레인의 전도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동식 크레인 하부 
지반이 크레인 하중을 버틸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 확인

(2) 아웃트리거를 사용하는 이동식 크레인의 경우에는 아웃트리거에 작용하는 
반력을 구하고 이에 견딜 수 있는 지내력을 확인하여 실제 작업 시 반영할 
수 있도록 확인

(3) 이동식 크레인 아웃트리거에 작용하는 최대접지하중 산정 시 차체중량 이(
동식크레인 자체 중량 및 카운터웨이트 하중 과 인양물 하중 등을 고려)

(4) 아웃트리거 하부 보강부재 지지철판 의 크기 가로 세로 두께 는 운반장비를 ( ) ( , , )
고려하여 실제 사용가능한 규격으로 설정하고 아웃트리거 하중이 받침의 
전체면적을 통해 지반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함

(5) 현장 여건에 따라 아웃트리거 위치에 해당하는 지반의 허용지내력을 산정
하기 어려운 경우나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여 이상의 해체장300ton 10ton
비를 인양하는 경우에는 인양작업 전 아웃트리거 위치를 현장에 표시하고 
선 재하 방식으로 테스트를 수행한 후 본 양중작업을 수행할 것을 권장( )先
하며 필요시 평판재하시험을 통해 지내력을 확인하는 방법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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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인양계획-1

(6) 자세한 이동식 크레인 전도 검토 방법은 이동식 크레인 양중작업의 안전성 
검토 지침 을 참고(KOSHA GUIDE C-99-2015)



(1) 보강부재 지지철판 가 아웃트리거의 하중을 담당하므로 단변 장변방향의 ( ) , 
휨응력 및 전단검토를 실시하여 보강부재의 두께를 결정

(2) 보강부재의 휨검토는 보강부재의 휨모멘트 및 단면 장변방향의 휨응력을 , 
검토하여야 하며 단변 및 장변방향 부재의 휨응력은 각 부재의 허용휨응력 , 
보다 작아야 함

(3) 보강부재의 전단검토는 단변 및 장변방향 부재의 전단력이 각 부재의 허용
전단응력보다 작아야 함

(4) 자세한 아웃트리거 하부 지지철판 안전성검토 방법은 이동식 크레인 양중
작업의 안전성 검토 지침 을 참고(KOSHA GUIDE C-99-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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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중량 반경 붐의길이 허용중량

7.5TON 11M 27.3M 10.8TON>7.5TON---OK

 

 장비중량 충격하중= 5.76TON* 1.3 = 7.5TON

TIP☞  

- 양중할 해체장비의 중량을 확인하고 크레인의 인양능력에 여유가 있는지 확인한다.

- 크레인의 인양능력은 인양물의 중량에 충격하중계수 을 곱한 값보다 커야하므로 이를 확인하고 작업하여야 한다1.3 .

예 크레인 인양능력 톤 인양물 중량 톤 톤   ) (10.8 ) > (5.76 *1.3=7.5 ) O.K…… 

- 이격거리가 증가할 경우 인양능력은 감소하므로 이동식 크레인 설치 시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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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인양계획-2

인양장비 안전작업 계획 ■ 

TIP☞  

- 현장 여건에 맞는 인양계획이 수립되었는지 확인한다.

장비인양계획-3

TIP☞  

- 줄걸이용구 안전성 검토 시 안전계수가 관련 기준 에 따라 적정하게 적용되었는지 확인한다(COSHA GUI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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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인양계획-4

TIP☞  

- 실제 사용할 예정인 줄걸이 용구에 대한 안전성검토가 맞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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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해체용 굴착기 작업계획서 검토


(1) 굴착기 는 오래전부터 굴착과 건축물 해체 그리고 적재용 건설기계로(Excavator)  

사용되어 왔으며 별도의 작업장치 를 부착하여 브레이커작(Front Attachment)
업 양중작업(Breaker), (Li 절단작업 파쇄작업 그래플fting), (Shearing), (Crusher), 

작업 오거(Grapple) , (Auge 작업 등 여러 가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r)
건설기계라 할 수 있음



(1) 사용하는 굴착기 및 선택작업장치의 제원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굴착기 제원표에 사용 장비의 작업능력 최대덤프높이 등 에 해당하는 사항을 ( )
명확히 표시



(1) 굴착기 작업능력 검토 시에는 대상 건축물의 건물높이 굴착기의 작업반경 , 
및 최대작업가능 높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평면도 및 단면도에 명확하게 
표시

- 굴착기 작업반경 및 최대작업 가능높이를 고려한 굴착기 선정 시
장비운전원의 안전 이격거리 해체대상 건축물 높이의 최소   ( 1/2)① 
압쇄기의 작업방향이 위에서 아래방향으로 수직작업이 가능하고 해체  ② 
대상물의 규모대비 굴착기의 작업범위 수직 수평 를 여유롭게 확보할 ( · )
수 있는 장비를 선정



(1) 건축물 상부에 굴착기가 진입하는 경우에는 굴착기의 수직 수평 이동 시  ·
발생하는 하중에 대한 구조안전성 검토를 수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장비
운행구간을 선정하여야 하고 굴착기 이동구간과 하부층 구조보강 여부가 
명확히 비교되도록 작성된 도면 확인

(2) 굴착기 작업층에 여러 장비가 동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장비별로 
운행구간 및 이동 동선 계획 확인

(3) 굴착기가 계획되지 않는 위험한 장소로 이동하지 않도록 굴착기 작업구간 
및 진입금지 구간을 명확히 검토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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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작업장치 압쇄기 선정( ) 



- 선택작업장치 제원표 확인

- 압쇄기 를 장착한 백호 장비 을 이용 구조물 층부터 저층으로 순차적으로 해체 Crusher( ) B/H1.0 4
진행 예정

적용공법 압쇄공법(Crusher Method)
사용장비 - 구조물 고층 저층 : B/H(1.0)→

공법개요

- 압쇄기 를 백호 장비에 장착Crusher( )

- 전도 공법 대비 소음 진동 최소화 가능/

- 가시설물 해체 계획에 의거 소음 진동 피해 최소화/

공법특징

- 일반적인 공법으로 해체 능률이 우수

- 긴 붐을 이용하여 층 높이 건물 해체 가능3~5

- 소음 진동 및 공해가 전도 공법에 비해 적음, 

- 자주식으로 이동할 수 있으므로 기동성 우수

TIP☞  

- 현장상황에 맞는 장비와 해체공법인지 확인한다.

- 해체장비의 제원표를 확인하고 운용방법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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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기 작업능력 반경 검토( ) 



TIP☞  

- 굴착기 제원 전고 전폭 최대덤프높이 작업반경 등 을 확인한다( , , , ) .

- 장비 운용 가능 범위에서 해체 부위와 최대 이격 시 해체장비의 붐 암 등 옵션에 따른 수평 평면도 수직, ( ), 

단면도 방향의 작업범위를 확보하는지 확인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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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고소작업차 작업계획서 검토


(1) 고소작업대는 작업대 연장구조물 지브 차대로 구성되며 사람을 작업 위“ , ( ), 

치로 이동시켜 주는 설비 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고소작업차는 산업안전” , “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에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로 분류되며 차량탑재형 ” , 
고소작업대의 경우 자동차 관리법상 특수자동차에 해당됨



(1) 계획서에 포함할 사항을 확인하여 적정성을 검토
- 현장의 작업목적을 확인하고 작업지휘 계통이 올바로 반영되었는지 확인
- 현장기종 모델명 성능 고소작업차 운전원 자격과 검사유효기간 등/ , , , 
- 작업할 부재의 규격 중량, 
- 사용환경에 따른 신호방법



(1) 기종의 성능을 확인하고 장비의 작업 반경에 따른 최대적재능력과 탑승 가
능한 작업자의 인원수를 확인

(2) 작업 장소를 확인
- 해당작업 장소의 지형 지반 슬래브 상태 지장물 확인 필요시 첨부, , , ( )
- 고소작업차의 작업반경 높이 안전여유 확인 반영+ + 
- 고소작업차의 아웃트리거 반력은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에 해당 장비의 반력을 참고하여 하부받침대를 보강하면 됨



(1) 작업장소와 운행경로를 도면에서 확인
- 고소작업차를 이용하여 수행해야할 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작업계

획도를 확인
 고소작업대 설치 위치
 고소작업대 작업 반경 및 선회 방향
 출입금지 구역
 가공전선 및 매설물 등 지장물 위치
 작업지휘자 고소작업자 고소작업 보조자 통제원 위치, , , 

- 단면도에서 고소작업대를 이용한 작업 방법 붐의 최대길이 경사각도 작, , , 
업높이 가공전선 등의 지장물 및 장애물 등을 확인하여 작업 안전성을 , 
확인



(1) 안전장치에 대한 기능을 점검했는지 확인
(2) 안전난간대는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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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시설물 설치계획 검토

(1) 가시설물 설치개요 및 설치 위치도 확인 

가( ) 가시설물 설치 개요를 검토하고 가시설물별 설치위치를 한눈에 확인가능한 가시
설물 위치도를 확인

(3) 작업구역은 통제되어 있는지 확인
(4) 지반상태 아웃트리거 보강상태 확인, 
(5) 이동 시의 속도기준 반영 여부 등 확인
(6) 위험반경 내 출입금지 방안 검토
(7) 가공전선 접근 여부 및 대책 검토
(8) 풍속에 따른 작업중지 기준 검토
(9) 떨어짐 넘어짐 뒤집힘 깔림 부딪힘 맞음 무너짐 끼임 등의 위험을 예방, , , , , , , 

할 수 있는 안전대책 검토
(10) 고소작업자 추락방지조치 생명줄 설치 및 사용계획 검토( ) 
(11) 중량물 취급작업 시 안전대책 검토



가시설물 설치개요 및 설치 위치도



종류 부재규격
부재 간격

수직재 수평재/

벽이음간격

수직 수평( / )
최고높이 가림막 종류

시스템비계
자재규격

표기

수직:@1,817

수평:@1,900
-

건물 높이+

여유치(1m)
방진막

가설울타리
자재규격

표기

수직:@1,500

수평:@1,000
-

설치 높이 

(6m)
펜스E.G.I 

낙하물방지망
자재규격

표기
- -

설치 높이

이상(3m )
방진막

방음패널
자재규격

표기

수직:@950

수평:@1,800
-

건물 높이+

여유치(1m)
방음패널



(1) 가시설물별 가설울타리 가설비계 등 설치계획 개요 위치 등( , ) ( , )
(2) 가시설물별 시공상세도 
(3) 가시설물별 구조안전성 검토
(4) 가시설물별 구조보강 계획
(5) 해체단계별 가시설물 해체 계획



125 . 해체공사 감리 업무 매뉴얼





TIP☞  
- 가시설물별 설치 개요를 통해 종류와 위치를 확인한다. 

-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한 가시설물 설치계획이 수립되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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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시설물 외부비계 시공상세도 확인( ) 

가( ) 작성된 시공상세도에서 가시설물 구조안전성 검토결과와 건축물의 높이차 입면, 
변화 등을 고려하여 벽이음 간격 및 구조체와의 긴결 방법을 확인하고 건축물의 
높이 차이에 의해 가설비계의 설치 높이가 다를 경우에는 비틀림 검토 등에   
따른 안전조치가 마련되었는지 검토

나( ) 잔재물 반출이나 장비 진출입을 위한 가설비계 출입구 필요 여부를 확인하고  이
에 대한 구조안전성 검토서와 필요시 구조보강계획이 포함된 시공상세도를 검토

가시설물 시공상세도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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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IP☞  
- 가설비계가 비산먼지 및 잔재물의 비산 비래 방지를 위해 건물 높이보다 높게 계획되었는지 확인한다· .

- 가설비계 개구부 낙하물방지망 등이 기준에 맞게 계획되었는지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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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시설물 구조안전성 검토 및 구조보강계획 확인

가( ) 가시설물 설치에 대한 구조안전성 검토 및 그에 따른 구조보강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확인

구조검토





TIP☞  
- 가시설물 구조검토와 시공상세도면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가시설물 설치에 대한 구조안전성 검토 및 그에 따른 구조보강계획이 수립되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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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체단계별 가시설물 해체계획 확인

가( ) 해체 단계별 가시설물 설치 해체방법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 가설비계를 단계별로 
해체하는 것이 불가할 경우 강관비계 등 별도의 전도 방지 대책 등 보강방법을 확인( ) 

나( ) 존치되는 경우에는 전도방지 대책 수립여부와 적정성을 확인

4) 작업순서 해체공법 및 구조안전계획 검토, 

가) 작업순서 및 해체공법 검토

(1) 작업순서 확인 

가( ) 공정흐름도를 통해 전체 공정을 확인


(1) 일반적으로 내부 마감재 해체 시 탈락의 우려가 있는 자재 캔틸레버 구조체, , , 

비내력 벽체 본 구조체 수평부재 슬래브 보 수직부재 기둥 내력벽 순으로 , ( ( , ), ( , ))
계획되었는지 확인

- 단 건물 특성 및 현장 여건을 고려해서 구조적 안전 등 해체공사의   , 
안전이 확보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체순서를 조정하여 계획을 수립

가시설물 외부비계 해체 계획( ) 

TIP☞  
- 본 구조체의 해체 단계를 고려하여 가시설물 가설비계 해체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확인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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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흐름도

TIP☞  
- 당 현장 여건과 대상건축물 특성 등에 맞는 공정흐름도가 작성되었는지 확인한다.


(1) 마감재 해체 시 마감재 종류 천장재 벽체 바닥재 무근콘크리트 등 에 따라 ( , , , )

공정이 작성되었는지 확인



(1) 해체계획 수립 시 해체 대상건축물 구조형식 및 해체공법 방법 뿐만 아니라 ·
현장주변 여건 작업자 보행자 등의 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체 , ·
순서도를 작성

(2) 해체순서도 작성 시에는 사용장비 해체작업방향 해체방법 장비작업반경, , , , 
해체구간 구간별 부재별 해체순서 등을 평면도 단면도에 구체적으로 작성, · ·



(1) 해체작업 중 탈락으로 인해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자재 석재 유리 벽체( , , PC , 
간판 등 나 외부 가시설물 가설비계 등 설치에 간섭이 발생할 수 있는   ) ( ) 
돌출물 캔틸레버 등 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전 해체계획수립 확인( )

(2) 해체공법 방법· 이나 해체작업방향 등을 결정할 때는 외부 벽체 전도나 구조체 
붕괴를 고려하여야 하며 해체방법 등으로 해결이 어려울 경우에는 반드시 
별도의 보강대책을 마련

(3) 작업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정교한 해체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체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사용장비 해체방법 해체부재 크기 치수 등을 명확하게 , , ·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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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구조체 외의 해체 계획

TIP☞  
- 당 현장에 적용가능한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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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폐기물 반출구 확보 및 잭서포트 설치1 ( )

 

NOTE

뚫림전단방지패드1. (200x200)

잭서포트2. (139.8x4.5t-13EA)

단계 장비인양계획 크레인2 ( - )

구조물 해체계획 ■ 



133 . 해체공사 감리 업무 매뉴얼

단계 장비인양 로 지붕에서부터 해체3 ( -BH02 ) 단계 로 기준층 해체4 (BH02 )

           비계 마대 수직그물망   + PPT + / 휀스   EGI + 방진막

단계 으로 지상 층 해체5 (BH10 1~3 )

지상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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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지하층 외벽 및 기초는 완료 후 해체6 ( CIP )

단계 지하층구조물 존치 후 차 완료6-1 ( 1 CIP )

단계 지하층 차 해체 후 차 시공6-2 ( 1 2 C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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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단 경사 설치 순서대로 해체6-3 (1 STRUT )

       ■ 구조물 해체계획 기초( )

     단계 단 경사 설치 순서대로 구조물 해체한다 을 사용하여야 한다6-3 : 1 STRUT .(BH10 .)

TIP☞ 

- 규모와 구조에 따른 해체공법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 투입장비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 장비의 양중 등 해체장비의 이동 및 작업공간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 잔재물 투하구의 설치 및 배출방법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 잭서포트의 설치 위치 및 개수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 위치와 부위에 따른 해체작업순서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 현장의 적용가능성과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불가능하거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 

제 조의 에 따른 변경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변경허가 신고 등의 절차를 준수한다21 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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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장비탑재 해체계획 해체장비를 건축물 상부로 인양하여 해체 확인 ( ) 



(1) 해체장비가 인양된 이후에 최초 작업층 일반적으로 지붕층 에서 옥탑 계단실( ) ( ), 
기계설비 냉각탑 등 공작물 광고탑 등 조경에 대한 해체계획 수립 확인( ), ( ), 

(2) 해체순서는 일반적으로 최상층부터 한층씩 해체하며 구간별 로 수평(1 SPAN)
부재 슬래브 보 해체 후 수직부재 비내력벽 내력벽 기둥 순으로 계획 수립 ( , ) ( , , ) 
확인

(3) 옥탑이나 공작물의 경우 해체작업 중 전도나 잔재물 낙하에 의한 사고발생  , 
우려가 크므로 이를 고려한 해체공법과 방법을 선정하여 해체계획을 수립 확인



(1) 해체순서도에는 탑재된 해체장비가 하부로 수직이동하기 위한 수직이동구간과 
잔재물을 지상으로 반출하기 위한 잔재물 반출구를 별도로 계획하여 표기 확인

(2) 해체순서도에 작업층 하부 구조보강 위치를 고려하여 해체장비 이동동선,   
이동구간에 따른 구간별 해체순서 확인

(3) 지붕층을 제외한 나머지 층들 중 동일한 평면의 층은 하나의 기준층 해체순서
도로 작성하고 그 외 평면이 상이하거나 해체방법 순서 등이 달라지는 층은 , 
해당 층별로 각각 작성된 순서도 확인

장비탑재 해체계획 옥탑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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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지상 해체계획 해체장비가 외부 지상층에서 해체( ) 확인


(1) 지상 해체계획 특성상 최상층부터 한층씩 해체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체장

비의 해체작업 시작지점부터 전체 해체 종료지점까지의 층별 구간별 해체계·
획을 평면도 및 단면도에 표현되었는지 확인 

- 해체단계별 잔존 구조체의 전도방지를 위해 아래 그림과 같이 구간별로 
최상층부터 하향식 사선방향 해체를 권장

(2) 해체작업 중 지하층이 있는 건물에 해체장비가 건물 내로 진입해야 되는 
경우 반드시 이에 대한 구조안전성검토 및 그에 따른 구조보강 계획에 따, 
라 해체계획을 수립

- 단 별도의 구조보강 없이 지하층에 잔재물을 채우면서 진입하려는 경우, , 
지상 층 바닥슬래브 해체방법 및 본구조체 해체순서를 고려한 해체단계1
별 지상 층 바닥슬래브 해체순서를 별도로 계획1

(3) 지상 해체시 사용하는 장비는 일반적으로 건축물에 탑재되는 장비보다 제원 
및 유압이 큰 장비를 사용하므로 해체작업 중 외부 벽체 전도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

(1) 전이층이 있는 건축물의 상 하부층을 지상에서 동시에 해체하는 경우 지상 · ( 1
층 라멘구조 지상 층 이상 벽식구조 등 는 구조안전성 검토를 거쳐 구조: , 2 : )
체 해체순서를 결정하여야 한다. 

장비탑재 해체계획 기준층 해체계획 평면- ( )

TIP☞  
- 장비 인양위치 층별 사용 장비 장비별 작업 범위 등을 확인한다, , .

- 장비 작업반경 수직 이동구간 잔재물 투하구 등의 장비 이동 경로를 확인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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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상건축물 주변에 보행자 도로나 차도가 접해있는 경우 외벽 전도 등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상 건축물의 도로측 구간을 우선적으로 해체하고, 
해체진행방향을 도로측 반대 방향으로 하며 잔여 구조체를 ㄱ 자 형태로 ‘ ’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는지 확인

지상해체 해체계획 및 해체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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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지하건축물 해체계획 확인





(1) 지하층의 해체순서는 일반적으로 지상 층 바닥부터 최하층순1
- 건물 특성 및 현장 제반여건을 고려해서 구조적 안전 등 해체공사의 안

전이 확보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체순서를 조정하여 계획 확인
(2) 인접건축물과의 거리 및 지하층 규모 지하매설물지하건축물 유무 대지경계선, · , , 

굴착영향범위 기존 흙막이 유무 지하수위 지하층 해체시 굴착고 토질상태, , , ,  
등을 고려해야 하며 필요시 지하안전성 검토 후 해체계획에 반영여부 확인, 

(3) 대상건축물 주변으로 여유 부지가 많은 경우에는 별도의 흙막이 공사 없이 
지하층 외벽 주변으로 터파기를 하여 토압을 제거한 후 지하층을 해체하는 
순으로 계획

(4) 흙막이가 계획된 경우에는 반드시 흙막이 가설 지보재 설치순서를 고려하
여 지하층 해체계획을 수립하였는지 확인하고 해체작업과 가설 지보재의 
설치 해체순서를 종합하여 단계별로 해체순서도를 확인·

지상 해체계획 및 해체순서도 단면-

TIP☞  
- 평면도 및 단면도에 표현된 층별 구간별 부재별 해체계획을 확인한다. 

- 해체작업 중 외부 벽체 전도 및 붕괴 방지를 위한 별도의 해체계획이나 보강 대책이 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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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체순서도에는 잔재물 반출 위치 작업자 수직이동 위치 가설지보재 위치를 , , 
별도로 계획 확인

(6) 건물 내부에 시공되는 과 기존 구조체 간 간섭여부 기존 구조체가 Post Pile (
절단되거나 해체되는 등 를 사전에 확인하여 필요시 이에 대한 구조안전성을 )
검토하고 반영된 해체계획 확인

(7) 본 구조체 해체 후 가설지보재 해체방법 인발방법 등 사용장비 부지(Pile ), , 
정리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 확인

(8) 지하외벽 및 기초 해체계획 확인
(9) 배수 및 우수처리계획 확인

지하건축물 단계별 해체계획

TIP☞  
- 해체단계별 잔존 구조체 가설 흙막이의 안전성 뿐만 아니라 주변 지반 인접건축물의 안전성 검토 결과를 확인한다, , .

- 흙막이 가시설 설치순서와 본 구조체 해체순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실 가능한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확인한다.

- 지하수위에 대한 조치계획이 수립되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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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 대공간 구조물 해체계획 확인





(1) 대공간 구조물 해체장비와 양중장비의 배치 이동 회전 작업 등의 동선계획과 , , , 
안전관리계획 확인

(2) 대공간 구조물의 단계별 해체시 필요한 가시설물 가설보강재 시스템서포트 ( , 
등 은 구조안전성 검토하여 구조안전 계획 확인)

(3) 대공간 구조물의 구조 특성상 구조체의 분절이 많을 경우 붕괴의 위험이 있으
므로 분절 해체를 최소로 하여 지상 인양 후 소할하는 것을 권장·

(4) 구조체 철골조 등 를 절단하는 경우 부재별 절단 위치 절단 순서 절단부재 ( ) , , , 
하역 방법 등을 도면에서 확인

(5) 산소 가스절단기 사용하여 구조체 철골조 등 를 절단하는 경우 산소 가스절단· ( ) , ·
기 사용에 따른 화재방지대책 확인

(6) 인양시 부재의 선회 및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계획 확인
(7) 지붕패널 해체시 작업자가 지붕패널 상부에서 작업하는 경우 반드시 하부에 , 

추락방지망 설치계획 확인
(8) 양중장비 절단장비 고소작업차 등 사용장비별 작업반경을 평면도 및 단면도, , 

에 표시하고 해체작업 중 중첩되지 않도록 장비이동동선 계획 확인, 

트러스 구조체 해체 단계별 구조안전성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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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체공법 선정 확인

가( ) 건축물 해체공법은 안전한 해체작업을 위해 공사규모와 대상건축물의 사전조사
결과 위치 인근 보행자 및 도로 사정 등의 주변 환경 조건 장비탑재의 필요 , , , 
여부 해체작업 방법에 따른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였는지를 검토, 

(a) 해체공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 공법은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종류의 공법을 조합한 형태로 작업이 실시되며 해체 건물의 2 3 , ∼
종류에 따라 여러 종류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음

(b) 이러한 각종 병용작업은 일반적으로 널리 채용되고 있는 것과 특수조건 하에서 
채용되는 것으로 구분되지만 이러한 경우 적용되는 각 공법에 대하여 관련된 
유의사항을 모두 준수

나( ) 대상 건축물에 적용 가능한 해체공법을 조사하고 해체공법별 장점 단점을 한눈에 , 
확인할 수 있는 비교표를 작성하여 대상현장에 적합한 공법을 선정하였는지 확인

대공간 건축물 철골조 해체계획 주 보 트러스 해체( ) - ( )

TIP☞  
- 부재별 절단위치 절단순서 절단부재 하역 방법 등을 확인한다, , .

- 이동식크레인 양중작업의 안전성을 확인한다

- 장스팬 구조물 절단 시 잔존 구조체의 처짐 전도 방지 대책이 적정한지 확인한다.

- 최외단부 해체 시 구조체의 자립 가능 여부 또는 전도 방지 등 안전대책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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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법 선정 확인

TIP☞  
-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해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법이 선정되었는지 확인한다, , , , .



공사시행 전 단계Ⅱ   . 144

나) 구조안전계획 검토

(1) 해체 대상 건축물의 정보를 확인

가( ) 해체 대상건축물의 층수 연면적 등의 규모, 

해체대상 건축물 개요

해체대상 건축물 개요 비  고

건물명 서울특별시 구 동 00 00 000-0 동  명 빌딩00

위  치 서울특별시 구 동 00 00 000-0

연면적( )㎡ 24,514.97m²

층  수 지하 층  지상 층  옥탑 층4) /   18) /  2)

구조형식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  0  )

철근콘크리트구조  (     )

강구조           (     )

조적구조         (     )

목구조           (     )

기타             (     )

혼합구조일 경우 개 이상 항목에 체크할 것* 2

증축 여부
수평증축 (×)

수직증축 (O)

증축( )○

무증축(×)

돌출부 여부

캐노피      개소( ) 

발코니      개소( ) 

기타 돌출부 개소( ) 

TIP☞  

- 실제 대상건축물 현황과 개요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건물의 규모 구조형식 증 개축 이력 등을 확인하여 해체공사 중 해체공법 방법 등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 , · ·

확인한다.



(1) 구조안전성검토 필요시( )
(2) 잔재물 처리계획
(3) 전도 및 붕괴방지 대책
(4) 구조적 돌출부로 인한 피해방지 계획
(5) 지하층 해체단계별 안전성 확보 계획
(6) 해체공사 안전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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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구조안전성 검토 참여기술자 명단 확인

참여기술자 명단 확인

TIP☞  

- 구조안전성 검토 참여기술자의 자격이 적정한지 확인한다 .

다( ) 해체대상 건축물의 현장조사내용 및 조사결과 확인

현장조사내용 및 조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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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내용 및 조사결과-1



부재 단면 크기 조사 콘크리트 압축강도 조사 콘크리트 철근배근 조사



TIP☞  

- 설계도서 유무에 따른 대상 건축물 조사가 적정하게 이행되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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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해체공법에 적정한 설계하중표 및 하중재하도를 검토

(a) 해체시 발생되는 작용하중 구조계산 또는 구조해석 입력에 필요 확인( ) 

(b) 장비 탑재 해체공법 시는 작용하중 고정하중 자중 마감 장비하중 잔재물 -1( ( , ), , 
하중 충격하중 등 확인, ) 

(c) 지상 장비 해체공법 시는 작용하중 과 작용하중 성토하중 살수하중 토압 등-1 -2( , , ) 확인 

작용하중 기준 및 하중 계수

 

TIP☞  

- 장비 잔재물 하중 등 활하중과 고정하중이 현장상황과 구조계산서상 수치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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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 해체순서별 구조설계도서 확인

해체순서별 구조설계도서 확인

 

 

TIP☞  

- 구조안전성 검토 결과를 근거로 해체순서도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한다.

- 해체작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료하고 구체적으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한다.

- 해체순서도에 관계기술자의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이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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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조안전계획 확인

가( ) 구조안전성 검토 결과를 확인

(a) 해체 단계별 구조부재 내력 검토 결과

(b) 해체 단계별 구조보강재 잭서포트 등 의 내력 검토 결과( )

(c) 해체장비 수직이동 통로 구간의 구조부재 내력검토 결과

(d) 해체잔재물 투입구 최하층 바닥의 구조부재 내력검토 잔재물 장비하중 고려 결과( , ) 

(e) 옥탑층 계단실 캐노피 장식탑 등의 구조내력 검토 결과, , , 

(f) 지하층의 구조부재 내력검토 결과는 가설 흙막이 설계 고려

구조안전성 검토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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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안전성 종합 검토 결과 확인

TIP☞  

- 구조안전성 검토 결과상 현장에 간섭이 될 수 있는 특기할 만한 사항이 없는지 확인한다.



151 . 해체공사 감리 업무 매뉴얼

(3) 잔재물 처리계획 도면 확인

가( ) 해체 작업중 잔재물 적치 하중에 대한 구조안전성 확인 

나( ) 잔재물 투하구 주변 바닥에 대한 안전성 검토 확인

다( ) 잔재물 적치 높이 관리계획

라( ) 잔재물 반출 운반계획 투하구 크기 위치 운반장비 이동구간 등 도면화· ( · , )

마( ) 잔재물 투하구 및 잔재물 반출층 하부 보강계획

잔재물 투하구 위치 낙하 계획 도면 확인

TIP☞  

- 작업층에 잔재물의 적치부터 상차 운반까지의 절차를 도면화하여 명료하게 계획되어있는지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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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도 및 붕괴방지 계획

가( ) 전도 및 붕괴위험요소 검토

나( ) 전도 및 붕괴방지 보강 위치도 및 상세도 검토

건축물 외벽 전도방지 대책 확인

TIP☞  

- 구조안전성 검토 결과에 따라 적정하게 보강조치 되었는지 확인한다.



(1) 부재별 위치별로 전도 및 붕괴가 우려되는 위험요인을 선정하고 조치계획이,  
수립되었는지 확인

(2) 해체장비의 작업능력과 작업 여유분 등을 고려하여 대책이 수립되었는지 확인
(3) 해체과정 중 마지막 남은 부재의 전도방지 대책이 수립되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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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발코니 캐노피 등 돌출부 피해방지 계획, 

가( ) 발코니 캐노피 등 선 해체 계획 검토, 

나( ) 그 외 피해방지를 위한 보강대책 검토 

발코니 선 해체 및 인양계획 확인

TIP☞  

- 발코니 캐노피 등 사전 조사를 통해 선정된 위험요인에 대한 피해방지 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확인한다, .



(1) 일반적으로 철근콘크리트 구조 발코니나 캐노피의 경우 내부 슬래브와 일체 
연결된 캔틸레버 구조로서 구조특성상 해체작업 중 붕괴 및 낙하에 의한 
사고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본 구조체 해체 전 선행하여 해체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확인

(2) 선행해체가 어려울 경우 해체작업 중 피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대책이 마련되어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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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하층 해체단계별 안전성 확보 계획



(1) 수평하중 배면토압 수압 및 작업하중 등에 대한 안전성 확인( , ) 
- 지하건축물의 해체 단계별 지하층 구조안전성 검토
- 흙막이 가시설물 구조검토서 필요시( )
- 지하안전영향평가서 필요시( )

(2) 해체단계별 가시설 설치 보강 등의 안전성 유지방안 확인·
(3) 굴착 영향선 범위 내 석축 옹벽 및 건축물 지하매설물 보호 계획 확인, , 

지하층 안전성 확보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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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구조보강계획 검토



TIP☞  

-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대상 건축물의 잔여 구조체 가설 지보재 및 굴착영향 범위 내 인접건축물 매설물 등에, ·  

대한 계측관리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확인한다.



(1) 해체 대상건축물의 보강방법 확인
- 각 층별 보강재 잭서포트 등 설치 위치와 개수에 대한 보강 위치도 구조( ) (

평면도 등)
- 보강재의 설치 상세도
- 보강재 종류 규격 길이 허용하중 등의 제원, , , 

(2) 장비탑재에 따른 해체공법 적용 시 장비동선 계획 확인
(3) 잭서포트 등 보강재의 인양 및 회수 등에 대한 운용 계획 확인

- 인양 회수시 사용장비 반입 반출위치 인양 회수방법 등 작성·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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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강재 설치 도면 검토

(2) 보강재 수립계획 및 보강재 설치 상세도 검토

가( ) 보강재는 슬래브와 보 거더 하부에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해체장비 이동구간 하, 
부에 설치하므로 장비이동구간과 보강재 보강계획을 비교 검토

나( ) 보강재의 보강 층수는 해체작업 하중에 대한 구조안전성검토 결과에 따라 결정
하여야 하며 작업층 하부 일부층에만 보강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체 단계별 
보강재 전용 등의 계획 확인

다( ) 보강재는 전 층 동일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성된 수직도를 유지할 수 있
는 방법 확인

구조보강 위치도



  

TIP☞  

- 구조안전성 검토 결과에 따라 구조평면도 및 단면도에 각 층별 보강위치 간격 종류 개수 등이 명확하게 , , ,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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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설치되는 층의 보강재 종류 길이 재료강도 허용하중 안전율 설계하중 등의 , , , , , 
제원을 명확히 기입하고 관련 근거자료 시험성적서 등 를 첨부하여야 하며 층별 ( )
층고가 달라지는 경우 보강재 길이별 강도를 확인하여 구조안전성검토시 반영, 
되었는지 확인

마( ) 보강재 설치 및 회수 시 사용하는 장비양중장비 등 설치회수방법 반입반출 위치 확인( ), · , ·

바( ) 보강재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변위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별도의 보강계획이 , 
수립되었는지 확인

사( ) 보강재 설치 상세도에 종류 길이 규격 접합 고정 방법 등을 확인, , , ( )

보강재 제원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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잭서포트 인양 및 회수계획

  

인양 및

회수 계획

- 이동식크레인 를 이용하여 각 층에 지정수량을 양중(300ton)

- 각 층 해체시 지정장소에 잭서포트 수집 지상으로 하역 반출, /

- 해체층 해체 후 비계 해체 후 반출 진행

- 반출 시 외부비계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간섭부위 조치 

- 작업차량의 중량에 맞게 적정 중량 인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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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안전점검표

(1) 주요공정별 필수확인점을 반영한 안전점검을 위해 필수확인점 수립 여부를 
확인

가( ) 안전점검표 작성시 현장에서 적용하는 해체공법 및 대상 건축물의 실정에 맞는 
필수확인점 확인

나( ) 장비탑재 해체시 본 구조체 해체 전 잭서포트 보강여부 탈락위험자재 선해체 , 
여부 외벽전도방지조치 여부 해체장비 이동제한구역 표기 유무 해체장비 층간 , , , 
수직이동에 대한 대책 보행자 안전조치 여부 등을 확인, 

다( ) 지상에서 해체시 본 구조체 해체 전 해체장비 작업반경 도로면 외벽 전도방지 , 
조치 여부 건물 내 장비 진입에 따른 지하층 구조보강 여부 보행자 안전조치 , , 
여부 해체순서 및 구간에 대한 교육 실시 등을 확인, 

라( ) 대공간 건물 해체시 본 구조체 해체 전 작업자 안전조치 여부 추락방지망 설치 (
등 크레인 인양 상태 확인 부재별 해체순서 절단위치에 대한 교육 실시 여부), , · , 
구조보강 조치 여부 보행자 안전조치 여부 등을 확인, 

마( ) 지하층 해체시 수평하중 배면토압 수압 등 및 작업하중에 대한 보강여부 흙막( , ) , 
이 가시설물과 구조체간 간섭여부 잔재물 반출계획 토사 되메우기 계획 작업, , , 
자 안전통로 설치여부 공사장 내 차량통행 지하수 유입 대책 등을 확인, , 

주요공정별 필수확인점을 반영한 안전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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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해체공법 작업순서 대상건축물 특성을 고려한 단계별 필수확인점 수립 여부를 확인한다, , . 

- 사전준비 최초 마감재 지붕층 중간층 기초 지하층 해체 착수 전 등으로 시기별 위험 요소들을 구분하여 , , , , , 

수립된 검사항목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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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관리대책

가) 해체작업자 인접건축물 주변통행 및 보행자 안전관리, , 

(1) 해체작업자 안전관리



(1)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재해유형 및 현장 
여건에 따른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등의 안전관리 대책 수립 검토 

(2) 작성된 안전시설물 설치 위치나 신호수 유도원 등의 배치계획은 도면 검토, 
(3) 해체작업자의 재해유형 중 추락에 의한 사고가 가장 많으므로 잔재물 투하구, 

가설비계와 건물 사이공간 장비 층간수직이동공간 등 개구부에 대한 추락, 
방지 조치계획 확인

(4) 작업자가 굴착기와 같은 중장비와 인접한 거리에서 작업을 해야하는 경우
가 많으므로 협착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수립 확인

(5) 장비운전원을 대상으로 한 해체순서 및 해체방법 등에 대한 교육 실시 계획 확인
(6) 안전조치 및 피난계획 수립

근로자 동선계획

TIP☞ 

- 해체작업 시 현장관리인 살수작업자 등의 이동계획이 적정한지 확인한다, .

- 해체장비의 작업 중 협착사고 방지 방안이 적정한지 확인한다.

- 낙하물에 대한 사고방지대책이 적정한지 확인한다.

해체공사 현장안전교육의 실시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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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해체 잔재물 낙하 등에 대한 출입통제 계획확인

(a) 도면화된 잔재물 낙하지점 안전시설물 설치 위치 신호수 유도원 등의 배치 , , , 
위치 확인 검토

(b) 계획된 잔재물 낙하 위치 뿐만 아니라 각 부재별 해체시 전도 붕괴 등에 의한 ·
잔재물 낙하 예상지점이 고려된 출입통제 계획 확인

(c) 수립된 계획안에서 출입통제 구간 작업자 이동구간 및 폐기물 투하구 위치가 , 
중복되지 않는지 검토

(d) 를 설치할 경우 운영을 위해 녹화시간 설치위치 해체단계별 이설 CCTV , CCTV , , 
등의 관리계획 검토

해체 잔재물 낙하 시 출입통제 계획 확인

TIP☞  

- 도면을 통해 설정된 작업구획을 확인하고 해체 잔재물 낙하 시 위험요인에 따른 안전 조치들이 적정하게 수립

되어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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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살수작업자 및 유도자 추락방지 등의 안전관리 계획 검토

(a) 장비작업 시 충돌방지에 관한 사항 검토

(b) 살수작업자 충돌방지에 관한 사항 검토

(c) 추락사고 방지 추락방지 안전시설물 설치 등 계획 검토( ) 

(d) 개인보호구 및 안전대 부착설비에 관한 사항 검토

(e) 상호 연락방법에 관한 사항 확인

(f) 도면화된 장비위치 및 작업반경 살수작업자 및 유도자 위치표시 등 검토확인, 

살수작업자 충돌 및 추락방지 대책 사항 확인

TIP☞  

- 추락사고 발생 우려 지점 개구부 가설비계와 건물 사이 등 에 적정하게 추락방지대책이 수립되었는지 확인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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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해체공사 중 건축물 내 외부 이동을 위한 안전통로 확보 계획 검토

(a) 이동통로 사용 시 안전수칙에 관한 사항 확인

(b) 이동통로내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확인

(c) 이동통로내 조도확보에 관한 사항 확인

(d) 신호수 배치 및 상호 연락방법에 관한 사항 확인

해체작업자 건물 내부 통로 계획 확인

TIP☞  

- 해체장비와 작업자 이동동선을 분리하여 계획하였는지 확인한다.

- 작업자는 계획된 안전통로 내에서만 이동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하지만 현장여건상 지역 이동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별도 안전관리 계획 수립을 하고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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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해체작업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개인보호구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확인

(a) 비산먼지 및 소음환경에 노출된 작업자에 대한 개인보호구 지급계획

(b) 개인보호구 지급 후에는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계획

보호구 지급계획

보호구 지급계획 ■ 

현장 내 비상사태 대비 안전용품 및 보호구 비치계획

위생구급함 현장내 비치 소화기 3.3kg 위험물저장소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방진마스크/ 보안경 안전조끼/

TIP☞ 

- 현장여건에 맞는 안전장비 안전화 각반 안전대 안전줄 안전모 등 지급계획 여부를 확인한다( , , , , ) .

마( ) 해체작업자 장비기사 신호수 등 직무별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검토( , ) 

(a) 해체공사 특성에 맞는 교안 여부 및 해체공사에 참여한 근로자 장비기사 및 , 

관리감독자의 교육계획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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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장비기사를 위한 장비작업 가능위치 장비동선 장비 층간 수직이동 위치 건축물, , ,  
해체순서 및 해체방법 건축물 취약부위 등의 내용을 포함한 특별 안전 교육계획, 

(c) 건설기술진흥법 정기안전교육 법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65 103 )

 안전교육계획 해체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계획 수립 검토( ) 

- 교육대상 공종 선정 및 내용

- 대상공종에 대한 공정표와 연계한 안전교육일정 계획

 안전교육 방법에 관한 사항

- 교육 대상 강사 교육 시기 및 횟수 등 확인, , 

 안전교육 내용에 관한 사항

- 당일 작업의 공법 이해

- 해당 공종의 기술사고사례

- 시공 상세도면에 따른 세부 시공순서 

- 시공기술상 주의사항 및 현장 시공기준

- 전일 자체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교육 등

 안전교육 내용의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

- 안전교육 자료 및 안전교육일지 문서 비치 여부

(d) 산업안전보건법상 정기안전교육

 정기안전교육 특별안전교육 등에 관한 사항, 

안전교육계획

목 표  무재해 무사고 시공, ※ ※
적극적인 안전의식 확보로 관리 감독자 근로자 일체감 확보, ➀

근로자의 안전제일 중요성 교육을 통해 안전의식 고취➁

➂ 의식개혁을 통한 자주적 안전 표준작업으로 완벽한 품질관리 성취, 
시설 및 장비 투자를 통한 안전사고율 를 확보 관리“0%”➃

교 육
신규 채용자 교육 신체검사 및 신규자 안전 교육 실시➀ –

➁ 일일 안전 교육 오전 오후 실시 후 작업 반별 위험 예지 활동, TBM –

수시교육➂

- 현장 순찰 지적
- 위험 요소 지적 확인
- 안전 보호구 착용 중요성 의식
- 표준 작업 방법 및 순서 주지교육

안전 순찰 및 안전점검
안전 담당자 작업반장 작업장 상주( ) - ➀

안전 관리자 현장 수시 점검 실시➁ –

현장소장 작업장 상주 및 지속적인 현장 점검➂ –

TIP☞ 

- 해체방법 해체순서 동 해체계획 교육이 수립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167 . 해체공사 감리 업무 매뉴얼



구분 내용

교육대상 현장 내 당일 공사작업자•

교육시기 및 시간 매일 공사 착수전 분 이상10•

교육내용

당일 작업의 공법 이해 해체계획서에 따른 세부해체순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으로써 , •

당일 작업의 특성에 따라 교육내용을 설정

공정별 교육계획 참고•

교육담당자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담당자•

기록관리 안전교육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 후 발주자에 관계 서류와 함께 제출· , •



정기교육
건설 일용근로자• 매분기 시간 이상6•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시간 이상16•

채용 시의 교육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시간 이상4•

신규 일용근로자 자체 교육 법에 따른 교육 (•

외 자체 교육 실시 예정)
시간 이상1•

작업내용 변경시의 

교육
일용근로자• 시간 이상1•

특별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의 제 호 5 1•

라목 각  호 제 호는 제외한다 의 어느 하나( 40 )

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시간 이상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의 제 호5 1•

라목 제 호의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40

하는 일용근로자

시간 이상8•

특수형태 근로종사

자 안전교육
건설장비운전원 등•

최초 노무 제공시 교육 시간 이상2•

특별교육 시간 이상 최초 작업종사하기 16 (•

전 시간 이상 실시 후 시간은 개월 이내4 12 3

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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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안전관리 계획 검토

(a) 화재예방대책 등 안전관리계획 검토

(b) 비상상황 발생시 대피계획 검토

산소 가스 절단 작업 시 불티 방지 대책 소화시설 설치계획도 피난동선계획 확인· , , 





(1)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소화장비 배치계획
과 작업자 피난동선

(2) 산소나 가스절단 작업의 불티 비산으로 인한 화재발생 방지를 위한 불티
방지포 설치 및 화재감시자 배치 등 예방계획

(3) 현장의 가설 전기 및 가스와 같은 폭발 위험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전 및 분전함 설치계획 수전설비 방호계획과 위험물 화약류 등, ( ) 
보관 및 사용계획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리계획 등, (MSD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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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IP☞  

-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소화기 등 소화장비 배치계획과 작업자 피난동선계획을 

확인한다. 

- 해체공법이나 방법 등에 따른 화재발생 방지 대책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확인한다.

- 현장에서 가설 전기나 가스와 같은 폭발 위험물을 사용할 경우 이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전 및 

분전함 설치계획 수전설비 방호계획과 위험물 화약류 등 보관 및 사용계획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리, ( ) , (MSDS) 

계획 등을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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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접건축물 안전관리

가( ) 인접건축물 안전관리 대책 검토

인접건축물 안전관리 대책  사전조사 및 현황- 



(1) 인접건축물의 안전관리계획은 건축물 주변조사 및 구조안전계획을 참고하여 검‘ ’ ‘ ’
토

(2) 가시설물 설치공사 마감재 해체공사 장비양중 본 구조체 해체공사 등 해체 공정, , , 
별로 인접건축물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 검토

(3) 지하층 해체공사 중 인접건축물의 부등침하나 균열 붕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인접, 
건축물에 대한 영향검토 결과에 따른 안전대책과 계측기 설치 등의 관리계획 검토

(4) 발파 진동 침하 및 기타 위험요소로 인해 인접한 구조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 
경우 사전조사를 통하여 피해발생의 가능성이 있는 범위를 확인하고 도면 내용을 , 
검토

- 해체공사 영향 범위 및 산정 근거
- 해체공사 단계별 공정별 및 위험공사 중 예상되는 위험요소별 대책 방안 ( ) 

예 압쇄 파쇄 발파 등에 의한 진동 소음 지반침하 등의 예방 대책( ) , , , , 





(1) 계측기 위치계획
(2) 계측빈도
(3) 계측관리기준
(4) 자동화 계측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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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건축물 안전관리 대책 지하층 해체 시- 1

인접건축물 안전관리 대책 지하층 해체 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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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건축물 안전관리대책  분진 대비–

인접건축물 안전관리대책  낙하물 방지–

TIP☞ 

- 현장 주변 여건에 맞는 적절한 소음 및 분진 등의 방지대책이 수립되었는지 확인한다.

- 인접건축물의 외벽에 창호가 있을 경우 파손방지 방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해체범위 방법과 인접건축물의 상태를 고려하여 적정한 안전관리대책이 수립되었는지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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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변통행 보행자 안전관리 

가( ) 주변 통행 보행자 안전관리 대책 검토·

주변 통행 보행자 안전관리 대책·

유도원 및 교통 안내원 배치계획 신호수 배치계획 ( )■ 



(1) 공사현장의 운행차량 동선과 가설 공사용 도로 운반로 등 현황( ) , 
(2) 교통소통에 지장이 되는 요인에 대한 조치계획
(3) 현장 출입구나 공사현장과 기존도로를 연결하는 가설도로 운반로 등의 설, 

치계획과 이에 따른 유도원 교통 안내원 등의 배치계획, 
(4) 해체공사 중 현장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유형별 추락 낙하 붕괴( , , , 

충돌 및 협착 등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5) 현장 여건에 맞는 각종 표지판 안내판 조명 유도 및 경보장치 보행자 안, , , 

전통로의 설치계획
(6) 배치도의 현장 출입계획에 따른 중차량의 이동경로 현장 진 출입 경로 회, · , 

전구간 
(7) 공사장 주변 공공이용시설 버스정거장 횡단보도 등 에 대한 사고대비 허가( , )

기관과 협의와 이전계획 등 안전조치
(8) 설치된 안전시설물에 대한 손상 유실 작동 이상 등에 대한 점검 및 보수 , , 

관리계획 담당자 횟수 및 시기( , )



공사시행 전 단계Ⅱ   . 174

6) 환경관리계획

가) 소음 진동 등의 관리

(1) 소음 진동 관리 

가( ) 건축물의 파쇄 및 낙하 등 해체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최소화할 수 있도

록 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대책 수립계획을 확인 

공공이용시설 이동 보호 조치 계획 버스정류장 ( )■ 

TIP☞ 

-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신호수 배치계획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 인근에 공공보행로나 버스정류장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호조치 게획이 적정한지 확인한다.

- 현장을 조사하여 해체계획서와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상이한 부분에 대한 해체계획이 변경될 경우 건축물관, 「

리법 시행령 제 조의 에 따른 변경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변경허가 신고 등의 절차를 준수하21 2 ( ) 」 

여 작업하여야 한다.





(1) 해체장비 및 공법별 소음 진동발생 정도를 예측한 결과에 따라 이동식 방·
음벽 컴프레셔 발전기 소음 진동 측정기 설치 등 장비운용 계획 확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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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건축물 파쇄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을 저감하기 위한 장비사용 및 공법을 
계획하여야 하며 그 외 소음진동 저감시설 설치에 대한 종류 수량 위치 · , , 
등의 계획 확인

 

(1) 고층부에서 해체작업 시 잔재물을 지상으로 투하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잔재물이 투하되는 바닥에 폐타이어 완충매트를 설치하는 등 잔재물 파편에  , 
의한 피해방지 및 소음저감 계획 확인



(1) 해체작업 중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살수작업 시 수도 사용 이동식 살수장비, ·
세륜기 위치 및 상차 시 비산먼지 방지대책 등의 계획 확인



(1) 살수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오폐수는 침사지 등을 통해 상등수만 방류하는 
등의 집수 처리 및 그 외 수질오염 저감 방지에 관한 계획 확인· ·





(1) 해체공사장 내 기름저장탱크로부터 누유 등으로 토양이 오염된 경우 오염토에 
대한 반출정화계획 제출 확인



(1) 위험요인 발생가능 공종 및 피해 예상범위를 설정하고 공종 착수 전 주민
사전 설명회 개최 등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민
원발생 시 협의 및 보상조치에 관한 계획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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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진동 관련 장비운용 계획·



TIP☞ 

- 소음기 측정기 설치 위치 등 현장과 비교하여 적절히 배치되었는지 확인한다.

건축물 파쇄 시 소음 진동 저감 계획



TIP☞ 

- 잔재물이 투하되는 위치를 확인하고 피해 방지 및 소음저감 계획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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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 소음 저감 계획



TIP☞ 

- 해체장비 소음과 해체작업으로 인한 소음발생 등의 저감방안이 적정한지 확인한다.

- 소음저감을 위해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도면과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확인한다, .

i. 소음 진동 규제기준 준수 주기적으로 소음 진동 진동속도 측정, ( , , )

ii. 소음 비산먼지 억제 조치기준 준수 방음 방진벽 설치 해체 작업 시 살수 실시· ( · , )

- 살수로 인한 오염수가 발생할 경우 배수로 확보 등 조치계획이 적정한지 확인한다, .

i. 오염수 유출 방지를 위해 필요 시 침사지 설치 운용·

ii. 굴착 전 오수처리시설의 청소 오수는 정화조 업체에 위탁 처리 등( )

iii. 굴착 시 오염토양 발견 시 발주처에 보고 후 토양오염 신고 등 관련 조치

iv. 굴착 전 유류 페인트 등 지정폐기물 수거 및 적정 처리  , 

- 해체방법 등으로 인한 인접건축물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계획 수립 여부를 확인한다.

i. 잔재물 투하로 인한 인근 건축물 피해 여부 최소화

ii. 해체 전 인접건물 및 도로 등에 대한 균열 침하 등 조사 실시, 

iii. 해체 전 주민설명회 및 주민들에게 공사 내용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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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수작업 계획



TIP☞ 

- 살수계획이 현장과 비교하여 적절히 배치되었는지 확인한다. 

수질오염방지 대책 계획



TIP☞ 

- 살수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오폐수 등의 집수 처리 등 수질오염 저감 방지계획을 확인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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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관리 계획

 

TIP☞ 

- 필요 시 주민 사전 설명회 등 민원 최소화를 위한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확인한다.

- 민원 접수 및 대응 계획을 확인한다.

나) 해체물 처리계획

(1) 해체물 처리계획

가( ) 해체 폐기물 분리 및 처리를 위해 해체물 처리계획 확인





(1) 해당 현장의 지정폐기물 여부 및 폐기물 발생량을 확인하여 폐기물 배출
방법 등 폐기물 처리 계획을 수립 확인



(1) 폐기물 처리계획 수립시 건설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지침에 따른 분리계
획과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에 대한 계획을 포함



(1) 발생 폐기물에 대한 분류 기준 및 분류에 따른 임시보관 계획과 해당   
폐기물에 대한 운반 시 사용장비 운반동선 등에 대한 도면화된 계획 확인, 

(2)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않도록 · ·
조치계획 확인

(3) 폐기물 임시보관 및 운반동선 계획 시 폐기물을 건물 내부에서 지상층 임시 
야적장으로 반출을 위한 고려사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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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출층 잭서포트 엘리베이터 벽체 엘리베이터 수직통로 를 잔재물 , ( (Shaft)
투하구로 이용할 경우 등 간섭 여부) 

- 가설비계에 장비 및 잔재물 출입구 설치계획 수립 여부
(4) 임시야적장에서 공사장 외부로 반출하기 위하여 필요시 구조체의 안전성 

검토 및 주변 교통대책을 포함한 반출계획
(5) 현장여건에 의해 임시야적장을 운영하기 힘든 경우에는 수시로 잔재물을 

외부로 반출하기 위한 별도의 계획을 수립





(1) 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기록사항
- 적격 폐기물 업체 선정 방안
- 폐기물 성상별 분류 및 선별 방안
- 폐기물 업체 위탁 관리 반출 및 처리 방안, , 
- 성상별 일 반출량 기록 누계 관리 방안 1 , 
-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증명서 및 인계서 등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 폐기물 최종 처리상태 확인 담당자 지정에 관한 사항

폐기물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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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절차 내 용

공통사항1.

폐기물은 폐기물관리협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환경오염을 방지한다.‧

폐기물 처리 시 상차와 운반과정에 분쟁이 없도록 협조해야 한다.‧

공사중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즉시 상차 운반 조치하여야 한다· .‧

폐기물 처리시 2.

준수사항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과정에서 폐기물을 흘리거나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폐기물은 지정 또는 허가된 장소 외의 장소 운반 처리해서는 안 된다.‧

폐기물을 타장소로 운반 매립이 발견될 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한다, .‧

폐기물 지정폐3. (

기물 포함 의 적치 )

및 반출 계획

공사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가급적 즉시 상차 운반 조치하여야 한다 폐기물 적치 시에는 현장 내 적치를 · . (‧

원칙으로 하며 현장 여건상 어려울 경우 관계기관에 도로점용 허가 후 보행자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 , 

록 안전하게 적재하여야 한다.)

분진 폐농약 폐석면 등 입자상태의 것은 흩날리지 않도록 폴리에틸렌 기타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 , ‧

아 수집 운반하여야 하고 그 운반 차량의 적재함에는 덮개를 덮어야 한다, .

지정폐기물 수집 운반 차량의 차체는 황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보관의 경우4.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폐 유기용제는 휘발되지 아니하도록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폐석면은 가습 등의 조치 후 포대로 이중포장하거나 시멘트 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이와 - , ·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하여 흩날리지 않도록 보관한다.

자체하중 및 보관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시의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 

도록 시멘트 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 

처리의 경우5. 집토장소에 충분한 살수를 하여 보관하고 폐기물 업체에 인계한다.‧

폐기물 반출 차6.

량 이동 수칙

출퇴근 시간은 안전에 특별히 주의함( )

상차 시 소음 억제‧

현장 내 폐기물 이송 차량 속도제한 시속 ( 20~30km)‧

TIP☞ 

해체 폐기물이 발생하면 적절한 시점에 배출이 되도록 공정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한다- .

- 해체 폐기물의 분리배출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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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이행계획



TIP☞  

- 폐기물 배출방법 및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계획이 수립되었는지 확인한다.

폐기물 처리계획 및 확인방법



TIP☞ 

- 잔재물 임시적치장 폐기물 운반 등의 폐기물 처리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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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보관 수집 운반 계획, , 



TIP☞ 

- 임시적치장 내 폐기물의 성상별 분리 보관 및 환경오염 방지조치 등의 계획을 확인한다· .

폐기물 성상별 분리 배출 계획

종류 처리업체 처리차량 덮개유무 반출시 조치 관련사진

폐섬유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암롤박스

자동덮개 부착 

차량

개별마대 차 보1

양 후 반출

폐콘크리트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덤프25T 

자동덮개 부착 

차량

상하차시 살수조

치

폐합성수지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암롤박스 별도 덮개 설치

개별마대 차 보1

양 후 반출

폐목재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암롤박스 별도 덮개 설치

상하차시 살수조

치

폐고철 고철처리업체
철스크랩 운반차

량
-

고철 상차상태 

확인 후 반출

잔여유류,

변압기 절연유

지정폐기물 처리

업체

지정폐기물 수집

운반차량
드럼통 반출

주변 인화성 물

질제거 화기엄금

TIP☞ 

- 작성된 폐기물 성상별 분류 및 선별방안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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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부지정리

가) 부지정리계획

(1) 해체공사 완료 후 부지정리계획 확인 

             

부지정리계획

TIP☞ 

부지에 잔존하는 폐기물이 없는지 확인하고 해체공사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복구 완료되었는지 확인한다- .

 

(1) 해체 폐기물 및 잔재물 유 무 확인자를 지정하는 등 폐기물 처리 완료 여·
부 및 해체 현장 내 폐기물 존치 여부 확인을 위한 계획



(1) 기초 해체 등 해체작업시 굴착작업이 수반되는 경우 굴착된 지반의 평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토사 되메움 다짐 등의 계획, 

(2) 해체공사로 인해 당초 배수로가 상실된 경우 배수방법 배수로 구배 규격, , · ·
설치구간 등을 포함한 배수로 설치 계획



(1) 해체공사로 인해 주변 도로 건물 공공이용시설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 대한 · ·
보수 보강 대책을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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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제 조 현지여건 조사 등 감리자는 해체계획서에 따른 현지조사 사항 등에 대하여 시공 전 해체작업26 ( ) 

자와 합동으로 조사하고 업무수행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해체계획서에 따른 현지조사 사항 등에 대하여 시공 전 해체작업자와 합동으로 

조사하고 업무수행에 따른 대책 수립

2) 해체 대상건축물의 주변 현황 점검 해체계획서와 일치 여부 확인( )

가) 가설울타리  

나) 공공이용시설 보행로 학교 버스정류장 연접 여부( , , ) 

다) 고압 전선로 통과 여부

라) 주변 조적조 노후건축물 유무( )

마) 인접 건축물의 커튼월 또는 창호 유무 파악 보호조치 여부( )

바) 접근도로의 장비 진출입 용이성 여부 

3) 해체 대상건축물의 현황 점검 

가) 외부 비계

나) 낙하물 방지망

다) 설치 여부 설치 개소 녹화 여부CCTV : CCTV , 

라) 도시가스 단절 폐관 여부( ) 

마) 전기단전 여부 한전( )

바) 정화조 청소 여부

사) 상수도의 단수조치 여부 건축물로 연결되는( )

아) 통신선로 정리 여부 인터넷선 케이블 등( , TV )

자) 외부 마감재가 석재 또는 커튼월의 경우 방진막 근접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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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현지여건이 해체계획서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 해체장비의 진출입에 따른 도로의 폭과 차량회전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파악한다.

- 장비진출입에 따른 보행자와 인근 시설물의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파악한다.

- 해체공사 중 보행자의 안전확보가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한다.

- 장비의 양중 동선에 고압선로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한다.

해체대상건축물과 인접지 및 도로경계선과의 거리를 파악한다 가설비계 설치방법- .( )

진입도로의 폭 및 불법주차 여부 장비진입 시 민원발생 를 확인한다- ( ) .

외부 해체대상인 경우 장비의 위치 및 붐의 작업반경을 확인한다- .

현장사무실 및 감리사무실 위치를 확인한다- .

- 구조 규모 마감재의 상태 노후도 수평 수직 기울기 균열유무 를 확인한다, , , ( , , ) .

인근에 소음 진동 분진의 영향이 큰 건물이 있는지 확인한다- , , .

- 도로의 넓이 보도 차도의 구분 유무를 확인한다, , .

- 사람 및 차량의 통행량 시간대 파악 을 확인한다( ) .

- 어린이 통행 일반통행 차량통행 여부를 확인한다, , .

- 교차로 넓이 전신주 육교 도로주차장 유무를 확인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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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여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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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여건 사전조사시 문제점 사례 균열조사 미비로 추후 크랙게이지 부착–

현지여건 문제점  대책 사례 해체작업중 굴착기가 전선을 단락시켜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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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여건  문제점 잔재물 낙하로 인한 비계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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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제 조 공정관리 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정계획을 검토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27 ( ) ① 

되는 경우에는 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감리자는 해체계획서상 공정계획이 해체 대상건축물의 규모 특성 공사기간 및 현지여건   등  1. · , 

을 감안하여 수립되었는지 검토 확인하고 시공의 경제성과 품질확보에 적합한 최적공기가 선· , 

정되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감리자는 계약된 공기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공정을 관리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에   2. , 

관하여 다음 각목의 사항을 사전 검토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그 대책을 

강구하여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가 세부 공정계획  . 

나 해체작업자의 현장기술자 및 장비 확보사항  . 

다 그 밖에 공사계획에 관한 사항  . 

  ② 감리자는 관리자가 제출한 공종별 세부 공정계획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공사추진계획  1. 

인력동원계획  2. 

장비투입계획 필요공종에 한함  3. ( )

그 밖에 공종관리에 필요한 사항  4. 

1) 공정계획 예정공정표 의 적정성 검토( )

가) 해체계획서상 공정계획이 해체 대상건축물의 규모 특성 공사기간 및 현지· , 
여건 등을 감안하여 수립되었는지 검토 확인·

나) 시공의 경제성과 품질확보에 적합한 최적공기가 선정되었는지 검토

다) 해체작업자의 현장기술자 및 장비 확보사항에 대하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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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공정계획 확인 사례

소형 굴착기(0.11㎥)

대형 굴착기(1.61㎥)

대형 굴착기(0.86㎥)

장비투입계획

공정계획

인력동원계획

TIP☞ 

- 예정공정표에 해체공사에 투입되는 공종이 빠짐없이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예정공정표에 필수확인점 표기 여부를 확인한다.

- 석면해체 완료 이후에 해체공사 본 공정 착수 여부를 확인한다 석면해체공사가 타 공종과 중첩되지 않도록 한다. . 

- 해체공법 및 해체순서에 따른 작업량 소요일수 적정성을 확인한다, .

- 해체공사 후 바로 신축공사나 지하층 해체공사가 계획되어 있다면 신축공사의 흙막이 벽 및 흙막이공에 

의하여 해체공사가 제약을 받을 수 있다 또 대규모 해체공사일 때는 신축공사의 일부분을 먼저 건설하는 .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해체공사 공정표 확인 시 해체공사와 신축공사와의 연관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전체. 

공사가 모두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검토한다.

2) 세부 공정계획 검토

가) 공사추진계획

(1) 지하매설물 조치계획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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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지하매설물 중 해체공사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매설물에 대하여 해당시설의 
이동 보호 등에 대한 지하매설물 조치계획을 확인하고 조치계획과 관련하여 관, 
계기관과의 협의서류가 있는 경우 확인 

지하매설물 조치계획 확인

지하매설물 조치현황

현장명 주택 해체공사  : 000 

확인일자 : 00.00.00. 

구분 유관기관 조사결과 조치여부 비고

상수관로 ㅇㅇ수도사업소 유 이설 완료 확인서 

우 오수관로‧ ㅇㅇ구청 유 보호 완료 보호 완료

가스관로 ㅇㅇ도시가스 유 이설 완료 확인서 

전력관로 한국전력공사 ㅇㅇ본부 유 이설 준비중 조치 협의서

통신선로 ㅇㅇ 통신사업소 무 - -

가스관로  확인 일부 발췌( ) 도시가스배관 등 안전조치 협의서

TIP☞ 

- 지하매설물 가스 전기 수도 난방배관 각종 케이블 및 정화조 등 및 지하건축물 지하철 건축물 공동구( , , , , ) ( , , 

환기구 등 이 해체공사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시설의 이동 해체 보호 등에 관한 작성된 ) , , 

조치계획을 확인한다. 

- 첨부된 관계기관 및 관리주체와 사전에 협의 완료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공문 협의서 등 를 확인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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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체공법 선정의 적정성 확인

가( ) 건축물 해체공법은 안전한 해체작업을 위해 공사규모와 대상건축물의 위치 인 , 
근 보행자 및 도로사정 등의 주변 환경 조건 장비탑재의 필요 여부 해체작업 , , 
방법에 따른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된 조치계획과 현장여건을 
비교해서 확인

해체공법 선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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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체장비 이동계획 검토

가( ) 투입되는 해체작업용 장비의 제원 장비인양 방법 장비인양에 따른 반경 하중, , , , 
전도 등의 검토 및 해체장비의 이동 동선 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해 작성된 조치
계획검토 및 현장 확인

TIP☞ 

해체공법 선정의 적정성을 확인 시 참조사항은 아래와 같다- 

◦ 해체대상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의 경우는 대부분의 해체공법으로도 가능하지만 그 중에서 팽창압 공법과 쐐기타입 공법은 

무근콘크리트에 매우 효과적이다.

◦ 해체대상물의 부재단면

 · 해체부위에 따라 다르지만 압쇄공법의 적용한계는 통상 내외가 적당하다100cm .

 · 대형 브레이커 공법은 어떤 크기의 부재에도 적용이 가능하지만 대형 콘크리트에는 효율이 떨어진다, .

 · 철재해머 공법은 환경조건이 허용되면 큰 단면 부재의 해체도 가능하다.

절단공법을 선정할 때는 부재단면과 최대절단 깊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 . 

◦ 해체대상건물의 바닥판 강도

소규모 건물에서 바닥의 강도가 충분한 경우라도 구조체 상부에 해체장비 미니굴착기 포함 가 탑재되는 경우 · ( )

에는 반드시 구조안전성 검토와 그에 따른 구조보강을 하여야 한다   .

방향의 슬래브나 데크플레이트와 같은 바닥 구조체의 경우 구조체 특성을 고려하여 해체방법 및 순서를  · 1 PC

결정하여야 한다   .

◦ 부지 내의 작업용 공지

 · 압쇄 공법과 철재해머 공법은 여유 공지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 단 대규모 건축물을 해체할 때는 일부분을 . , 

다른 공법으로 해체한 다음 여유공지를 마련하고 작업할 수 있다.

 · 연돌 등 탑상 구조물을 전도시킬 경우는 구조물 높이의 배 정도의 공지가 확보되어 있어야 전도공법을 2

사용할 수 있다.

◦ 부지 주위의 도로 상황

 · 주변 도로의 폭 커브의 폭 제반 교통 제한 등을 검토한 결과 부지 내에 해체기계를 도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  

핸드 브레이커 공법이나 절단공법을 병용하는 작업 등 소형기계에 의한 해체공법이 바람직하다 단 이 경우. , 

에는 절단한 부재를 반출하기 위한 소형 크레인 등의 반입이 가능해야 한다.  

◦ 주위의 환경

 · 부지 주위에 소음으로 인한 지장이 있는 시설 등이 있는 경우에는 압쇄 공법 등 소음이 적은 공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형 브레이커 공법 화약발파 공법 핸드 브레이커 공법 등과 같이 소음이 비교적 많은 공법이. , ,  

필요한 경우 사전에 민원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구조안전

 · 특수구조 건축물 등 장경간 건축물의 경우 지점 상실에 따른 구조체 처짐 붕괴 등을 고려하여 해체방법과,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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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장비 이동계획 확인

TIP☞ 

투입장비의 제원을 확인하고 현장 진입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

진입도로 폭 및 길이 굴곡 여부  · 

진입로 주변 장애물 존치 여부 전신주 방치된 적치물 주차차량 등  · ( , , )

폐기물반출 차량의 제원 확인 도심 내 통행 제한 확인 필요  · ( ) 

해체장비 이동계획을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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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시설물 설치계획 검토

가( ) 투입되는 가설방음벽 및 전도 붕괴 및 추락 등 안전시설물의 설치계획은 비계 , 
및 안전시설물 설계기준 에 따라 작성하고 시공상세도를 첨부하여야 (KDS 21 60 00) , 
하는 바 건축물 해체계획서, 에 포함된 조치계획을 검토하고 첨부된 시공상세도를 
확인

가시설물 설치계획

장비별 이동구간 및 동선 계획   · 

    ※ 구조체 상부 진입인 경우 하부에 구조보강 계획 확인 장비이동 불가구간캔틸레버 계단실 슬래브 에 대한 표시· ( , , open)

- 해체장비의 층간 수직이동계획을 확인한다 잔재물 경사로를 만들어서 해체장비가 하부로 이동하는 경우 경사로를.  

조성할 정도로 잔재물이 충분히 확보 가능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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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조안전계획 검토

가( )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구조안전계획 에 포함된 조치계획 구조안전성 검토 보고서는 ‘ ’ (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첨부자료 참조 에 대한 이상 유 무를 확인’ ) 

구조안전계획 철근배근조사 결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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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안전계획 하중재하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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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탑재장비의 사양에 따라 장비의 양중 이동 해체작업에 따른 구조안전계획을 수립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 , , 

위해 아래와 같은 사항을 참고할 수 있다.

  ◦ 도면의 경우 건축물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주요 구조부재인 보 기둥 슬래브 벽체 등의 배, , , 치가 있는 

평면도 및 단면도 배근 상태와 단면 크기를 알 수 있는 배근도 등의 유무를 조사하여야 한다, .

  ◦ 구조계산서는 하중산정 구조검토 방법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 .

    · 적용된 구조부재의 강도 콘크리트 및 철근의 강도( )

    · 적용된 고정하중 구조물 자중 적재하중 등 및 활하중 장비하중 등 등 각종 하중 ( , ) ( ) 

구조검토 방법 및 결과    · 

    · 구조부재의 크기와 철근 배근상태 도면과의 일치여부 등, 

  ◦ 해체 구조물에 대한 기존 자료가 없는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콘크리트 강도 철근배근상태 노후화, , 

로 인한 내력저하 및 손상정도 콘크리트 열화 철근 부식 균열 등 증축 및 개축 등의 이력 주변 현( , , ), , 

황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및 철근의 재료물성은 기존자료가 있다 하더라도 현장조사 등을 통해 보다 정확한 값이 있는   ◦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통해 산출된 값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따라서 기존자료 및 구조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얻어진 해체 구조물에 대한 충분한 사전 자료 구조물(

의 현황 작용하중 작업방법 주변상황 민원 등 를 토대로 안전성 검토를 실시하여 해체 과정에서의 구, , , , )

조적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구조안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

    · 해체공사 전 과정에 걸쳐 해체 구조물 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

    · 전력이 필요한 플랜트나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장비의 사용에 의해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거나 , 

주변 건물 도로 구조물 등에 손상을 유발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및 보강재 가설재 등 에 , , ( )

대한 구조계산

    · 해체작업 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인접한 도로 지반 구조물 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 , 

    · 인접 건물 및 분리벽과 같은 시설에 보강재 가설재 및 영구적인 지지대 등 가 필요한 경우 보강재에 ( )

대한 구조계산

    · 구조물 해체 과정에서의 구조 프레임 변화에 따른 안전한 작업순서 및 방법 계획

해체 대상 구조물 등의 구조 부재 상태를 조사하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 사용된 구조재료 설계 시의 구조시스템 시공방법 , , 

    · 구조부재에 대한 손상과 내력저하의 정도

    · 해체작업에 의한 연속부재의 붕괴 가능성

    · 지하실 지하탱크 등의 구조시스템과 구조상태, 

    · 구조벽 철근콘크리트벽 조적벽 내력벽 또는 칸막이벽의 특성 , , , 

    · 캐노피 발코니 또는 다른 형태의 건축구조 조사, 

    · 구조물 등에 부착된 장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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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구조보강계획 검토

가( ) 해체공법 및 구조안전성 검토 결과가 건축물의 허용하중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조보강계획을 작성하는 바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구조보강계획 에 대한 조치, ‘ ’
계획 확인

구조보강계획 확인



구조보강방안 확인필요



기둥 내력부족에 의한
잭서포트 보강

TIP☞ 

- 구조안전계획 검토에 따른 구조부재의 보강 필요여부를 확인한다.

- 구조보강계획에 따라 구조부재의 보강여부를 확인한다.

잭서포트의 경우 설치상태와 위치 및 개수 등이 맞는지 여부 확인  ◦

  ◦ 특수한 주의가 필요하거나 다른 해체 프로세스가 필요한 구조부재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 강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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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해체작업자 안전관리 대책 검토

가( )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자가 작성한 해체작업자의 안전관리대책에 포함된 조치
계획에 대하여 검토하고 현장 확인

해체작업자 안전관리 대책 확인

TIP☞ 

건축물 해체계획서 상의 해체작업자 안전관리 대책을 확인한다- . 

 · 해체 잔재물 낙하사고 방지를 위한 출입통제 수립

 · 살수작업자 및 관리자 추락 방지대책 수립

 · 해체공사 중 건축물 내부 이동을 위한 안전통로 확보

 · 비산먼지 및 소음환경에 노출된 작업자 안전보호구 확인

 · 해체공사 전에 안전교육 및 보호장구 착용에 대한 작업자의 서명을 받고 매일 아침 안전교육 실시 

 · 신호수를 배치한 후 작업구역 내에는 관계자 외 출입 금지

 · 강풍 폭우 폭설 등 악천후 시에는 작업 중지, , 

 · 전도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자 이외에는 모두 대피시킨 뒤 전도 작업 실시

 · 작업자 상호간에 적정한 신호규정을 준수하고 신호방식 및 신호기기 사용법은 사전교육에 의해 숙지시켜야 함

 · 해체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안전줄 등 보호구 착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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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인접건축물 안전관리 대책 검토

가( )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자가 작성한 인접건축물 안전관리대책의 조치계획을 확인

인접건축물 안전관리대책 확인

TIP☞ 

- 해체공사 시 잔재물의 파편이나 낙하물이 인접건축물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보호조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아래사항을 참고할 수 있다.

해체공사 중 주요 확인사항- 

· 인접지의 민원제기에 따른 주변사항 확인 공사장 주변인에게 대면으로 공사진행 알림( )

· 도심지 공사 시 폐기물 반출계획 필수 확인 도심 내 트럭 진입시 허가 및 시간제한 운영( 25ton )

· 작업장 주변 전선 통신선 가스 상하수도 위치 및 안전조치 확인, , , 

인접건축물 현황에 대한 사전조사 여부· 

· 특정공사 신고 확인 도로점용신청 확인 비산먼지 신고 확인 등, , 

강관비계의 변형에 따른 인접대지건축물의 접촉여부 확인· 

건축물 해체계획서 상의 인접건축물 안전관리 대책- 

· 해체공사 단계별 위험요인에 따른 안전대책 제시 확인

· 해당 현장과 인접건축물의 거리 등을 명기한 도면 확인

· 지하층 해체에 따른 지반영향에 대한 검토 결과 확인

· 그 밖에 현장 조건에 따라 추가하여야 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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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주변 통행 보행자 안전관리 대책 검토·

가( )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자가 작성한 해체공사 현장의 주변 교통소통 및 보행자 
안전관리대책 확인

인접 건축물 조사 ◦

   · 개요 높이 구조형식 용도 등 : · ·

   · 해체대상 건축물과의 이격거리 

   · 상태 균열 처짐 침하 등: , , 

인접 지반 및 통행 조사 ◦

   · 경사면 옹벽 주변 부지 지형의 정보 등고선 경사면의 단면도 등 , , : , 

   · 인접도로의 폭 보도 출입구 위치, , 

   · 주변보행자 통행과 차량 이동상태 

   · 해체작업을 위한 주변의 여유부지 유 무 ·

   · 지하 구조물 하수터널 박스 전력구 등: , 

   · 기반시설망 조사 및 조치계획 전기 수도 가스 난방배관 각종 케이블 및 오수정화조 등: , , , , 

지하층 해체에 따른 인근 지하구조체 및 배관의 영향 검토 ◦

도심지 혹은 고층건물의 경우 비산 낙하물 피해 예방을 위해 외부울타리 설치 , ◦

주변 통행 보행자 안전관리대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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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화재 및 폭발물 안전관리 대책 검토

가( )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자가 작성한 화재 및 폭발물 안전관리대책과 현장 확인

TIP☞ 

보행자의 보행 시 신호수를 두어 장비나 잔재물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아래 사 ◦

항을 참고할 수 있다.

외부비계 구성 ◦

   · 항공포 분진방지용 안전망 가설비계 도로변측 철판 가림막 ( ) + + + 

낙하물 방지용 시설설치 구성 ◦

   · 항공포 분진방지용 안전망 최하부 부분 철판 등으로 보행자보호( ) + + 

건축물 해체계획서 상의 주변 통행 보행자 안전관리 대책 ◦ ･

   · 공사현장 주변의 도로상황 도면 확인

   · 유도원 및 교통 안내원 등의 확인

   · 보행자 및 차량 통행을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 잔재물 반출 등을 위한 중차량의 이동경로

   · 안전보건표지 설치 등 현장 조건에 따라 추가하여야 하는 사항



공사시행 단계Ⅲ   . 208

화재 및 폭발물 안전관리대책 확인

TIP☞ 

- 용접 용단 등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소화기 등 화재예방조치가 되었는지 ,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아래사항을 참고할 수 있다.

◦ 또는 인 경우 굴착기의 장비만으로는 절단이 불가하므로 산소 절단이 병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RC SRC

안전망과 항공포가 화재원인이 되므로 산소 절단 작업시 불꽃방지포로 막고 살수작업자 등이 함께 작업하여야 

하며 건물 하부에도 살수작업자를 배치하여 떨어지는 불꽃에 대비하여야 한다.

건축물 해체계획서 상의 화재 및 폭발물 안전관리 중점 사항을 검토한다.◦

  · 소화기 등 화재 예방계획서 확인

  · 옥외 분전반의 충전부 밀폐 접지설치 등 전기안전관리 확인, 

  · 폭발물 화약발파작업 시 안전관리: 

i. 화약발파공법에는 주로 저속폭약과 콘크리트 파쇄기가 사용된다 이 파쇄작업은 어느 것이나 유자격자에 의하. 

여 실시되어야 한다.

ii. 화약을 사용할 때에는 파쇄작업의 범위 발파 예정시간 및 확인 발파작업 시 대피방법 및 대피장소의 확인, , , 

발파작업 시 출입금지구역 설정 점화신호 깃발 및 사이렌 등의 신호 의 확인 발파종료 후 현장출입의 통제, ( ) , 

iii. 발파작업의 범위가 정해지면 발파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작업자 외에는 발파작업 범위 내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한다.

iv. 발파예정시간과 대피방법 장소 점화신호 등은 현장기사의 지시에 따라 미리 작업자 등에게 철저히 주지시, , 

킨다.

v. 발파종료 후는 불발유무 등을 점검 확인하여야 하며 발파작업에 출입해서는 안 된다, . 

화재예방을 위한 소화기 운용 및 대피로 계획을 수립한다.◦

화재사고 예방대책 및 사고 발생 시 초기 진압을 위한 대책을 수립한다. ◦

긴급상황 발생시 옥외 피난계획을 수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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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소음 진동 등의 관리 대책 검토·

가( )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자가 작성한 소음 진동 등의 관리 관련 조치계획 확인·

비산 먼지 및 소음 방지계획안



(1) 소음발생에 관한 대책
- 건설공사 시 정부에서 규정하는 소음 측정치의 허가 한도는 주택지 상업지역 로서 당 65db, 70db

현장에서는 전기 기술한 바와 같이 장비의 선정 시공법 방음 방진막 설치 등으로 허가한도 , , & 
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한 후 작업에 임하며 공사 시는 소음측정기를 항시 운영하여 소음허, 
가 기준의 적정치를 초과하였을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 적절한 조치 후 공사를 수행한다.

(2) 진동 낙하물의 굉음에 관한 대책, 
- 진동은 공사를 무리하게 수행할 때 생기는 것으로 정상적으로 장비를 가동하고 물의 크기를 

적당히 조정하며 파쇄하여 낙하 물에 의한 진동이나 굉음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3) 먼지의 비산

- 당 현장에서는 이동식 고압살수기로 건물 폐기물 운반 등 매 공정마다 살수작업을 실시하여 , 
먼지의 비산을 사전 예방한다.

(4) 교통장애
- 공사장과 인도 또는 도로의 경계에 방음 휀스를 설치함으로써 공사장의 한계를 분명하게 RPP

하고, 특히 폐기물 반출 시 안전복장을 취한 교통정리원 을 배치하여 교통의 장애를 해소한다 , .
(5) 인접건물의 균열 및 파손

- 공사로 인한 인접건물의 균열 파손으로 인한 민원의 방지 및 안전한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 착공 전 사진 및 비디오 촬영으로 피해가 발생되는 건물을 완벽하게 파악하여 민원을 사전 
억제하며 적합한 공법에 의한 공사를 수행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한다, .

TIP☞ 

- 장비와 잔재물의 낙하에 따른 소음 진동 등의 방지를 위한 방진막의 설치가 되었는지 확인한다, .

- 방진막 훼손상태를 확인한다.

건축물 해체계획서 상의 소음진동 등의 관리대책 중점 검토사항- 

  · 기본적으로 방음시트를 설치하고 소음이 심한 경우에는 방음판넬을 설치한다.

  · 압쇄기 시공 시에는 잔재물을 작게 쪼개 낙하시킨다.

  · 브레이커 사용작업을 최소화하고 사용 시에는 소음방지조치를 한다.

  · 브레이커를 사용하는 대신 천공기로 사전에 슬래브에 천공작업을 실시한다.

  · 전도공법의 경우 전도물 규모를 작게 하여 중량을 되도록 줄이며 전도높이도 가능한 작게 할 필요가 있다, .

  · 철재해머공법의 경우 해머의 중량과 낙하 높이를 낮게 한다.

  · 방음장치 소음기 등을 부착하여 사용한다, .

  · 인접건물에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면 방음시설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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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잔재물의 관리대책 검토

가( )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자가 작성한 잔재물 관리대책에 대해 확인

해◦ 체작업에 의해 발생한 소음은 소음ㆍ진동관리법에 정한 기준 이하로 하거나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 

해체공법의 변경, 해체작업 순서의 변경 방음시설 등의 소음저감 대책을 강구한다, .

◦해체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은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작업기준을 준수하고 주변으로의 , 

비산을 방지하도록 한다.

기초와 지하구조물을 해체하는 경우에는 미리 주변 지반과 지하매설물 그리고 인접구조물 등에 피해가  발◦

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한다.

해체공사 잔재물의 관리대책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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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잔재물의 투하구와 반출구 및 덤프트럭의 진출입에 대한 계획을 확인한다.

- 잔재물의 과적 여부를 확인한다.

잔재물의 적정 배출 여부를 확인한다- .

장비 진출입 및 잔재물 투하구의 이동식 가림막 설치 여부를 확인한다- .

- 폐기물 처리 확인서 확인 후 완료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해체되는 콘크리트 조각 철근 알미늄 철재 기타 폐자재는 작업장 밖으로 분리배출되어야 하며 환경법에 , , , , , 

저촉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해체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 잔재물은 아래에 따라 처리한다- .

  반출공정은 건설잔재물의 하역과 현장내의 반송 및 처리장까지의 수송시간을 충분히 검토해 결정한다· .

  · 반출하는 운반차는 건설잔재물의 중량 형상 안정성을 고려해 결정하며 필요에 따라 덩어리 형태의 콘크, , , 

리트는 차 처리를 실시한다2 .

  · 해체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 부산물은 재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건설 부산물을 처리하는 경우는 건설 폐기물의 절감 및 반출 상황 등을 고려하여 현장 내부 또는 현장 외

부에서 적절한 처리를 하도록 한다.

  · 건설 폐기물을 위탁처리한 경우는 폐기물처리업자의 허가증을 확인하고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한다 , .

폐기물 반출※ 

폐기물 반출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받도록 한다 - .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기초 하부에 넣고 덮는 경우도 있으므로 최종 반출까지 확인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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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부지정리 검토

가( )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자가 작성한 부지정리 관련 조치계획 및 현장 확인

부지정리 조치 확인

TIP☞ 

- 해체완료 후 부지정리 배수로 가설울타리 설치계획을 검토한다, , .

지하층이 있는 경우 허가권자와 업무한계에 대해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 해체공사와 신축공사의 업무중첩에 대해 허가권자의 판단

  · 해체계획서에 지상부분까지 정리하고 신축공사의 착공 후 가시설 설치 후 지하층을 해체

  · 신축공사와 병행하여 한 경우에는 해체잔재물의 처리에 대해 건축공사감리자가 확인

인접지에 피해가 없도록 부지 내 이내의 성절토 가능한 범위에서 정리한다50cm .◦

성토 시 양질의 토사를 이용한다.◦

부지정리 후 배수 토사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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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력동원계획

(1)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자가 작성한 인력동원계획 인력 수 및 배치 등의 적정성(  
검토 확인) 

인력동원계획 검토 장비 및 차량 신호수 배치 등( )

소형 굴착기(0.11㎥)

대형 굴착기(1.61㎥)

대형 굴착기(0.86㎥)

인력동원계획

TIP☞ 

- 인력동원계획을 확인하여 해체장비기사 살수작업자 신호수 등의 해체작업 인력이 적정하게 배치되어 있는지와, ,  

수급계획을 검토한다. 

- 해체현장의 특수성으로 외국인 불법체류자 등이 근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사관계자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공사시행 단계Ⅲ   . 214

인력 동원  확인



출력일보

공사명 목동 건물해체OOO- 비고

날짜 2024. 00. 00

공종 해체

업체명 건설 주OOO ( )

NO. 성명 직종 작업내용 NO.

1 김OO 안전 11

2 김OO 안전 12

3 최OO 신호수 13

4 강OO 신호수 14

5 김OO 살수 15

6 정OO 살수 16

7 김OO 살수 17

8 이OO 장비 18

9 김OO 장비 19

10 20

TIP☞ 

- 인력동원계획을 확인하고 일자별로 동원되는 실제 위치별 인력과 작업내용을 기재한다.

다) 장비투입계획 필요공종에 한함( )

(1)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자가 작성한 장비투입계획 필요공종에 한함 에 대한 ( )
이상 유 무를 조사한 결과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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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투입계획 확인 장비투입일지 작성- 

소형 굴착기(0.11㎥)

대형 굴착기(1.61㎥)

대형 굴착기(0.86㎥)

장비투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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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제 조 시공확인 감리자는 주요 공종별 단계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해체계획서의 내용과 일치하28 ( ) ·

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시설물에 대한 시공  1. 

건축물 보강에 대한 시공  2. 

장비에 대한 운영 및 작업  3. 

해체 순서별 해체계획에 따른 시공계획  4. 

슬래브 위 해체잔재 처리상태  5. 

지하건축물 해체에 따른 인접건축물 영향  6. 

민원 및 환경관리  7. 

1) 감리자는 주요 공종별 단계별로 해체계획서의 내용과 일치 여부 확인·

가) 가시설물에 대한 시공

(1) 가설비계 부재별 시공확인 사진 방법, 

(2) 가설울타리 

(3) 그 외 안전시설물 

TIP☞ 

- 해체계획에 따른 투입장비가 공종에 따라 반입 가능한지 검토한다.

탑재장비의 제원과 해체계획서상 장비제원확인◦

  · 탑재장비의 종류 및 제원확인

  · 건설기계등록증 보험 중장비 운전면허증 확인, , 

장비 가동상태 장비위치 및 안전확인, ◦

  · 정격하중 최대작업반경 등 현장적용 가능 여부, 

  · 크레인 설치지반 및 아웃트리거 설치상태 확인 받침판 받침목 등 확인( , )

  · 줄걸이용 와이어로프 섬유벨트 등 손상 및 마모 여부 확인 , 

장비의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 허가 신고 검토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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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관비계 설치

TIP☞ 

- 강관비계 안전작업 지침에 맞게 시공되었는지 확인한다.

  ·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방향에서는 이하 장선방향에서는 이하로 설치1.85M , 1.5M 

  · 받침철물은 깔판이나 깔목의 중심에 비계기둥 간격으로 배치하고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반에 최대한 

근접하여 밑둥잡이를 설치    

  · 띠장의 수직간격은 이하2.0M 

  · 장선은 이하로 설치하고 띠장으로부터 이상 돌출하여 설치하고 바깥쪽 돌출부분은 수직보1.85M , 5 , ㎝ 

호망 등의 설치를 고려하여 이상 돌출길이가 되도록 설치    5㎝ 

  · 교차가새는 외면에 정도로 교차하여 두 방향에 설치하며 교차하는 모든 비계기둥 또는 장선마다 클45° , 

램프로 체결되었는지 확인    

- 시스템 비계는 제조사 지침 및 설계도면에 맞게 시공되었는지 확인한다.



공사시행 단계Ⅲ   . 218

나) 건축물 보강에 대한 시공

(1) 잭서포트 설치 해체 상태 사례‧

(2) 잭서포트 이외에 건축물 보강에 대한 시공 사례 구조체 버팀대 시공 등( )

잭서포트 설치

TIP☞ 

- 잭서포트의 규격 수량 및 설치 위치가 해체계획서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 상·하부의 마감재가 철거되고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다) 장비에 대한 운영 및 작업

(1) 장비투입계획 확인

(2) 장비이동구간에 대한 조치

(3) 해체장비가 적정하게 투입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 기종명 규격 확인 방법( , , 
굴착기 차이점 등(W,L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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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이동식크레인

크레인 인양능력과 해체계획서와 일치 여부 확인

 
크레인의  훅 해지장치

TIP☞ 

- 크레인의 인양능력이 해체계획서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인양물의 최대 중량이 크레인 인양능력 이하인지 확인한다. 

- 아웃트리거 받침대는 수평을 유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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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트리거 하부의 받침목

아웃트리거 하부의 받침목 미흡 사례( )

TIP☞ 

아웃트리거 설치 지반이 안정적인지 확인한다- .

아웃트리거 하부 보강부재는 지내력 안전성검토 결과에 따라 계획된 부재를 설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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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중용 와이어로프

해체장비를 와이어로프로 연결

TIP☞ 

- 크레인으로 자재를 양중 시 사용되는 와이어로프 및 섬유벨트의 손상여부를 확인하고 벨트슬링 사용 점검 등에,  

관한 기술지침에 따라 심하게 훼손된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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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장비 양중 해체장비 지붕에 양중 완료

크레인의  훅 해지장치

TIP☞ 

- 크레인으로 해체장비 양중 시에는 보행자 작업자의 통제와 인근건축물과 충돌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

- 훅 해지장치가 정상인지 확인한다 이상이 있는 경우 양중 시 인양물이 이탈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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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굴착기

굴착기(08W)

굴착기(06W)

TIP☞ 

- 굴착기 전도 등의 방지를 위해 지반상태나 작업여건을 고려하여 굴착기 궤도형 바퀴형 가 투입되었는지 확인한다( , ) .

- 지상 해체장비 운용 시에는 살수작업자 현장관리인 등 작업자와의 협착사고에 유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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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살수기

살수장비 수조와 펌프( )

살수기 운용 명(2 )

TIP☞ 

- 해체현장 주변 상수도를 이용하여 살수작업을 할 경우 해체공사 중 상수도관 등의 파손이 없도록 유의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 물은 수조에 물을 받아 사용한다.

- 살수기는 기본 인 조로 운용한다2 1 .

- 해체지점과 해체물 낙하지점에 집중 살수하여 분진발생을 최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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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덤프트럭

덤프트럭에 해체잔재물 상차

덤프트럭 톤(15 )

TIP☞ 

- 해체잔재물을 실어 배출하는 덤프트럭은 접근도로의 폭에 따라 톤 또는 톤 트럭을 활용한다15 25 .

- 폐기물 상차 후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덮개를 설치하였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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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 로더

휠로더로 잔재물 처리

휠로더로 덤프트럭에 상차

TIP☞ 

- 로더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 투하구에 잔재물을 투하할 경우 로더장비가 투하구에 빠지지 않도록 신호수 배치 , 

등 안전 조치 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로더장비를 용도 외 인양작업 등에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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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 선택작업장치(Attachment)

브레이커 버킷 리퍼, , 

압쇄기 크러셔( )

TIP☞ 

- 굴착기 규격에 맞는 선택작업장치의 사용여부를 확인한다.

- 해체작업 전 선택작업장치의 연결부위 및 안전핀 체결상태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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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압호스 가열

유압호스 장착

TIP☞ 

- 브레이커와 압쇄기는 유압에 의해 작동되며 겨울철 장비 교체 시 연결부위에 오일이 굳어 교체가 어려울 , 

경우에는 토치 등을 사용하여 열을 가한 후 작업한다.

- 유압호스의 가열을 위하여 화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근에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하고 작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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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공기 보링기( )

버스터 헤드 파쇄기 기초콘크리트 파쇄용( )

TIP☞ 

- 기초콘크리트가 두꺼운 경우에는 천공기로 천공을 하고 버스터 헤드 파쇄기로 균열시켜 기초를 해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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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해체 순서별 해체계획에 따른 시공계획

(1) 장비탑재 건축물 해체

해체순서 해체장비 인양1 - 

해체순서 해체장비 압쇄기 장착2 - 

TIP☞ 

- 장비인양계획에 따른 양중장비 제원 및 부속용구 와이어로프 섬유벨트 섀클 등 사용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 , ) .

- 인양 작업 중 전신주 등 주변 지장물에 간섭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되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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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순서 지붕 파라펫 해체전 톱으로 일정구간마다 절단3 - 

해체순서 옥탑 해체4- 

TIP☞ 

- 부재별 해체방법 해체순서 사용장비 등을 준수하여 작업하는지 확인한다, , .

- 옥탑 해체 시 해체장비의 작업반경이 옥탑 최고 높이까지 충분한지 확인하여야 하며 옥탑이 보행자 도로측이나 

건물 최외측에 면해있는 경우 외벽전도나 잔재물 낙하에 의한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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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순서 기준층 잔재물 투하구 안전난간5 - 

해체순서 지붕슬래브 해체6 - 

TIP☞ 

- 해체계획 및 구조안전계획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잔재물 투하구 크기 위치 해체방법 해체대상 등.( , , , )

- 잔재물 투하구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덮개로 덮거나 주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 추락예방조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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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순서 외벽 해체 작업7 - 

해체순서 장비의 이동8 –

TIP☞ 

- 외벽을 해체할 때는 외벽의 전도나 해체작업 중 발생하는 잔재물의 낙하로 인한 가설비계 파손 전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외벽 해체 후 해당 구간의 가설비계는 신속하게 해체하여야 한다.

- 해체장비가 잔재물을 쌓아서 수직이동하는 경우 수직이동구간 위치 크기 경사로 크기 다짐상태 등을 확인하여, , , ,  

해체장비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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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순서 잔재물의 상차9 - 

해체순서 부지 정리10 - 

TIP☞ 

- 잔재물 상차 및 운반 시 잔재물이 비산되지 않도록 살수 덮개설치 등의 조치 여부를 확인한다, .

- 현장 부지에 남아있는 폐기물의 유무를 확인하고 평탄작업 및 배수로 정비 상태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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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슬래브 위 해체잔재물 처리 상태 확인

(1) 건물 내부에 적치되는 잔재물에 대한 관리

잔재물의 처리 미흡 사례( )

잔재물의 처리 미흡 사례( )

TIP☞ 

- 해체 작업층에 쌓이는 잔재물 높이와 잔재물을 반출하는 층 지상 층 에 쌓이는 잔재물의 적치높이 기준이( 1 )  

일반적으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구조안전성 검토 보고서상 기준을 확인하여야 한다.

- 투하구 주변 잔재물을 수시로 반출하여 주변 잭서포트 등의 구조물에 영향이 없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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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물 외부에 적치되는 잔재물에 대한 관리

잔재물의 처리 미흡 사례( )

잔재물의 처리 비산 먼지 예방( )

TIP☞ 

- 해체장비가 지상에서 건축물을 해체할 경우 해체잔재물이 건물에 접한 상태로 과적치되어 잔여구조체의 구조

안전성에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가설비계와 건물 사이 공간에 잔재물이 과적치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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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지하건축물 해체에 따른 인접건축물 영향에 대한 검토

지하건축물 해체에 따른 인접 건축물 영향에 대한 시공확인 사례 토압에 의한 지하외벽 변형 지장물 피해사례1. , –

지하건축물 해체에 따른 인접 건축물 영향에 대한 시공확인 사례 - 2

TIP☞ 

- 지하건축물 해체 전 지하매설물 및 지하건축물에 대한 보호 등의 조치가 적정한지 확인한다.

- 지반상태에 따른 지반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가 적정한지 확인한다 차수 배수시설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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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건축물 해체에 따른 인접 건축물 영향에 대한 시공확인 사례 각종 현장 계측기 설치 사례3. –

TIP☞ 

- 계측계획에 따른 계측기 설치 기록관리 등의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 계측기의 설치 위치가 적정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교통량 지하수위가 많은 곳 계측기 훼손우려가 적은 곳 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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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민원 및 환경관리

자동차 보호용 비닐 씌우기

해체작업 후 도로 물청소

TIP☞ 

- 해체현장 인근 자동차에 비닐을 씌워 분진이 쌓이지 않도록 한다.

- 당일 해체공사가 끝나면 도로 물청소를 하여 잔재물 파편이 남아있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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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확인 셋톱박스 내부- CCTV 

시공확인 확인용 모니터 설치- CCTV

TIP☞ 

- 감리자가 상주하여 업무할 공간확보가 가능한지 확인한다.

- 필요시 공사용 가설전기 인근에 용 셋톱박스를 설치 용 모니터를 현장 층에 설치하여 공사진CCTV , CCTV 1

행 상황을 관찰하며 유사 시 언제든지 현장관리인 굴착기 운전자 등 작업자에게 즉시 연락할 수 있도록 , 

해야 한다.

- 설치회사의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로그인하여 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CCTV CCT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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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체계획서와 현장 간 일치 여부 비교표 

해체계획서와 현장 간 일치도 비교표

TIP☞ 

- 해체계획서의 작성 항목을 확인하고 해체공사 현장과 불일치하는 경우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해체계획서의,  

수정 및 보완 여부 등을 결정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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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제 조 안전점검표 감리자는 필수확인점에 대한 점검내용을 안전점검표에 기록하고 해체작업자와29 ( ) ①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

감리자는 현장여건에 따라 안전점검표에 명시된 필수확인점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② 

경우에는 해체작업자 및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 감리자는 필수확인점에 대한 점검내용을 안전점검표에 기록하고 해체작업자와 

함께 서명해야 함

2) 감리자는 현장여건에 따라 안전점검표에 명시된 필수확인점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체작업자 및 관리자와 협의해야 함

3) 필수확인점





감리 필수확인점    

별지 제 호( 1 )
국토부 기준 서울시 세부기준

최초 마감재 해체 전1.
마감재 해체공정 착수 전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 ) 

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지붕층 해체 착수 전2. 잭서포트 설치 상태 잔재물 반출계획 작업자 안전관리 등 , , 자치구집중안전점검 병행 추진-

중간층 해체 착수 전3.
해체장비의 제원 확인 해체순서 준수 도로변 전도방지 대, , 

책 등 

최소 개 층마다 회 이상 점검 필요- 3 1

해체공사 공법 전환 층이 있는 경우 해당 층 -

해체 착수 전

지하층 해체 착수 전4.
주변 인접건축물 계측관리 가시설물스트러트 등 적정성 , ( ) 

확인 등 

해체공사 현장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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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 안전점검표 필수확인점( )

별지 제 호서식[ 1 ]

해체공사 안전점검표

점검일자 점검위치
감  리  자              서명( )
해체작업자              서명( )

검사항목
검사기준

허용범위( )

검사결과
조치사항

해체작업자 감리자

최초 마감재 해체 전1. 

 *

 *

 *

 *

지붕층 해체 착수 전2. 

 *

 *

 *

 *

중간층 해체 착수 전3. 

 *

 *

 *

 *

지하층 해체 착수 전4. 

 *

 *

 *

 *

작성방법

안전점검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1. 

가 하부보강 잭서포트의 제원 및 설치 간격 . 

나 하부보강 잭서포트 적용 층수 . 

다 해체장비 이동구간 잔재물 적재 높이 및 하중 . , 

라 해당 보강 상세도면 . 

세부 검사항목은 해체작업순서에 따른 공사 주요사항과 잔재물의 허용범위를 기재2. 

예시 하부보강 층수 몇 개 층까지 잭서포트를 유지하는지 구조안전성 검토 보고서 확인 * ( ) : ( )

조치사항은 부적합사항에 대한 작업요청 사항을 기입하되 반드시 수정 보완사항을 표시3. , ․

현장여건에 따라 안전점검표에 명시된 필수확인점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체작업자 및 관리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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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표 작성 사례-1

별지 제 호서식[ 1 ]

해체공사 안전점검표

점검일자 2021.11.29 점검위치 동 OO 000-00
감  리  자  서명O O O    ( )
해체작업자  서명O O O    ( )

검사항목
검사기준

허용범위( )

검사결과
조치사항

해체작업자 감리자

최초 마감재 해체 전1. 

가설울타리 * 이동식 이상 없음 이상 없음

설치 * CCTV 개소4 이상 없음 이상 없음

외부비계조립 * 강관비계지침 이상 없음 이상 없음

석면해체여부 확인 * 석면안전관리법 이상 없음 이상 없음

지붕층 해체 착수 전2. 

잭서포트설치 * 해체계획서 이상 없음 이상 없음

해체장비양중 * 해체계획서 이상 없음 이상 없음

이동식가림막 * 해체계획서 이상 없음 이상 없음

고압살수기 확인 * 대기환경보전법 이상 없음 이상 없음

중간층 해체 착수 전3. 

비계 부분해체 * 해체계획서 이상 없음 이상 없음

잭서포트 해체 * 해체계획서 이상 없음 이상 없음

 *

 *

지하층 해체 착수 전4. 

지하구조물 안전 * 해체계획서 이상 없음 이상 없음

해체잔재물 채움 * 해체계획서 이상 없음 이상 없음

주변건축물 안전 * 해체계획서 이상 없음 이상 없음

 *

작성방법
안전점검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1. 

가 하부보강 잭서포트의 제원 및 설치 간격 . 

나 하부보강 잭서포트 적용 층수 . 

다 해체장비 이동구간 잔재물 적재 높이 및 하중 . , 

라 해당 보강 상세도면 . 

세부 검사항목은 해체작업순서에 따른 공사 주요사항과 잔재물의 허용범위를 기재2. 

예시 하부보강 층수 몇 개 층까지 잭서포트를 유지하는지 구조안전성 검토 보고서 확인 * ( ) : ( )

조치사항은 부적합사항에 대한 작업요청 사항을 기입하되 반드시 수정 보완사항을 표시3. , ․

현장여건에 따라 안전점검표에 명시된 필수확인점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체작업자 및 관리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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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표 작성 사례-2

별지 제 호서식[ 1 ]

해체공사 안전점검표

점검일자 점검위치
감  리  자              서명( )
해체작업자              서명( )

검사항목
검사기준

허용범위( )

검사결과
조치사항

해체작업자 감리자

최초 마감재 해체 전1. 

주변 인접구조물 현황 조사 * ,

지장물 간섭여부확인 이설 * , 지장물 현황 참조

석면조사 및 해체 * 석면보고서 참조

장비이동 안정성검토 *

잭서포트 설치  
구조진단보고서 참조

외부비계 조립 * 비계구조검토서 참조

지붕층 해체 착수 전2. 

장비 인양시 이동식크레인 * ,

아웃트리거 안전성 검토  

아웃트리거 안전성검토 참

조

장비이동 안정성검토 *

잭서포트 설치  
구조진단보고서 참조

구조물 돌출부위 확인 및 *

폐기물 낙하위험구간  
현장상태확인 점검, 

장비 근로자 이동동선 * , 이동동선분리 지정, 

외장재 사전해체 * 해체작업순서 수립

중간층 해체 착수 전3. 

구조물 해체장비제원 확인 * 해체장비 사용계획참조

구조물 해체순서 준수 * 해체작업순서 참조

잔여구조체 전도방지 대책 * 해체작업순서 참조

외부비계 해체 * 비계 해체계획 수립

잭서포트 설치 전도 * , 구조진단보고서 참조

해체 * 작업층 잔재물 높이 이내관리 해체작업순서 참조

잔재물 수시반출 및 주변  *

잭서포트 변형 확인  
폐기물반출계획 수립

작성방법
안전점검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1. 

가 하부보강 잭서포트의 제원 및 설치 간격 . 

나 하부보강 잭서포트 적용 층수 . 

다 해체장비 이동구간 잔재물 적재 높이 및 하중 . , 

라 해당 보강 상세도면 . 

세부 검사항목은 해체작업순서에 따른 공사 주요사항과 잔재물의 허용범위를 기재2. 

예시 하부보강 층수 몇 개 층까지 잭서포트를 유지하는지 구조안전성 검토 보고서 확인 * ( ) : ( )

조치사항은 부적합사항에 대한 작업요청 사항을 기입하되 반드시 수정 보완사항을 표시3. , ․

현장여건에 따라 안전점검표에 명시된 필수확인점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체작업자 및 관리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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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초 마감재 전

점검사항 사진 내용( / )� 점검사항 사진 내용( / )῿�

내용 이동식 가림막으로 현장정리 : ○ 내용 설치상태 : CCTV ○ 

점검사항 사진 내용( / )⿿� 점검사항 사진 내용( / )㿿�

내용 외부비계 설치상태 : ○ 내용 안내표지판 : ○ 

TIP☞ 
현장 내에 설치한 가시설 비계 울타리 등 이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 , ) .

작업자 및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한 조치가 적정한지 확인한다- .

- 인접건축물 지장물 등 현장 주변 안전을 위한 조치가 적정한지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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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사항 사진 내용( / )俿� 점검사항 사진 내용( / )忿�

내용 고압선로 방호관 설치상태 : ○ 내용 외부 안전통로 설치상태 : ○ 

점검사항 사진 내용( / )濿� 점검사항 사진 내용( / )翿�

내용 교통 통제 안내 : ○ 내용 선 해체 마감재 검토 : ○ 

TIP☞ 
현장 내에 설치한 가시설 비계 울타리 등 이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 , ) .

작업자 및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한 조치가 적정한지 확인한다- .

- 인접건축물 지장물 등 현장 주변 안전을 위한 조치가 적정한지 확인한다, .



공사시행 단계Ⅲ   . 248

나) 지붕층 해체 착수 전

점검사항 사진 내용( / )� 점검사항 사진 내용( / )῿�

내용 잭서포트 설치상태 : ○ 내용 해체 현장내 안전통로  : ○ 

점검사항 사진 내용( / )⿿� 점검사항 사진 내용( / )㿿�

내용 잭서포트 잔재물 투하구 확인 : ○ 내용 해체장비양중 확인 : ○ 

TIP☞ 
- 이전 해체공정 마감재 등 해체 이 적정하게 완료되었는지 확인한다( ) .

구조보강계획에 따른 보강재와 작업자 안전을 위한 안전시설물의 설치상태가 적정한지 확인한다- .

- 해체장비 이동가능 구간을 식별하기 위한 조치가 적정한지 확인한다.

- 작업 착수 전 해체작업자를 대상으로 해체계획에 대한 교육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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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간층 해체 착수 전

점검사항 사진 내용( / )� 점검사항 사진 내용( / )῿�

내용 잭서포트 설치 유지 상태 확인 : ( ) ○ 내용 비계 및 가림막 부분해체 : ○ 

점검사항 사진 내용( / )⿿� 점검사항 사진 내용( / )㿿�

내용 해체순서 확인 : ○ 내용 잔재물 반출 : ○ 

TIP☞ 

이전 해체공정 지붕층 해체 이 적정하게 완료되었는지 확인한다- ( ) .

구조보강재 잭서포트 등 설치상태를 확인한다- ( ) .

본 구조체 및 강관비계의 해체순서 준수여부를 확인한다- .

- 작업층에 적치되는 잔재물이 적정하게 관리되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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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하층 해체 착수 전

점검사항 사진 내용( / )� 점검사항 사진 내용( / )῿�

내용 인접지 지반의 안전 확인 : ○ 내용 인접건축물의 변형 확인 : ○ 

점검사항 사진 내용( / )⿿� 점검사항 사진 내용( / )㿿�

내용 흙막이가시설 적정성 확인 : ○ 내용 흙막이가시설 적정성 확인 : ○ 

TIP☞ 
흙막이 가시설물 설치상세도 및 구조계산서를 준수하여 흙막이 가시설물이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

- 작업자 안전을 위한 조치가 적정한지 확인한다.

인접 지반 및 인접 건축물의 변형 여부를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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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관리법
제 조 해체공사감리자의 업무 등 해체공사감리자는 허가권자 등이 건축물의 해체가 해체계획32 ( ) ⑤ 

서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체 

작업 시에는 해당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에 대한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일자가 표시된 사진 (

및 동영상을 말한다 을 촬영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 

필수확인점 공사의 수행 과정에서 다음 단계의 공정을 진행하기 전에 해체공사감리자의 현장점1. (

검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사 중지점을 말한다 의 해체 이 경우 필수확인점의 세부 ) .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체공사감리자가 주요한 해체라고 판단하는 해체2.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 조의 사진 및 동영상의 촬영ㆍ보관 등 해체공사감리자는 법 제 조제 항에 따라 사진 14 2( ) 32 5① 

및 동영상 이하 이 조에서 사진등 이라 한다 을 촬영하는 때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 “ ” )

촬영 대상 공정별로 같은 장소에서 촬영해야 한다.

해체공사감리자는 제 항에 따라 촬영한 사진등을 디지털파일 형태로 가공ㆍ처리한 후 해체공사 1② 

공정별로 구분하여 관리자가 법 제 조제 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한 날부터 33 1

일까지 보관해야 한다30 .

해체공사감리자는 허가권자 및 관리자가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현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③ 

제 항에 따른 기간에 보관 중인 사진등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진등을 제공해야 한다2 .

1) 감리자는 허가권자 등이 건축물의 해체가 해체계획서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

졌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체 작업 시에는 해당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에 대한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일자가 표시된 사진 및 (

동영상 을 촬영하고 보관하여야 함 )

가) 필수확인점 공사의 수행 과정에서 다음 단계의 공정을 진행하기 전에 해체(
공사감리자의 현장점검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사 중지점 의 해체)

나) 해체공사감리자가 주요한 해체라고 판단하는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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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리자는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는 때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촬영 

대상 공정별로 같은 장소에서 촬영해야 함

3) 감리자는 촬영한 사진 등을 디지털파일 형태로 가공ㆍ처리한 후 해체공사 공정

별로 구분하여 관리자가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한 날부터 일까지 보관30

해야 함

4) 감리자는 허가권자 및 관리자가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현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관 중인 사진 등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진 등을 제공해야 함

TIP☞ 

- 해체공사 안전점검표 필수확인점의 해당 항목에 대한 사진을 촬영하여 점검사항의 증빙자료로 첨부한다.

- 촬영자료는 데이터 용량으로 인하여 제출이 어려우므로 사고 등 특기할 만한 상황이 없으면CCTV ,  

허가권자와 협의하여 완료신고 수리 이후 일정기간 보관한 다음 폐기한다.

감리자는 해체작업자의 협조를 받아 사진 촬영을 해야 하고 공사일자 위치 공종 작업내용 등을 - , , , , 

기재하여 사진 내용을 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30 .

· 사진은 가급적 동일한 장소에서 촬영하여야 한다.

필수확인점과 공사 전과 후는 비디오카메라 등으로 촬영하여 동영상으로 보관한다· .

공사현황 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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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사진 촬영

사진 및 동영상 촬영 파일 공정별 정리 사례 필수확인점과 공사전 후는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기록을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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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확인점 사진 촬영



안전 및 환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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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제 조 안전관리 감리자는 제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31 ( ) .① 

  1. 해체작업자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조직을 갖추었는지 여부의 검토 확인·「 」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의 수립 및 그 내용의 실효성 검토  2. 

유해 및 위험 방지계획의 내용 및 실천 가능성 검토  3.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및 여건 변동 시 계획변경 여부 확인  4.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  5. 

안전표지 부착 및 유지관리 확인  6. 

안전통로 확보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등 확인  7. , 

그 밖에 현장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  8. 

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작업현장에 수시로 입회하여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 .②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작업  1. 

발파 중량물 취급 화재 및 감전 위험작업  2. , , 

크레인 등 건설장비를 활용하는 위험작업  3. 

그 밖의 안전에 취약한 공종 작업  4. 

감리자는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체작업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  ③ 

도록 하고 이를 관리자,  및 허가권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감리자는 제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해야 함

가) 해체작업자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조직을 갖추었는지 「 」
여부 검토 확인·

나)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의 수립 및 그 내용의 실효성 검토

다) 유해 및 위험 방지계획의 내용 및 실천 가능성 검토

라)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및 여건 변동 시 계획변경 여부 확인

마)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

바) 안전표지 부착 및 유지관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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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안전통로 확보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등 확인, 

아) 그 밖에 현장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

해체작업자의 안전조직 

TIP☞ 

해체작업자가 안전조직을 갖추었는지 확인한다- .

- 현장의 내부연락망과 외부연락망을 확인한다.



259 . 해체공사 감리 업무 매뉴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TIP☞ 

해체작업자의 안전대책계획을 검토하고 현장과 비교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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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및 위험방지계획의 수립

TIP☞ 

가설공사 구조물 해체 폐기물 낙하 반출 등 업무에 따른 위험방지계획을 검토하고 현장을 확인한다- , , . 

위험장소 및 작업 안전조치

TIP☞ 

위험장소 및 작업에 따라 해체공사 단계별 안전대책계획을 검토하고 현장을 확인한다- . 



261 . 해체공사 감리 업무 매뉴얼

안전표지 부착 사례

공사협조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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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통로 확보 사례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사례



263 . 해체공사 감리 업무 매뉴얼

안전 교육 사례

TIP☞ 

안전대책 일반사항을 확인한다- .

 · 신호수를 배치한 후 작업구역 내에는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

 · 강풍 폭우 폭설 등 악천후 시에는 작업을 중지, , 

 · 전도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자 이외에는 모두 대피시킨 뒤 전도 작업을 함

 · 해체구조물 외곽에 방호용 울타리를 설치하고 해체물의 전도ㆍ낙하ㆍ비산에 대비하여 안전거리 유지

 · 작업자 상호간에 적정한 신호규정을 준수하고 신호방식 및 신호기기 사용법은 사전교육에 의해 숙지

 · 적정한 위치에 대피소 설치

 · 소음 진동 분진에 의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파쇄공법의 특성에 따라 방진벽 비산차단벽 및 분진억제, , ,  

살수시설 등을 설치하고 작업현장과 사무실 간의 연락 신호 등을 위하여 연락설비 설치, 

 · 구조물의 해체작업 시 작업자에게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 보호구를 착용, , 

 · 해체된 잔재물 건설자재 건설장비 등 중량물 양중작업에 사용되는 와이어로프 체인 등은 안전기준에 적합한, , ,  

것을 사용하고 최대허용하중이 표시된 제품 사용

 · 건설자재 장비 폐기물 등 중량물을 인력으로 운반할 때에는 무게중심을 낮추고 대상물에 몸을 밀착하는 , , 

등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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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리자는 다음의 작업현장에 수시로 입회하여 지도 감독해야 함·

가)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작업

나) 발파 중량물 취급 화재 및 감전 위험작업, , 

다) 크레인 등 건설장비를 활용하는 위험작업

라) 그 밖의 안전에 취약한 공종 작업

TIP☞ 

감리자는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현장관리인을 통하여 해체작업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 

취하도록 한다.

감리자는 사고 발생 개요를 파악하여 현장관리인 및 허가권자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 

장비의 양중 시 유도요원의 배치 해체물의 상차 시 유도요원의 배치

TIP☞ 

장비를 양중하거나 하역 시에는 유도요원을 배치하여 장비의 안전한 하역과 보행자를 통제하여 안전사고 -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 해체물의 상차 시에는 해체물이 안전하게 상차되도록 유도하고 덤프트럭과 굴착기의 이동 시 보행자 및 

작업자의 협착사고에 유의한다.



265 . 해체공사 감리 업무 매뉴얼

양중용 와이어로프 훼손 여부

양중용 섬유벨트의 훼손여부

TIP☞ 

양중용 와이어로프 섬유벨트의 훼손여부를 확인한다- , .

훼손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시키고 현장에서 반출시킨다 벨트슬링 사용점검등에 관한 기술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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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프트럭 반입 잔재물 상차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

TIP☞ 

덤프트럭 굴착기 등 해체장비가 현장에 반입될 경우에는 유도원과 신호수를 배치한다- , .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



267 . 해체공사 감리 업무 매뉴얼

비계해체 시 안전줄 사용

살수작업자의 안전줄 사용

TIP☞ 

비계 해체 시 안전줄을 강관에 걸고 해체작업을 하도록 한다- .

지붕에서 해체 작업 시에는 살수작업자가 안전줄을 걸고 작업하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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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반 착용

각반 착용

TIP☞ 

해체- 작업자는 반드시 각반을 착용하도록 하여 작업 중 철근 등 잔재물에 바지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한다.



269 . 해체공사 감리 업무 매뉴얼

위험 낙하물방지망- 

위험 고압선로 방호관–

TIP☞ 

보행자통로에 면한 비계면에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하여 낙하물에 의한 피해를 예방한다- .

- 고압선로에 보호관을 씌워 위험을 예방하고 작업에 유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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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 안전 체크리스트

작업순서 위험 Point 체크리스트 위험도 확인 비고

현장확인1.
 공사내용 미숙지

 주변 간섭물 미숙지

 정확한 공사개요 및 작업내용 숙지

 공사 구간 설정 

 시설물 및 간섭물 보양계획

* ∨

보 및  2.

슬래브 해체

 장비간  및 근로자간 충돌

 보 절단으로 인한 붕괴

 잔재물 과적재로 인한 슬래

브 붕괴

 건설기계작업계획서 제출 및 승인 

후 작업실시

 신호수 배치 및 출입금지 구역설정

 보 전체가 하중 균형을 이루도록 중

앙에서 좌우 단부로 압쇄

 압쇄로 작업진행 타격 금지/

***

내벽해체3.  비산먼지 발생  압쇄작업시 집중살수 실시 **

잔여부4.

해체

 비산먼지 발생

 작업구역내 근로자 출입

 압쇄작업시 집중살수 실시

 작업구역내 당해작업자 외 출입 통

제

**

정리정돈5.  비산먼지 발생
 살수실시

 작업완료 후 현장 확인 절차 
*

TIP☞ 

작업 착수 전 안전 체크리스트를 확인한다- .



271 . 해체공사 감리 업무 매뉴얼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제 조 환경관리 감리자는 해당 공사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고 자연환경 생활환경 등을 적정하32 ( ) , ① 

게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해체작업자가 해체계획서 상의 환경관리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는지 여·

부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

감리자는 시공 과정 중에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처리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처리과  , ② 

정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1) 감리자는 해당 공사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고 자연환경 생활환경 등을 적정하게 , 

유지ㆍ관리될 수 있도록 해체작업자가 해체계획서의 환경관리계획을 충실히 이

행하는지 여부를 지도ㆍ감독해야 함

가) 해체계획서의 대지 수질 토질 소음 진동 등 환경관리계획 검토, , , 

(1) 생활소음 진동의 규제 기준에 따른 장비운용 계획·

(2) 건축물 파쇄 시 저소음 저진동 공법 계획·

(3) 해체 잔재물 투하에 의한 소음 진동 저감 방안·

(4) 건축물 해체 시 살수 등 비산먼지 저감 계획

(5) 수질 오염방지 계획

(6) 오염토 반출 계획

TIP☞ 

- 해체작업자가 해체계획서의 환경관리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는지 여부를 지도 감독한다. ‧

해체장비 및 공법별 소음 진동발생 정도를 예측한 결과에 따른 이동식 방음벽 컴프레셔 발전기 소음   · · , , , ·

진동 측정기 설치 등 장비운용계획의 이행 여부 확인

건축물 파쇄 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을 저감하기 위한 장비사용 및 공법 및 그 외 소음 진동 저감시   · ·

설 설치에 대한 종류 수량 위치 등에 대한 계획의 이행 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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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환경영향요인 파악

(1) 소음 발생으로 인한 주변 민원 발생

(2) 진동 발생으로 인한 주변 건축물 피해

(3) 비산먼지 미세먼지 발생, 

(4) 수질오염 지반침하 , 

(5) 공사로 인한 불안감 상호 위화감 , 

(6) 공사차량 통행으로 인한 교통장애 

환경관리계획 고정식 또는 이동식 살수 시설 설치로 먼지 저감-

고층부에서 해체 작업 시 잔재물을 지상으로 투하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잔재물이 투하되는 바닥에 폐   · 

타이어 완충 매트를 설치하는 등 잔재물 파편에 의한 피해 방지 및 소음저감계획의 이행 여부 확인, 

   · 해체 작업 중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살수 작업 시 수도 사용 이동식 수장비 세륜기 위치 및 상차 시 비산, ·

먼지 방지 대책의 이행 여부 확인

   · 살수 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오폐수의 방류에 대한 집수 처리 및 그 외 수질오염 저감 방지에 관한 계획의· ·  

이행 여부 확인

   · 해체공사장 내 기름저장 탱크로부터 누유 등으로 토양이 오염된 경우 오염토에 대한 반출 정화계획의 이행 

여부 확인



273 . 해체공사 감리 업무 매뉴얼

환경관리계획 규제기준 이하의 소음 발생 장비 사용 해체 진행-

환경관리계획 방음벽 방진막의 설치, –

환경관리계획 주변 건축물 및 위해방지 조치-

TIP☞ 
방음 방진 등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 , .
주변 시설물에 위해를 끼치지 않도록 낙하물방지막 자동차 비닐커버씌우기 등 사전 조치한다- , .



안전 및 환경관리Ⅳ   . 274

2) 감리자는 시공 과정 중에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처리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

고 그 처리과정을 수시로 확인, 

(1) 폐기물관리법 제 조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이행 계획17「 」 

(2) 폐기물 분쇄 소각 매립 등 구분 배출 계획, , 

(3) 잔재물 등 발생 폐기물에 대한 보관 수집 운반 및 처리 계획, , 

(4) 해체 공사 폐기물 최종 처리상태 확인 계획

(5)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증명서 인계서 등 기록관리 계획  , 

TIP☞ 

해체 과정 중에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처리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처리과정을 수시로 확인한다- , .

해체작업자가 해체계획서의 폐기물 처리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해당 현장의 지정폐기물 여부 및 폐기물 발생량을 고려한 폐기물 배출 방법 등 폐기물 처리계획의 이행    · 

여부 확인

    ※ 폐기물 처리계획은 건설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지침에 따른 분리 계획과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에 

대한 계획 포함

   · 발생 폐기물에 대한 분류 기준 및 분류에 따른 임시 보관 계획과 해당 폐기물에 대한 운반 시 사용 장비, 

운반 동선 계획의 이행 여부 확인

   · 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하는 과정에서의 폐기물 누출 방지 조치· · 계획의 이행 여부 확인

   · 폐기물 임시 보관 및 운반 동선은 폐기물을 건물 내부에서 지상층 임시 야적장으로 반출하기 위해 아래의 

고려사항을 확인

i. 반출층 잭서포트 엘리베이터 벽체 엘리베이터 수직통로 를 잔재물 투하구로 이용할 경우 등 간섭 여부, ( (Shaft) ) 

ii. 가설비계에 장비 및 잔재물 출입구 설치계획 수립 여부

   · 야적장에서 공사장 외부로 반출하기 위하여 필요시 구조체의 안전성 검토 및 주변 교통 대책을 포함한 

반출계획의 이행 여부 확인

   · 현장에 임시야적장을 운영하기 힘든 경우 잔재물을 수시로 반출하기 위한 계획의 이행 여부 확인

폐   · 기물 처리와 관련한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확인

i. 적격 폐기물 업체 선정 방안

ii. 폐기물 성상별 분류 및 선별 방안

iii. 폐기물 업체 위탁 관리 반출 및 처리 방안, , 

iv. 성상별 일 반출량 기록 누계 관리 방안1 , 

v.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증명서 및 인계서 등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vi. 폐기물 최종 처리상태 확인 담당자 지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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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임시보관소

 

건설폐기물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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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 관련 사례

TIP☞ 
폐기물이 적법한 장소와 업체를 통해서 처리되었는지 확인한다- .



보고 등

일일 작업실적 및 계획서의 검토 확인 제 조1. ( 33 )․

감리업무 기록관리 제 조2. ( 34 )

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요청 제 조3. ( 35 )

공사완료 확인 제 조4. (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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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제 조 일일 작업실적 및 계획서의 검토 확인 감리자는 해체작업자로부터 일일 작업계획서를 제출33 ( · ) 

받아 보관하고 계획대로 작업이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 호서식에 따른 공사감, 2

리일지를 법 제 조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기록하여야 한다7 .

1) 감리자는 해체작업자로부터 일일 작업계획서를 제출받아 보관하고 계획대로  

작업이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함

2) 해체작업자의 작업 추진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 호서식에 따른 공사감리  , 2

일지를 법 제 조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기록해야 함7

가) 감리자는 해체공사 감리지정 내역 목록 및 일지 작성 현황을 조회하고,   
감리일지 내용 해체공사 안전점검표 등 을 작성할 수 있음 ( )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에서 공사감리일지를 작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나) 공종은 주요 공종 및 단위 공종 기재

다) 감리 착안사항은 공사감리의 주안점 및 점검계획 기재

TIP☞ 
- 해체공사의 공종은 가설공사와 해체공사로 구분한다.

- 감리착안사항은 해체공사중에 발생 가능한 안전유의사항에 대해 기록한다.

- 감리내용은 그 날 이루어진 해체공사 내용을 기록한다

- 특기사항은 계획과 현장이 상이할 때 기록한다.

- 지적사항은 계획과 시공이 상이할 때 작성하고 처리결과는 현장에 지시하였거나 조치한 내용을 기록한다.

- 감리자의 주요업무는 해체작업자로부터 일일 작업계획서를 작업개시 전에 미리 제출받아 검토한다.

- 계획대로 작업이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 호서식에 따른 공사감리일지를 기록한다, 2 . 

- 공사를 진행한 날을 기준으로 매일 생애이력관리시스템에 업로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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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감리일지

별지 제 호서식[ 2 ]

공사감리자 서명 또는 인( ) 감리원 서명 또는 인( )

공사명 공사              년 월 일 요일 날씨 (    )   :

작업사항

공종 감리착안사항 감리내용

특기사항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작성방법
공종에는 주요공종 및 단위공종을 기재합니다1. .

감리착안사항은 공사감리의 주안점 및 점검계획을 기재합니다2. .

특기사항은 특별히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내용의 발생 조치사항 등을 기재합니다3. · .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재시공 및 공사중지 등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지시내용과 처리결과를 기재합니다4. .

필수확인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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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생애이력관리시스템 로그인

TIP ☞ 
먼저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을 한다- .

해체공사 공사감리 일지 작성 해체공사감리일지 활성화-

TIP ☞ 
- 메인화면 상단의 해체공사 감리자 해체공사 감리 해체공사감리일지 메뉴를 클릭한다> > . 

해체공사 감리자 메뉴는 감리자로 지정된 이후 활성화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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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 공사감리 일지 작성 해체공사 감리지정내역 목록조회-

TIP ☞ 
- 공사일지 작성기간 대지위치에 원하는 값을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해체공사 감리, , [ ] 

지정내역 목록이 조회된다  . 

- 출력된 조회결과에서 원하는 일지의 출력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해체공사의 해체공사 지정통지서 출력화[ ]

면이 조회된다. 

해당 지자체 담당자가 지정 및 통지처리해야 감리일지가 조회된다- . 

해체공사 공사감리 일지 작성 해체공사 감리지정내역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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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 공사감리 일지 작성 감리일지 이력-

TIP ☞ 
조회된 감리일지의 상태값을 클릭하- 면 해당 해체공사의 감리일지 작성화면으로 이동하며 감리일지 , 

조회 및 작성이 가능하다  . 

- 화면 아래의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내용이 저장되며 출력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일지의 출력화면이 표[ ] [ ] 

시된다. 

- 감리일지 이력은 해체공사 감리자가 교체된 경우 새로 지정된 감리자는 이전 감리자가 작성한 일지를 조

회할 수 있다. 

- 상세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작성된 감리일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이 팝업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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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 공사감리 일지 작성 공사감리용역 현황-

TIP ☞ 
- 해체허가 신고 정보의 해체공사 시작일이 지나서 감리지정통지를 받은 경우 항목명 오른쪽에 시작 버튼이 ( ) [ ]

나타난다. 

- 당일부터 작성이 필요한 경우 시작 버튼을 클릭하면 작성 가능한 상태로 변경된다[ ] . 

- 표 내 오른쪽 체크박스에 체크한 후 출력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감리일지를 출력할 수 있다[ ] .

- 공사시작일 이후 하루에 행씩 추가된다1 .

- 작업을 진행한 날짜와 작업 진행 여부를 체크하여 감리일지를 작성하며 이 경우 공사감리용역 현황 현, ( ), (

장에 배치된 감리원의 근무상황부 작업사항 항목의 입력창이 활성화된다), ( ) .

- 작업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 작업진행여부 의 체크를 해제하면 된다[ ] .

- 조회하고자 하는 작업일을 선택하면 공사감리 용역 현황 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의 근무상황부 작업사( ), ( ), (

항 항목에 해당일의 내용을 상세조회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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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 공사감리 일지 작성 공사감리용역 현황-

TIP ☞ 
- 공사명 날씨 현장주소 등 내용을 입력하면 된다, , . 

해체공사 공사감리 일지 작성 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의 근무상황부- 

TIP ☞ 
- 근무상황부 감리원 목록에는 해체공사 감리원 명부에 등록된 감리원 정보를 불러올 수 있다.

- 근무여부 체크 시 근무시간 근무내용 등의 내용을 작성할 수 있다, . 

해체공사 공사감리 일지 작성 작업사항-

TIP ☞ 
-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작업사항의 표가 한 줄 추가되며 마지막 줄에 입력된 내용이 없으면 행이 추가되[ ] , 

지 않는다.

- 작업사항표 선택 열의 체크박스를 선택하고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선택된 행들이 삭제된다[ ] .

- 해체공사 안전점검표 내용의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해체공사 안전점검표 작성화면이 팝업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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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 공사감리 일지 작성 해체공사 안전점검표 작성-

TIP ☞ 
- 해체공사 안전점검표 화면에 내용을 입력한다. 

- 표는 대항목과 소항목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기본 대항목 이외에도 대항목과 소항목을 추가 및 삭제 가능하다.

- 화면의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내용이 저장된다[ ] .

- 화면의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입력한 해체공사 안전점검표 정보를 모두 삭제한다[ ] 

- 검사결과는 해당 항목을 검사하였는지 여부와 그 결과에 따른 의견을 기재하면 된다 조치 필요 특이.(ex: , 

사항 없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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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 감리완료보고 조회 및 작성

TIP ☞ 
- 시스템 로그인 후 메인화면 상단의 해체공사 감리 해체공사 감리자 해체공사감리완료보고 메뉴를> >  

클릭한다.

- 해체공사감리완료보고 메뉴는 감리자로 지정된 이후 활성화된다. 

해체공사 감리완료보고 조회 및 작성 보고서 목록 조회-

TIP ☞ 
- 보고서 단계 대지위치 연면적에 원하는 값을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해체공사 감리완료보고서 , , , [ ] 

목록이 조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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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 공사감리 일지 작성 진행상태-

TIP ☞ 
- 출력된 조회결과에서 원하는 보고서의 진행상태를 클릭하면 진행상태에 따라 특정 화면으로 이동한다 미, (

작성 또는 작성중 보고서 작성화면 제출완료 보고서 상세조회 화면: , : )

- 해체공사 감리완료 보고서 작성화면이 조회되면 각각의 항목에 알맞은 내용을 작성한다. 

- 화면 위 목록 버튼을 클릭하면 감리완료 보고서 목록으로 되돌아간다[ ] .

- 화면 아래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내용이 저장된다[ ] .

- 저장시 출력물 버튼이 저장 버튼 왼쪽에 생성되며 클릭시 출력화면이 팝업된다[ ] [ ] , .

-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내용이 저장되며 내용 수정이 불가하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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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완료 해체공사 감리완료 보고서 조회 예시- 1

TIP ☞ 
- 기본정보 해체허가 신고 정보 감리자 정보 관리자 공사 시공자 공사감리 일지는 조회되는 항목이다, ( ) , , , , .

- 공사감리용역현황 감리원 배치현황 첨부서류 제출 및 확인내용은 직접 입력하거나 제출하는 항목이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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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완료 해체공사 감리완료 보고서 조회 예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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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완료 해체공사 감리완료 보고서 조회 예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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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제 조 감리업무 기록관리 감리자는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관34 ( ) 

리하여야 한다.

근무상황부  1. 

감리업무일지  2. 

업무지시서  3. 

기술검토의견서  4. 

주요 공사기록 및 결과  5. 

해체계획 변경 관계서류  6. 

폐기물 정리부  7. 

1) 감리자는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근무상황부와 감리업무일지 업무지시서를 , 

작성함

2) 해체공사시공자의 요청에 따라 기술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해체공사시공자에게 

전달하고 해체계획이 변경될 경우에는 관계서류를 검토 승인하며 폐기물을   , · , 

반출한 경우에는 폐기물 정리부를 기록하고 유지 관리해야 함·

TIP☞ 

- 감리자의 주요업무는 해체공사시공자의 협조를 받아 일일 작업계획서 내용에 따른 작업 전 중 후  

사진을 촬영하도록 한다.

- 해체감리자는 공사한 날을 기준으로 매일 감리일지를 작성하고 생애이력관리시스템에 업로드한다.

- 사진은 날짜별로 폴더로 구분하여 보관하는 것이 편리하다. 

- 해체공사시공자의 요청에 따라 기술지도한 사항에 대해 기술검토의견서를 작성한다.

- 주요 공사기록 및 결과에 대해 사진으로 촬영하여 기록한다.

- 해체계획이 변경될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검토 및 승인하고 보관한다.

- 폐기물처리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받아 보관하고 감리완료 보고 시 첨부하여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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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황부

근 무 상 황 부
해체공사명 해체공사 감리:  OO 

월 일/ 성  명 시  간 사유 또는 용무 행 선 지 비 고
해체감리자

확 인

TIP ☞ 
해체공사기간 동안에 해체작업자가 임의로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근무 상황을 알 수 있도록 근무상황부를 - 
설치하고 기록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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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부

출     근     부
용역명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해체공사 감리: OO ◉ 년 월2024 00

구  분 감리자 및 상주감리원 비상주 감리원

비 고성 명

일 자
ㅇㅇㅇ ㅇㅇㅇ -

1 월
2 화
3 수
4 목
5 금
6 토
7 일 공휴일
8 월
9 화
10 수 선거일
11 목
12 금
13 토
14 일 공휴일
15 월
16 화
17 수
18 목
19 금
20 토
21 일 공휴일
22 월
23 화
24 수
25 목
26 금
27 토
28 일 공휴일
29 월
30 화

비  고

TIP ☞ 
- 규모가 큰 해체공사의 경우 감리자 및 감리원 출근부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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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업무일지

TIP ☞ 
- 해체감리자는 해체작업에 관하여 생애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공사감리일지를 작성한다.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 호서식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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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시서

TIP ☞ 

- 공사현장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해체시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리자 및 허가권자에게 관련 

사항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며 해체작업자에게도 전달하여 수행하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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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검토의견서

TIP ☞ 

- 해체공사와 관련하여 공사 기술에 문제가 있는지 안전한지 등의 타당성을 조사하여 검토의견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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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공사기록 및 결과

공사명 ㅇㅇㅇㅇㅇㅇㅇ 해체공사 년 월 일 금요일 날씨 맑음2024 5 3 ( )   : 

작업사항

공종 착안사항 감리내용 및 결과

층후면1
부

해체공사

잭서포트 설치상태- 
해체순서- 
비계의 안전성 유지- 

크랙게이지 부착상태 확인1. 

잭서포트는 제자리 유지 및 일부해체 확인2. 

비계의 안전성 유지 확인3. 

층 바닥 슬래브 오픈하고 잔재물 채움4. 1

정화조에 잔재물 채움5. 

층 잔여바닥 해체작업2 지하층 층 잭서포트 상태 유지,1 정화조 잔재물 채움

층바닥 해체작업1 지하층 잭서포트 제거 방진막 그물망 일부 해체, 

TIP ☞ 

- 해체공사 중 주요하다고 생각되는 공사의 경우 내용과 그 결과에 대하여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고 내용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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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계획 변경 허가 신고 신청서 (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 호의 서식[ 6 5 ] ■ 개정 < 2024. 1. 3.>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앞쪽( )

변경허가 신고 번호( ) 접수일자 처리일 처리기간 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7 (

경우에는 그 날부터 일7 )

관리자

성명 법인명(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                         )

전자우편 
송달 동의 

행정절차법 제 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문서 송달에 동의합니다14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전자우편 주소 @

신청내용

허가 신고 번호( ) 허가 신고 일( )

변경 사유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해체계획서 

변경여부
해당  미해당[  ] [  ] 

건축물 현황

위치

연면적 합계
㎡

해체 건축물 수                   
주 건축물         동                                                     ( )

부속 건축물         동                                                   ( )

석면 함유재 

존치 여부

천장재 아스칼텍스 아미텍스 등 바닥재 아스타일 [  ] ( , )   [  ] (

등)

지붕재 슬레이트 등[  ] ( )            파이프보온재 석면   [  ] (

포) 

천장단열재 석면포[  ] ( )             그 밖의 사항  [  ] 

해당 없음[  ] 

가스시설 가스배관 포함( ) 

안전조치 여부

및 안전조치 완료   및 안전조치 예정예정일[  ]  [  ]  ( :           )  해당 없음[  ] 

가스사업자명 연락처:                      ( :                   )※ 

  건축물관리법 제 조의 제 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의 제 항ㆍ제 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 해체 변경허가30 3 1 12 3 1 2「 」  

신청서 변경신고서 를 ( )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건축물관리법 제 조제 항에 따라 작성하거나 같은 조 제 항에 따30 4 5「 」 

라 검토받은 해체계획서 해체계획서가 변경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수수료 

없음

건축물관리법 근거규정「 」 

건축물관리법「 」

제 조의 제 항30 3 1

관리자는 제 조제 항 또는 제 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 중 해체계획서와 다른  30 1 2

해체공법을 적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허가권자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체계획서의 .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제 조제 항부터 제 항까지 및 제 항을 준용한다30 3 7 9 . 

백상지210mm×297mm[ (80g/ )]㎡

TIP ☞  

-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 중 해체계획서와 다른 해체공법을 적용하는 등 변경을 하려면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 조의 제 항에 따라 허가권자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21 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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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계획서 변경 안 검토요청 ( )  

TIP ☞ 

- 현장여건에 따라 해체계획서상 변경이 있는 경우 해체감리자는 그 사항을 검토하고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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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계획서 변경에 대한 조치 결과 

TIP ☞ 

- 해체감리자는 해체계획서와 현지 여건이 다른 경우 해체계획서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에 대

해 조치결과를 검토작성하여 보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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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정리부

폐기물 발생량 정리부
해체공사명 해체공사 감리:  OO 

반출일
당일배출량( )㎏ 누적배출량( )㎏ 반출챠량대수 통(00 ) 비고

폐콘크리트 혼합폐기물 - 폐콘크리트 혼합폐기물 - 폐콘크리트 혼합폐기물 -

TIP ☞ 

- 폐기물이 배출된 날짜와 배출량의 기록이 일치하도록 작성되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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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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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제 조 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요청 감리자는 해체작업이 안전하게 수행되기 어려운 경우 관리35 ( ) 

자 또는 해체작업자에게 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1) 감리자는 해체공사시공자가 해체계획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해

체공사가 안전하게 수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체작업의 시정 또

는 중지를 요청하고 안전조치가 이행된 후 공사가 재개되도록 함

TIP☞ 

- 관련 상황을 사진으로 남겨 감리보고시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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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작업 시정 또는 중지 요청 보고서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 호서식[ 8 ] ■ 

감리자

성명 대표자명( ) 상호명 자격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신고번호

감리 대상
해체공사

위치
 

공사시공자 연면적 합계

해체공사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감리자의

조치 요청 

경과

요청 일시

요청 사유

해체계획서에 따른 해체공법에 맞지 않게 공사하는 경우    [ ] 

안전관리대책에 맞지 않게 공사하는 경우 [ ] 

해체 후 부지정리 및 마무리 작업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 ] 

건설폐기물이 적절하지 않게 처리되는 경우 [ ] 

해체공사 주변에서 석면배출허용기준이 [ ]  초과된 경우   

석면농도기준이 초과된 경우 [ ] 

요청 내용 해체작업 시정   해체작업 중지 [ ] [ ] 

허가권자에게 

요청하는 

조치 내용

건축물관리법 제 조제 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제 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작  32 3 14 1「 」 

업 시정 또는 중지 요청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감리자               서명 또는 인 (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 , ,   귀하

첨부서류 해체공사감리자 지정통지서 사본
수수료 

없음

백상지210mm×297mm[ (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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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작업 개선계획서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 호서식[ 9 ] ■ 개정 < 2022. 8. 4.>

건축물 해체작업 개선계획서

건축물 해체
허가 신고 번호( ) 

관리자

성명 법인명(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                         )

해체공사

시공자

하수급인란은 ※ 
해 체 공 사 를 
하도급한 경
우에만 작성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회사명 건설업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하수급인 성명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해체공사

감리자

성명                           자격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                   )      

시정ㆍ중지 요청의 내용 또는 작업중지명령의 내용 요청 또는 명령 일자 포함 ( )

개선

계획

개선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일간                          ~     (    )

개선 내용 및 방법 개선한 순서별로 작성( )

 건축물관리법 제 조제 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제 항에 따라 해체작업 개선32 4 14 2「 」 계획서를 제출합

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백상지210mm×297mm[ (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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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작업 시정 또는 중지요청 사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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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작업 시정 또는 중지요청 사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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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제 조 공사완료 확인36 ( ) 감리자는 해체공사를 완료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① 

허가조건 이행사항에 대한 확인  1. 

해체공사 결과  2. 

해체 후 부지정리에 대한 확인  3. 

인근 환경의 보수 등 이행여부 확인  4. 

감리자는 해체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 호서식에 따른 감리완료보고서를 관리자에게 제  3② 

출하여야 한다.

1) 감리자는 해체공사가 완료되면 허가조건 이행사항에 대해 확인함

2) 해체 잔재물 여부 및 부지정리 상태와 폐기물 처리확인서를 확인함

3) 해체공사 완료시 감리완료보고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 멸실신고를 함

TIP☞ 

- 해체공사가 완료되면 해체허가 시 제출된 해체계획서대로 공사가 진행되었는지 확인한다.

- 해체공사결과를 감리보고서와 감리일지 첨부사진으로 작성한다, .

- 해체완료 후 해체물의 잔재여부를 확인하고 부지정리와 배수로 설치 가설울타리 설치 등 인근환, , 

경의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사진촬영하여 제출한다.

- 마지막으로 건설폐기물의 처리확인서와 건설폐기물관리대장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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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조건 이행사항-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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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조건 이행사항-2

TIP ☞ 

허가 신고 조건 사항에 대해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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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정리-1 부지정리-2

TIP ☞ 

해체공사가 완료되면 해체잔재물이 없는지 확인한다- .

배수로 정비 주변 도로청소 등 인근환경 저해요인이 없도록 정리한다- , .

가설울타리를 설치하여 현장에 무단출입하지 않도록 정리한다- .

건설폐기물이 적법한 장소에 폐기되었는지 건설폐기물관리대장과 폐기물처리확인서를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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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완료보고서-1

별지 제 호서식[ 3 ]

감리자

성명 대표자명 ( ) 

OOO

상호명  

건축사사무소OOOOOO㈜

자격번호 

oooo

주소 서울시 

전화번호( : 010-****-****

신고번호 

영등포구 건축사사무소- -ooo

공사시공자

성명 대표자명 ( ) 상호명 

건설 주ooo ( )

건설업면허번호

강남oo-oo-oo

주소 서울시  
전                                        화번호: 

 

공사감리

용역현황

용 역 명 

해체공사

현장주소 
서울시 양천구 전화번호( :                        )

용역개요 지하 지상 층 연면적1, 3 ( : 484.44 )㎡

기간 및 금액 공사기간 :2024.2.1.~5.13 공사금액 천원 :            0000000

공사기간 :2024.4.19.~5.13 감리금액 천원 :             000000
 

감리원

배치현황

직무 등급 성명 생년월일 감리원 배치기간 일수( )

건축 특급

~      (     )
 

종합의견 안전하게 해체공사 완료되었음 

 

  건축물관리법 제 조제 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 해체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합니32 5「 」 

다.

년 월 일2024 5 13

감리자                             서명 또는 인   ( )

중구 구청장 귀하      

비 고 

해체감리 완료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함

1. 해체공사 및 감리수행 결과

안전점검표2. 

감리업무일지3. 

각종 반입자재 규격 및 반입장비 제원4. 

공사 현황 사진 및 동영상5. 

기타 감리자 의견서6. 

TIP ☞ 

해체감리완료보고가 완료되면 제출완료상태가 된다- . 

기본정보 해체허가정보 감리자정보 관리자는 허가권자가 업로드하여 이미 작성되어 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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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완료보고서-2

공사감리자 서명 또는 인  ( ) 감리원 서명 또는 인( )

감리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2024 0 00 ~ 2024 0 00

감리내용

1. 해체계획서 검토

2. 주변 현황 확인

3. 가설구조물의 구조안전 확인

4. 해체대상건축물의 구조안전조치 확인

5. 해체시공 확인 및 안전조치

6. 단계별 안전점검표 작성 제출

7. 해체 후 부지정리 확인

감리수행결과

종합의견 상기 건물에 대한 공사가 안전하게 완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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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완료보고서-3

점검일자 2000.0.00 점검위치 전체
감  리  자         서명( )

해체작업자         서명( )

검사항목
검사기준

허용범위( )

검사결과
조치사항

해체작업자 감리자

1. 최초 마감재  전

강관비계설치 상태 * 쌍줄 외줄비계, 이상 없음 이상 없음 없음

도로변가설울타리설치 * 판넬RPP 이상 없음 이상 없음 없음

방진막 설치 상태 * 항공마대 이상 없음 이상 없음 없음

2. 지붕층 해체 착수 전

잭서포트 설치 상태 *

지하 층1,1,2,3

조절용잭서포트

139.8X3.2t@1.5m

이상 없음 이상 없음 없음

해체장비 양중 * 크레인성능 이상 없음 이상 없음 없음

방진막 설치상태 * 항공마대 이상 없음 이상 없음 없음

3. 중간층 해체 착수 전

잭서포트 설치상태 *

지하 층1,1,2

조절용잭서포트

139.8X3.2t@1.5m

이상 없음 이상 없음 없음

해체장비 이동 * 이동용 램프 이상 없음 이상 없음 없음

방진막 설치상태 * 항공마대 이상 없음 이상 없음 없음

 * 03~0.5m 이상 없음 이상 없음 없음

4. 지하층 해체 착수 전

잭서포트 설치상태 *

지하 층1

조절용잭서포트

139.8X3.2t@1.5m

이상 없음 이상 없음 없음

방진막 설치상태 * 항공마대 잔재물로 변형 잔재물로 변형 밧줄로묶어당김

작성방법

안전점검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1. 

가 하부보강 잭서포트의 제원 및 설치 간격 . 

나 하부보강 잭서포트 적용 층수 . 

다 해체장비 이동구간 잔재물 적재 높이 및 하중 . , 

라 해당 보강 상세도면 . 

세부 검사항목은 해체작업순서에 따른 공사 주요사항과 잔재물의 허용범위를 기재2. 

예시 하부보강 층수 몇 개 층까지 잭서포트를 유지하는지 구조안전성 검토 보고서 확인 * ( ) : ( )

조치사항은 부적합사항에 대한 작업요청 사항을 기입하되 반드시 수정보완사항을 표시3. , ․

현장여건에 따라 안전점검표에 명시된 필수확인점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체작업자 및 관리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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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완료보고서-4

별지 제 호서식[ 2 ]

공사감리자 서명 또는 인      ( ) 감리원 서명 또는 인( )

공사명 해체공사 년 월 일 토요일 날씨 흐림 2024 00 00 ( )   : 

작업사항

공종 착안사항 감리내용

옥탑 지붕, 
해체공사

잭서포트 설치상태- 
해체순서- 
해체장비 이동- 

잭서포트는 제자리 유지 및 일부해체 확인1. 

해체순서 준수함2. 

장비이동을 위한 슬래브오픈 확인3. 

해체장비 층으로 이동 시 램프설치에 따른 잭4. 3

서포트설치의 안전여부 확인

특기사항
1. 주말이라 차량이동이 어려워 크레인으로 굴착기 양중이 불가하여 램프로 이동

해체장비 이동에 따른 램프와 구조적 안전성검토2.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해체잔재물 적정높이 준수함1. 

작성방법

공종에는 주요공종 및 단위공종을 기재합니다1. .

감리착안사항은 공사감리의 주안점 및 점검계획을 기재합니다2. .

특기사항은 특별히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내용의 발생 조치사항 등을 기재합니다3. · .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재시공 및 공사중지 등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지시내용과 처리결과를 기재합니다4. .

필수확인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TIP ☞ 

해체감리완료보고서는 갑지의 하단의 순서와 내용대로 작성한다- .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 자료를 업로드하여 보고를 완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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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완료보고서-5

공사현장 해체공사 00 0000 00000 

반입자재▮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비고

비계파이프 Ø48.6 본 230

방진막 20M*4M 롤 8

판넬RPP 3M ㎡ 95

그물망 ㎡ 604

장비투입현황▮

품명 규격 단위 수량 기간 비고

백호 BH02 대 1 2024.00.00.~.00.00.

백호 BH04 대 1 2024.00.00.~.00.00.

백호 BH06 대 1 2024.00.00.~.00.00.

덤프트럭 통25 대 36 2024.00.00.~.00.00.

크레인 톤80 대 1 2024.00.00

방법
본 건물은 해체장비를 부지후면에서 크레인으로 지붕에 양중하여 상부에서 하 부로 이동하며 순차적

으로 해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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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완료보고서-6

공사명 해체공사000 00000 00000 

층 해체1 지하층 해체

잔재물 반출 지하 잔재물 반출

잔골재 반입 현장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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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완료보고서-7

공 사 감 리
자

0 0 0  서명 또는 인( ) 감리원 서명 또는 인( )

감리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2024 00 00 ~ 2024 00 00

공사현장 해체공사000 00000 00000 

의견

크레인으로 해체장비 양중시 장비의 인양능력을 확인하고 아웃트리거 전개 시 하부지반과 받1. 

침목의 설치상태가 안전한지 확인한다.

크레인으로 해체장비 양중시 보행자안전과 주차된 차량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2. .

외벽마감재의 탈락으로 인한 강관비계와 방진막의 변형에 유의한다3. .

해체공사 시작 전 인접대지의 균열조사를 실시하여 민원에 대비한다4. .

인근에 교육시설이 있는 경우 해체공사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을 능동적으로 조절한다5. .

인근에 학원 등 교육시설이 있는 경우 공정을 충분히 잡아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6. .

해체장비의 수직이동에 따른 구조적인 안전성에 대해 사전 검토한다7. .

지하층이 있는 경우 해체방법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고 사전에 계획서에 반영하여 지하층 해8. 

체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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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완료신고서-1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 호서식[ 10 ]■  개정 < 2022. 

8. 4.>

세움터 에서도 신청 신고 할 수 (www.eais.go.kr) ( )

있습니다.

어두운 난 ( •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  [  ] .√   앞쪽( )

허가 신고 번호( ) 접수일시 처리일 처 리 기

간 일 3 

건축물

위치

연면적 합계
㎡

해체 건축물 수                   
주 건축물         동                            ( )

부속 건축물         동                          ( )

관리자

성명 법인명( ) 생년월일 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                         )

시공자

성명 대표자명( )
서명 또는 인( )

상호명 건설업면허번호

주소
전화번호( :                         )

감리자
해당하는 경(※ 

우 작성)

성명 대표자명( )
서명 또는 인( )

상호명 자격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신고번호

건축물 해체
사유

해체공사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석면 함유재 

존치 여부

[  ] 천장재 아스칼텍스 아미텍스 등( , )   [  ]바닥재 아스타일 (

등)

[  ] 지붕재 슬레이트 등( )               [  ] 파이프보온재 석(

면포) 

[  ] 천장단열재 석면포( )               [  ] 기타

[  ] 해당 없음

하수처리시설 
철거 여부

철거함             철거하지 않음                   [  ] [  ] 

건축물관리법 제 조ㆍ제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ㆍ제 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  33 34 16 17「 」 

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서 또는 건축물 멸실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 , ,   귀하

첨부서류 해체감리완료보고서 사본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없음

백상지210mm×297mm[ (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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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완료신고서-2

뒤쪽( )

해체공사 결과 동별 개요 

주 부속/
구분

동 명칭
층수

지상 지하( , )
높이 건축면적 연면적 구조 멸실여부

건축물관리법 근거규정「 」 

건축물관리법「 」

제 조제 항33 1

관리자는 건축물의 해체공사를 끝낸 날부터 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해야 30

합니다.

건축물관리법「 」

제 조제 항34 1

관리자는 해당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일 이내에 건축물 멸실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30 . 

다만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을 전면해체하여 반출이 완료된 경우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하면 멸, 

실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유의사항

건축물관리법「 」 

제 조54 제 항제2 12

호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1 .

건축물관리법「 」 

제 조54 제 항제 호4 8
건축물 멸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200 .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신고확인증 

작성
→

신고확인증

발급

  신고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해체허가 신고 부서( ) 

백상지210mm×297mm[ (80g/ )]㎡  

TIP ☞ 

해체공사완료신고서에는 감리자가 날인하여 제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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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

     � 감리업무 점검표 및 현장점검 체크리스트

     ῿� 장비 및 공법 

     ⿿� 사례 및 대책

     㿿� 관련 양식  

     俿� 건축물관리법  

     忿�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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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업무 점검표 □ 

단계 점검대항목 점검중항목 점검세부항목 점검내용

공사시행

전 단계

착수준비 문서확인

해체허가서

해체계획서

석면조사결과보고서

석면해체 제거작업완료보고서·

감리업무 현황판 및 감리원 근무상황판 설치

해체계획서

검토

공사개요

건축물 현황 증축 및 개축 등의 이력, 

해체시공자 해체방법 해체기간, , 

폐기물 운반 및 처리

관리조직

관리자

중장비기사

살수작업자

신호수

예정공정표 준비단계 공사단계 완료단계, , 

사전준비

단계

건축물주변 조사

해체대상건축물 조사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 조사

해체공사

계획 및 

구조안전

지하매설물 조치계획

해체공법 선정

장비 사용계획

가시설물 설치계획

해체작업 순서

구조안전계획

안전관리 

대책

해체작업자 안전관리

인접건축물 안전관리

주변 통행 보행자 안전관리·

화재 및 폭발물 안전관리

환경관리 

대책

소음 진동 등의 관리·

해체물 처리계획

부지정리

현지여건 주변현황 가설울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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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점검대항목 점검중항목 점검세부항목 점검내용

조사

공공이용시설 연접 보행로 학교 버스정류장( , , )

고압전선로

인근 노후건축물

인접건축물의 창호

접근도로의 장비진출입 용이성

외부비계

해체대상

건축물현황

낙하물방지망

설치CCTV

도시가스배관 폐쇄

단전 한전 및 임시전원인입( ) 

정화조청소

상수도 단수

통신선로 단선

잭서포트 설치

지하매설물 조치

공사시행

단계

공정관리

공사추진

해체공법선정의 적정성

해체장비 이동

가시설물 설치

구조안전

구조보강

해체작업자 안전관리

인접건축물 안전관리

주변 통행 보행자 안전관리·

화재 및 폭발물 안전관리

소음 진동 등의 관리·

해체물의 관리

부지정리

인력동원 인력동원

장비투입 장비투입

시공확인 시공확인

가시설물에 대한 시공

건축물보강에 대한 시공

장비에 대한 운영 및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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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점검대항목 점검중항목 점검세부항목 점검내용

해체순서별 해체계획에 따른 시공

슬래브 위 해체잔재물 처리

지하건축물 해체에 따른 인접건축물 영향

민원 및 환경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안전관리

안전조직 수립

안전조치 유해 및 위험방지조치,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및 현장여건에 대한 변경

위험장소 및 작업에 때한 안전조치

안전표지 부착 및 유지관리

안전통로확보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현장 안전사고 방지조치

환경관리
공사로 인한 자연환경 생활환경 유지관리, 

발생폐기물의 처리

완료단계

검토 검토 확인· 일일 작업실적 및 계획서의 검토 확인·

기록 기록관리

근무상황부

감리업무일지

업무지시서

기술검토의견서

주요 공사기록 및 결과

해체계획변경 관계서류

폐기물정리부

보완
시정 또는 

중지
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요청

확인 공사완료

허가조건 이행사항에 대한 확인

해체공사 결과

해체 후 부지정리에 대한 확인

인근 환경의 보수 등 이행여부 확인

보고

공사감리

보고

감리일지 날짜별 감리일지 빠짐없이 기록 확인

공사감리

완료보고
항목별 첨부문서 첨부 확인

멸실 멸실신고 감리완료보고 승인 후 멸실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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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 현장점검 □ 체크리스트

해체공사 현장점검 체크리스트
공 사 명 :□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검결과 비고

부적정(
사유)적정 부적정

해당
없음

1. 가설공사

가설비계

구조검토서 및 도면 준수 여부 □ □ □

침하 및 전도 방지 조치의 적정 여부 □ □ □

비산먼지 소음 낙하물 및 작업자 추락에 대한· · 조치의 적 
정 여부

□ □ □

가설울타리, 
방음벽

구조검토서 및 도면 준수 여부 □ □ □

비산먼지 소음 낙하물에 대한 조치의 적정 여부, , □ □ □

잭서포트
구조보강계획 준수 여부 □ □ □

잭서포트 설치 상태의 적정 여부 □ □ □

2. 해체공사

공통사항

해체작업 착수 전 조치의 적정 여부 □ □ □

해체계획 및 구조보강계획 준수 여부 □ □ □

작업자 안전을 위한 조치의 적정 여부 □ □ □

건축물 상부에 
장비를 올려서 

해체

해체장비 인양 시 안전조치의 적정 여부 □ □ □

건축물에 상재되는 하중 관리의 적정 여부 □ □ □

해체작업 중 잔재물 반출의 적정 여부 □ □ □

해체장비가 
건축물 외부 

지상에서 해체

건축물 높이 등을 고려한 해체장비 적정 투입 여부 □ □ □

해체장비 전도 방지 조치의 적정 여부 □ □ □

해체작업 중 잔재물 반출의 적정 여부 □ □ □

지하
건축물의 해체

지하매설물 지하건축물에 대한 보호 등 조치의 적정 여부, □ □ □

지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의 적정 여부 □ □ □

지보재 설치방법 및 상태 적정 여부 □ □ □

지보재 인접건축물 등에 대한 계측관리의 적정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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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조
특수구조 (
포함) 

건축물의 해체

부재별 해체순서 방법의 적정 여부· □ □ □

화재 등에 대한 안전조치의 적정 여부 □ □ □

인양작업 시 안전조치의 적정 여부 □ □ □

사용장비

장비사용계획 준수 여부 □ □ □

장비 작업자 자격의 적정 여부 □ □ □

장비 유지관리의 적정 여부 □ □ □

장비 운행 및 작업 중 안전조치의 적정 여부 □ □ □

안전관리4. 

해체작업자
해체작업 특성을 고려한 안전조치의 적정 여부 □ □ □

비상상황 발생 시 대응체계의 적정 여부 □ □ □

주변 
보행자 등

주변 보행자 등에 대한 안전조치의 적정 여부 □ □ □

인접건축물에 대한 안전조치의 적정 여부 □ □ □

환경관리5. 

비산먼지 
작업 중 비산먼지 발생 저감에 대한 조치의 적정 여부 □ □ □

그 외 발생하는 비산먼지에 대한 조치의 적정 여부 □ □ □

소음 진동· · 
폐수․

소음 진동 저감에 대한 조치의 적정 여부· □ □ □

폐수의 외부 유출 방지에 대한 조치의 적정 여부 □ □ □

폐기물

건설폐기물 처리절차의 적정 여부 □ □ □

건설폐기물 분류 및 보관방법의 적정 여부 □ □ □

건설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조치의 적정 여부 □ □ □

부지 정리
부지 정리의 적정 여부 □ □ □

주변에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복구 여부 □ □ □

점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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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재 및 장비 제원표
타이어차량 궤도차량 버킷용량으로 규격을 지칭W= , LC , 

품명 형태 주요제원

굴착기

규격 08W

장비중량 19.92ton

버킷용량 0.86㎥

전장 9,437mm

전폭 2,500mm

전고 3,357mm

굴착깊이 5,980mm

굴착높이 9,870mm

굴착기

규격 10LC

장비중량 32ton

버킷용량 1.27㎥

전장 10,570mm

전폭 3,200mm

전고 3,620mm

굴착깊이 7,640mm

굴착높이 10,510mm

이동식

크레인

인양중량 16ton

차체중량 19.9ton

붐길이 2.5m~24m

전장 2,200mm

전폭 8,310mm

전고 3,150mm

최대작업반경 24m

최대작업높이 3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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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 및 장비 제원표

품명 형태 주요제원

잭서포트

규격 139.8x4.5∅

허용지지력 300kN/ea

살수장비

규격
1,070X600X1,

000

소음

진동관리

공사장 소음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 사전신고 1) 

대상 기계 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일 시간 , 1 3

이하일 때는 를 시간 초과 시간 이하일 때는+10dB , 3 6 , 

를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5dB . 

공사장 진동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 사전신고 2) 

대상 기계 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일 시간 , 1 2

이하일 때는 를 시간 초과 시간 이하일 때는 +10dB , 2 4

를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5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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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 장비 분류□ 

  해체장비 비교표 

해체원리 장비사진 장점 단점

압쇄기
(Crusher)

유압에 의한
압쇄작용

작업능률이 좋음.
기동성이 좋고 
콘크리트 해체에 적합함.
도심지의 철거시 널리 
사용됨.

분진이 많이 발생함.
다량의 물이 필요함.

브레이커
(Breaker)

정에 의한
타격

작업능률이 좋음.
기동성이 좋고
단독으로 작업할 수
있음.
지하 구조물 철거시
유리함.

방음 방진이 필요함· .
소음이 많음.
분진이 비교적 많이
발생함.

절단톱
(Cutter)

다이아몬드
톱날에 의한
연삭 작업

구조물에 영향을 주지 
않고 절단 가능함.
해체부재의 운반이
용이함.
진동 분진이 거의·
없음.

차 파쇄가 필요함2 .
절단 깊이가 제한되어 
있음.
소음 매연이 발생함· .

와이어 쏘
(Wire 
Saw)

다이아몬드
와이어에
의한 연삭
작업

공해가 거의 없음.
절단깊이나 대상물에
제한이 없음.
좁은 장소 수중에서, 
절단이 가능함.

다이아몬드 와이어가
고가임.
사전작업이 필요함.

롱붐암
(Long 
Boom
Arm)

유압에 의한
압쇄작용

작업능률이 좋음.
기동성이 좋고
콘크리트 해체에 적합함.
도심지의 해체작업에
유리함.

분진이 많이 발생함.
다량의 물이 필요함.
지상의 작업공간 확보가 
필요함.
국내에 장비 수가 많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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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압력에 의한 압축력을 가하여 파쇄하는 장비로서 주로 굴착기 백호우 에 장착, ( )▪

저소음 저진동이어서 도심지 해체공사에 적합·▪

작업능률이 좋고 콘크리트 해체에 적합  - 

도심지의 철거 시 널리 사용됨  - 

분진이 발생하므로 살수를 위한 작업인원 필요▪

분진이 많이 발생하고 다량의 물이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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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공기 또는 유압장치에 의한 정 의 반복 충격력으로 파괴함(Chisel) .▪

작업능률이 좋고 기동성이 좋고 단독으로 작업할 수 있음  - 

굴착기 백호우 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대형 브레이커와 손으로 조작하는 핸드브레이커가 있음( ) .▪

소음으로 인하여 도심지에서의 적용은 난해함.▪

소음이 많아 방음 방진이 필요함  - ·

분진이 발생하므로 살수를 위한 작업인원 필요▪

압쇄공법 절단공법의 적용이 난해한 흙에 접해있는 지하구조물에 적합, ▪

콘크리트 브레이커(a) 빅 해머(b) 전동식 해머(c) 방진형 브레이커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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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슬래브나 벽을 다이아몬드 날로 된 둥근톱을 사용해서 소단위로 절단함.▪

정확한 절단이 필요한 작업에 적당▪

구조물에 영향을 주지 않고 절단 가능하고 해체부재의 운반이 용이함  - , 

소음 진동에 대한 허용 수준이 제한된 지역에 적당·▪

절단 완료 시 해체된 구조물의 낙하방지 필요▪

차 파쇄가 필요함2▪

절단 깊이가 제한되어 있고 소음 매연이 발생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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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단 대상물에 다이아몬드 쏘를 감아 걸고 유압모터로 고속 회전시켜 구조물을 절단▪

다이아몬드 와이어가 고가임  - 

절단 완료 시 해체된 구조물의 낙하방지 필요▪

인접 구조물이나 잔존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고 깨끗한 절단면이 요구될 때 적당함.▪

복잡하거나 협소한 장소의 작업이 용이함.▪

수중에 있는 구조물의 절단이 용이함.▪

공해가 거의 없고 절단 깊이나 대상물에 제한이 없어 좁은 장소 수중에서 절단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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롱 붐 암에 장착된 유압식 분쇄기를 사용하여 해체하는 장비▪

작업능률이 좋고 기동성이 좋고 콘크리트 해체에 적합하므로 도심지 해체작업 유리  - 

분진이 많이 발생하므로 다량의 물이 필요하고 지상의 작업공간 확보가 필요함  - , 

국내에 장비 수가 많지 않음  - 

중층 정도의 건축물 등을 지상에서 해체할 때 적합함.▪

위에서 떨어지는 잔해를 고려하여 안전지대를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건축물 높이의 최소 , ▪

배에 해당하는 이격거리가 필요1/2

건축물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각 부재를 탑다운 방식으로 해체하여야 함.▪

높이(H)

이격거리
(높이의 최소 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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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드로 크레인의 예 

급 백호우를 양중하는 데 사용   0.8 ~1.0㎥ ㎥

장비사진 및 제원 < >

기본붐 : 11.7m ~ 52.0m

연장붐 : 10.8m ~ 19.0m

최대높이 : 64m

최대인양능력 : 900kN (90tf)

총중량 : 670kN (67tf)

카운터웨이트 포함( 140kN )

전폭 : 2.78m

전장 : 11.5m

외형규격 및 작업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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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에 의한 공법(Steel Ball)▪

팽창제 공법(Burster)▪

천공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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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해체 방법 분류□ 

▪ 장비탑재 해체 건축물에 해체장비를 올려서 해체하는 방법( )

- 해체장비를 해체 대상 건축물에 인양 탑재 후 최상층부터 하부층으로 한 층씩 해체하는 방식을 , 

말하며 일반적으로 압쇄기를 부착한 굴착기가 위치한 층에서 상부층 바닥 구조체 슬래브 보 를 , ( , )

해체하는 방식 상향식 으로 진행( )

- 장비탑재 해체는 지상에서 굴착기로 해체하기 어려운 건물 높이가 굴착기의 작업 가동 범위를 초(

과하는 등 고층 건축물이나 시가지 또는 도심지의 주거 밀집 지역에 있는 저층 건축물 중 협소) 

한 장소로 인하여 지상에서 굴착기의 가동이 어려운 경우에 사용되며 전이 구조와 같이 구조 안, 

전상 층별 해체가 필요하거나 외벽 전도가 우려되는 경우에 적용, 

- 건축물 해체를 위해 건축물 위에 탑재하는 중장비로는 그림과 같이 급 굴착기에 유압 0.2 0.8∼ ㎥

압쇄기 또는 브레이커를 장착한 중장비가 주로 사용됨

- 해체과정에서 발생하는 해체 잔재물의 적치와 해체 중장비의 자중은 슬래브 내력을 초과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슬래브 위 해체잔재물 하중과 해체 중장비 급 작업하중이 더해지면 슬래. (0.8 ) ㎥

브 설계하중과 비교하여 배 배에 정도 증가할 수 있으므로 슬래브 위에 중장비를 탑재하여 5 10 , ∼

해체공사를 계획할 때는 구조안전성 검토 및 슬래브 보강 등의 사전작업이 중요함 사전에 건축. 

물 조사 및 안전성을 확인하고 잭서포트 등으로 보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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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래브 위 해체 잔재물의 허용높이는 구조안전성 검토 결과에 근거하여 관리하여야 함

- 층간이동 방법 위치 등을 고려하여 해체순서를 계획하고 구조안전성 검토에 반영하여야 함, 

- 해체 잔재물이 주변에 낙하하지 않도록 하고 투하구 주변은 파편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 

록 방호시설 등의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지상 해체 해체장비가 외부 지상층에서 해체하는 방법( )

- 해체장비가 지상에 위치하여 해체 대상 건축물 전체를 해체하는 방식을 말함

- 해체 건축물 주변으로 공지가 확보되어 낙하 및 전도에 의한 피해 우려가 없고 건축물 외부에서 

압쇄기가 충분히 가동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함

- 건축물 높이에 따라 작업 반경 확보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반 굴착기부터 롱붐암까지 다양한 

장비가 사용될 수 있음

- 장비탑재 시 사용하는 굴착기에 비해 큰 장비를 사용하는 만큼 해체작업 중 건축물에 가하는 유

압이 크므로 외벽 전도 및 구조체 붕괴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

- 지상해체 특성상 건물 외부에서부터 해체 작업을 시작하여야 하므로 해체순서는 상층에서 하층으

로의 순서로 안전하게 해체

- 해체 장비의 해체 작업 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해체 장비의 최대작업 가능 높이 및 건축물의 

최대높이 등을 고려하고 해체잔재물 낙하로 인한 사고방지를 위해 건물과 장비 간 안전 이격 거, 

리를 고려하여야 하며 위에서 아래방향 수직방향 으로 압쇄가 가능한 작업반경 높이 거리 이상, ( ) ( , ) 

의 여유를 확보하여 구조체의 외부 전도 및 낙하물 발생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

- 해체 장비가 건축 외부에 해체 잔재물을 성토한 후 그 상부에서 작업을 할 경우 대상 건축물에 , 

영향을 주는 하중 측압 및 장비 하중 등 에 대한 구조안전성 검토 및 구조보강계획을 수립( )

- 여유부지가 없어 지상 층 지하층 상부 에 잔재물 과적치가 불가피하고 지상 층 지하층 상부 에 1 ( ) 1 ( )

해체장비가 진입하는 경우 이에 대한 구조안전성 검토를 수행, 

지상에서의 장비 해체공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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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 공법 분류□ 

기계력에 의한 공법1) 

핸드 브레이커 에 의한 공법(Hand Breaker)① 

- 압축기 에서 보낸 압축공기에 의해 의 반복 충격력에 의해 파괴하는 공법(Compressor) Hand Breaker

- 작은 부재의 파쇄에 용이하며 운반이 편리함

- 소음 진동 분진이 발생함, , 

대형 브레이커 에 의한 공법(Giant Breaker)② 

- 와 같은 원리이며 를 파워셔블에 탑재하여 사용함Hand Breaker , Breaker Hammer

- 능률이 좋고 경제적임

- 소음이 크고 분진이 많이 발생함

절단기 에 의한 공법 절단공법 절단톱공법(Cutter) ( , )③ 

- 회전원판 절단톱 을 전동기 가솔린 엔진 등으로 고속회전시켜 절단하는 공법( ) , 

- 작업성이 대단히 좋고 진동 분진이 거의 없으며 해체 부재를 그대로 처분할 수 없을 경우 차 , , 2

파쇄가 필요함

- 기둥과 보와 각 부의 접합부는 절단이 곤란하며 전력 물의 공급이 필요함, 

강구에 의한 공법 철해머공법 공법 타격 공법( : Steel Ball , )④ 

- 의 강구 를 크레인 선단에 매달아 상하 좌우로 구조물에 부딪히게 하여 그 1~3ton (Steel Ball) · 

충격력으로 구조물을 파괴하는 공법

- 소규모 건물에 적합하며 작업능률이 좋음

- 재래식 공법으로 소음과 진동이 큼

전도에 의한 공법2) 

전도공법① 

- 해체하고자 하는 부재의 일부를 파쇄 또는 절단한 후 자중에 의한 전도 와 의 인Moment Wire

장력에 의해 전도시켜 해체하는 공법

- 계획을 잘하면 대단히 능률적이나 분진이 비산하며 전도 시 충격이 큼

- 위험한 작업이므로 숙련된 작업원이 필요함   

유압력에 의한 공법3) 

유압잭 공법(Jack) ① 

- 대형 유압 을 와 사이 보와 보 사이 등에 설치하고 유압에 의해 밀어 올려 해체Jack Slab Slab , 

하는 공법

- 소음 진동이 작으며 기동성 시공성이 좋음, , 

- 설치 시 숙련공이 필요함J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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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쇄공법② 

- 대형 중장비에 압쇄기를 부착하여 압쇄기 안에 콘크리트를 넣고 압쇄하는 공법

- 소음은 저소음이며 진동이 없음

- 해체물의 처리에 관계없이 계속 작업이 가능하며 철근콘크리트 건물에 적합함

정적 파쇄제 비폭성파쇄제 에 의한 공법4) ( )

팽창압공법① 

- 천공 후 구멍 속에 물과 혼합된 팽창제를 충전하여 팽창압에 의해 파쇄하는 공법

- 도심지 해체공사에 유리함

- 무소음 무진동공법으로 팽창재료가 고가 임, ( )高價

화약 의 폭발력에 의한 공법5) , Gas

발파공법 화약에 의한 파쇄법( )① 

- 화약을 이용하여 발파에 의한 충격파나 가스압에 의해 파쇄하는 공법

- 대형 구조물 암석 등의 파괴에 이용하며 발파력이 큼, 

- 파편 비산 소음 진동 등의 큰 공해를 유발하며 도심지 공사에는 사용 불가, , 

폭파공법 발파식 해체공법( )② 

- 구조물의 지지점마다 폭약을 설치하고 지발뇌관을 사용하여 순간적인 폭발로 파쇄물을 정확한 붕

괴 방향으로 유도하여 해체하는 공법

- 파쇄물이 안쪽으로 모여들면서 구조물을 해체하며 소음 진동 분진공해 발생이 순간적이고 공사, , 

기간이 짧음

- 재래식 공법으로 시공이 불가능한 구조물의 해체가 가능함

제트력에 의한 공법6) 

워터제트 공법(Water Jet) ① 

- 초고압 초고속의 분사수에 의한 충격에너지로 콘크리트를 파쇄하는 공법·

- 협소한 장소에서도 시공이 가능함

- 분진 진동은 없으나 물의 분사음 파쇄음이 큼· ·

레이저에 의한 공법7) 

레이저 공법(Raser) ① 

- 레이저 광선의 가열을 이용하여 해체하려는 부재를 용단하는 공법(Raser) 

- 콘크리트와 같은 육중한 부재의 절단 시 다량의 에너지가 요구됨

- 실용화를 위해서 대용량의 장치 개발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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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체공법 선정 시 주요 고려요소

▪ 해체대상 건축물의 높이 층수 및 층고( ) 

▪ 해체대상 건축물과 인접건축물과의 거리 및 입지여건

▪ 해체대상 건축물의 평면형상 및 구조형식

▪ 해체공법 특성에 따른 비산각도 및 낙하반경의 현장 적용성 확인

□ 해체공법 중 탑다운 공법

 ▪ 대부분의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으며 특히 혼잡한 도심 내에 위치한 현장에서 적합한 공법임, 

해체공법 비교표

기계식 공법
발파공법

압쇄공법 절단공법 전도공법

공법
개요

백호우 장비에 브레이커 
또는 압쇄기를 장착하여 
상층에서 하층으로 파쇄
하면서 해체하는 공법

콘크리트절단기 또는 산
소절단공법을 사용하여 
구조물을 절단하고 크레
인을 사용하여 절단 부
재를 인양하여 지상에서 
압쇄하는 공법

구조물의 주요 연결부를 
끊고 큰 부재를 전도하
여 해체하는 공법

기둥이나 내력벽 등 주요
부재에 장약을 이용하여 
파괴시킴으로써 구조물을 
불안정한 상태로 만들어 
스스로 붕괴시키는 공법

현장
사진

환경적
특성

절단공법에 비해 분진이 
다소 발생되나 압쇄기를 
사용하여 소음 진동 발·
생이 미미함.

소음 진동 분진 등 환경· ·
적인 영향이 거의 없어 
현존하는 공법 중 가장 
친환경적임.

전도 시 분진 소음이 발·
생함.

발파하는 순간 폭풍압·
순간 소음 진동 분진이 · ·
발생됨

작업
안전성

장비 작업 시 지상에서 
대형굴착기를 이용하므
로 작업 안전성이 우수
함

사전 계획에 따른 순차
적 철거가 가능하여 작
업 안전성이 우수함.

절단 후 기계를 사용하
여 절단된 구조물들을 
지정된 지역으로 인양
함.
낙하사고에 주의해야 함

주요 지점 천공에 의한 
발파 해체로 구조적 안
전성이 유리하고 안전사
고가 감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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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 백호우에 압쇄기를 장착한 중장비를 주로 사용0.2 ~1.0㎥ ㎥

▪ 방진벽 비산차단벽 및 분진억제 살수시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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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탑재공법< >

- 시가지 또는 도심지의 주거 밀집 지역에 있는 저층건축물 중 협소한 장소에 주로 이용

- 철거잔재 즉시 반출 슬래브 위 해체 잔재물이 과적치되지 않도록 주의 구조검토서상 높이, (

기준 준수)

지상해체공법< >

- 부지에 여유가 있고 건축물 외부에서 압쇄기가 가동할 수 있는 경우에 주로 적용

- 해체순서 상층에서 하층으로 바닥 보 벽 기둥의 순으로 안전하게 해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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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단톱 와이어 쏘를 이용하여 구조부재를 자르고 해체하여 양중장비로 달아 내리는 방법, ▪

도심지 대형 고층 건축물의 정밀 해체에 적합▪

예상치 못한 부재 파괴나 전도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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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이나 비산먼지 발생이 적음 해체대상 부재를 임의의 형상으로 절단하거나 반출이 가능   - , 

특히 차량이 빈번한 도심의 대형 고층 건축물 정밀 절단 해체에 적용성 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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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건축물을 취약화 시키고 외력을 가하여 건축물을 전도시킴으로써 해체함 .

주로 굴뚝 기둥 및 벽 등의 수직부재 해체에 적용, ▪

전도 위치와 파편 비산거리 등을 예측하여 작업반경 설정 필요▪

부재의 전도로 인한 충격하중의 영향에 따른 구조안전성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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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건축물을 취약화 시키고 외력을 가해 건축물을 전도   - 

자중에 의해 붕괴를 유도하는 해체공법     ( )

주로 굴뚝 기둥이나 벽 등의 수직부재 해체에 이용 해체하고자 하는 일부를 파쇄 후 전도모멘   - , , 

트를 이용해서 전도시켜 해체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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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파 전 고려사항

전문가에 의하여 구조안전성 검토 ▪

시험 발파를 실시하여 대상건축물의 파쇄강도 파악 ▪

대상건축물의 사전취약화 천공 계획 장약 위치 및 뇌관의 시간차를 포함한 발파계획 수립 , , ▪

주변 건물 및 지하구조물의 안전성 검토 ▪

□ 발파 시 주의사항

출입금지구역 대피구역 반경은 건물높이의 배 이상 유지 ( ) 2.5▪

조기 발파 불발 천둥에 의한 발파 중단 등 다양한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방안 확보 , , ▪

발파 이후 불발의 존재 확인 작업 ▪

장약 및 방호< >

   

발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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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개요□ 

화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빌딩 해체공사 현장에서 굴착기 2012. 1. 10( ) 09:20 (1.0 , ○○ ㎥

로 지상 층 상부에서 옥탑 지붕 및 층 해체작업을 하던 중 철거 잔재물의 하중을 견디지 29Ton) 7 , 7

못하고 층 바닥슬래브가 무너지면서 그 충격에 의하여 층 바닥슬래브까지 순차적으로 붕괴됨 그6 1 . 

로 인해 지상 층에서 작업중이던 작업자 명이 사망하고 명이 부상을 입은 재해임3 1 2

재해발생 원인 및 과정□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미작성❍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철거잔재물의 중량을 지지하는 구간의 하부에 잭서포트  - 

와 같은 안전지주의 보강조치 붕괴된 구간의 보 하부에는 잭서포트가 미설치됨 없이 작업을 진( ) 

행하다 적재된 철거잔재물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지상 층부터 지상 층 바닥까지 연쇄적으로 6 1

붕괴됨

해체방법 부적합 및 보강조치 미실시❍

건축물을 해체할 때에는 사전 안전성 검토를 통해 철거 잔재물의 적재 가능높이 이하가 되도록   - 

반출을 하여야 하나 사고현장은 철거한 잔재물을 지상 층 바닥에 과적재하여 슬래브 및 보가 , 6

철거잔재물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층부터 층 바닥까지 연쇄적으로 붕괴됨6 1

건축물을 해체 시에는 하중 굴착기 등 해체장비의 무게 철거잔재물의 무게 등 이 증가하므로 잭  - ( , )

서포트 등의 안전지주를 설치하여 보강조치 후 철거작업을 하여야 하나 사고현장은 층까지 , 4 6∼

굴착기 이동구간의 보 하부에만 잭서포트를 설치하고 붕괴된 구간의 보 및 슬래브 하부에는 아

무런 보강조치 없이 작업을 진행하다 적재된 철거잔재물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지상 층부터 6

지상 층 바닥까지 연쇄적으로 붕괴됨1

출입금지조치 미실시❍

건물 해체작업이 진행되는 구간의 하부에는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나 출입금지 조치를   - , 

미실시한 상태에서 지상 층에 해체작업 중 지상 층에서 자재운반 등의 작업을 하던 중 슬래브7 3

가 붕괴되면서 근로자가 재해를 당함



부록[ ]  . 354

사고 현황

재해예방 대책□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해체 건축물에 대한 사전조사를 토대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에 따르는 안전지주 등의 보강  - 

조치를 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해체작업을 하여야 함

해체방법 개선 및 보강조치 철저❍

건축물을 해체할 때에는 해체한 잔재물의 과적재 및 과하중으로 인하여 건축물이 붕괴할 위험이   - 

높으므로 해체 잔재물에 대한 처리방법 및 반출경로 등을 계획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철거 잔재, 

물을 처리하여야 함

해체 과정에서의 하중 굴착기 등 해체장비의 무게 철거잔재물의 무게 등 이 증가하므로 철거층   - ( , ) , 

하부에 잭서포트 등 안전지주를 누락없이 설치하고 안전하게 보강조치 후 철거작업을 하여야 함

출입금지조치 철저❍

건물 해체작업이 진행되는 구간의 하부에는 근로자의 출입을 일체 금지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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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개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철거작업 중 지상 층 구간을 철거하던 중 지상 층 바닥이 붕괴 2021. 3~4 3

되어 상부 작업자 명이 바닥 구조물과 함께 떨어져 사망함1

재해발생 원인 및 과정□ 

해체계획 미비❍

철거 대상 구조물 조사 후 지하 철거 작업 중 붕괴됨  - 

사고 현황

 

재해예방 대책□ 

해체 작업계획서 작성 및 준수❍

해체건물 등의 구조 및 주변 상황 등을 사전조사하고 해체 방법 순서 해체잔재물의 처분계획   - , · , 

등 안전 보건에 관련된 사항 등의 내용이 담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이행함·

건축물이 자중 적재하중이나 진동 및 충격에 의하여 무너질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구조계산서  - , 

설계도서 에 따라 시공했는지 확인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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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개요□ 

월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기존건물 철거작업 중 굴착기 옆에서 살수작업을 하 2016. 3. 7.( ) 00

던 재해자가 회전하는 굴착기와 담장에 협착되어 명 사망함1

재해발생 원인 및 과정□ 

건설기계 작업반경 내 사고❍

굴착기 백호 를 이용한 기존 건물철거 작업 중 동료 근로자와 교대하여 살수작업 중이던 재해자  - ( )

가 굴착기 우측으로 접근했을 때 굴착기 운전자가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굴착기를 회전하여 재, 

해자가 굴착기 몸체 우측부 와 담장 사이에 협착됨( )

사고 현황

 

재해예방 대책□ 

건설기계 사용 시 유도자 배치 등 안전 조치❍

굴착기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시 작업반경 내에는 방책을 설치하여 근로자 출입을 금지하거나   - ( ) 

유도자를 배치하고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는 등 건설장비와 근로자 접촉방지조

치를 철저히 함



357 . 해체공사 감리 업무 매뉴얼

재해개요□ 

목 공장동 지붕판넬 해체공사 현장에서 지붕재 썬라이트 천막지 고정용 각파이프를  2013. 3. 7( ) ( , ) 

해체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떨어짐

재해발생 원인 및 과정□ 

안전지침 미준수❍

안전대걸이용 로프 길이와 안전대 죔줄 길이 합이 지면까지의 높이를 초과하여 떨어지면서 콘  - PP

크리트 바닥에 신체가 부딪히면서 사망한 재해

사고 현황

재해예방 대책□ 

해체작업 시 지침 준수❍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철골해체 작업 시에는 떨어짐 방지를 위한 안전방망을 철골 하부에 설  - 

치하는 등 떨어짐 방지조치를 철저히 함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시 처지지 않도록 설치하고 로프 길이는 최하사점을 넘지 않도록 설치  - , 

고소작업 시에는 떨어짐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착용을 철저히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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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개요□ 

수 광주 동구 학동 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부지 내 지장건물 해체 2021. 6. 9( ) 4
작업 중 해체 중이던 건물이 대로변으로 붕괴되면서 정차중인 노선버스가 매몰되어 명이 사망하고 9
명이 부상함8

재해발생 원인 및 과정□ 

해체건물의 구조부재 내력에 대한 안전성 검토 부족❍

사고건물 지하 층 지상 층 의 해체계획에 따르면 압쇄기가 닿지 않는 고층부는 성토체를 쌓고   - ( 1 , 5 )
성토체 위에서 상부층에서 하부층 방향으로 해체하도록 하고 벽면에 대한 콘크리트 비파괴 강도 , 
측정결과만을 기준으로 해체 방향 순서 을 정함( )
지하층이 존재하는 건물에 성토체를 쌓을 경우 상부하중으로 인한 지하층 붕괴 위험이 존재함에  - 
도 잭서포트 보강 등 적절한 구조보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성토체 위에서의 해체작업도 당초의 , 
계획과는 달리 임의적으로 이루어짐
사고 직전 성토체는 건물후면 층 높이 약 까지 쌓여져 있었고 지하층은 중앙 위주로   - 3 ( 10m~12m)
일부만 채워져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사고 당일에는 평소보다 약 배 많은 과도한 2~3
살수작업으로 추정됨

사고 현황

 

재해예방 대책□ 

해체계획서의 수준 제고❍

해체계획서 작성 매뉴얼을 통해 계획서의 수준편차를 최소화함  - 
해체계획서의 작성과 검토에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함  - 
해체공사관계자의 책임강화❍

해체감리자의 감리일지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함  - 
허가권자의 현장점검 등을 통해 공사현장관리 점검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함  - ·
해체계획서 작성자 및 감리자 등에 대한 교육실시로 안전의식을 제고함  - 
불법하도급의 처벌수준을 강화하고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대상 확대를 적용함  - 



359 . 해체공사 감리 업무 매뉴얼

재해개요□ 

목 층 건물을 압쇄기로 파쇄하여 해체하던 중 건물에 남아있던 벽체가 인근 대로 2019. 7. 4.( ) 5
변으로 붕괴되면서 지나가던 차량을 덮쳐 명이 사망하고 명이 부상함1 3

재해발생 원인 및 과정□ 

작업계획서 미준수❍

철거감리 상주조건을 준수하지 않고 구청의 철거 허가조건인 소형 굴착기로 고층부터 철거하는   - , 
대신 대형 굴착기로 중간층부터 철거하여 한쪽 벽면이 완전히 무너짐

사고 현황

재해예방 대책□ 

구조물현황조사와 해체계획서의 작성 철저❍

해체대상구조물의 구조형식과 상태를 면밀히 조사해야 함  - 
해체방법에 따라 장비하중과 잔재물의 하중을 산정하여 구조안전성을 검토  - 

필요 시 잭서포트 등 구조보강계획 수립 후 작업 필요   ※ 
해체계획서가 전문가의 참여에 의해 작성 검토되어야 함  - , 

부지상황조사 철저❍

해체대상건축물 주변의 상황에 대해 조사해야 함  - 
해체공사에 의해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검토해야 함  - 
재해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  - 

해체공사관계자의 현장관리 철저❍

감리자는 해체계획서대로 해체공사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해야 함  - 
해체시공자는 해체계획서에 따라 장비를 투입하고 해체시공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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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개요□ 

금 경남 양산시 상북면 구조물 해체공사 과정에서 피재자가 지상 층 철골기둥 2007. 11. 16( ) 2○○

철거작업을 진행하던 중 철골기둥이 전도되면서 피재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사망한 재해임, 

재해발생 원인 및 과정□ 

기존 구조물 조립상태 불량❍

철거 작업을 진행하던 철골기둥 형강 의 지지상태가 열악하여 작업 도중 전도함  - (H )

사고 현황

 

재해예방 대책□ 

해체작업 전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 수립❍

구조물 해체작업을 진행하는 때에는 구조 조립상태 등 사전조사 실시 후 사용장비 해체방법 및   - , ․ ․

순서가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계획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며 철골기둥은 크레인에 , 

의해 지지된 상태에서 해체하여야 함



361 . 해체공사 감리 업무 매뉴얼

재해개요□ 

월 경북 구미 소재 공장 철거공사 현장에서 해체공인 재해자가 경사지붕 상부에서  2019. 4. 15.( ) 

판넬 해체작업 중 선라이트 를 밟는 순간 파단되면서 약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Sunlight) 10.4m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재해발생 원인 및 과정□ 

지붕 위에서 작업 시 위험방지조치 미실시❍

당 현장과 같이 건축물의 실내 일부를 철거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해체 건물의 구조에 대하여   - 

사전조사를 정확히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순서 및 작업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하나 이를 미실시함

사고 현황

   

바람에 의해 회전하는
판넬을 잡기위해

선라이트를 밞아
부서지면서 아래로 추락

재해예방 대책□ 

지붕 위에서 작업 시 추락방지조치 철저❍

몸의 균형을 잡기 힘든 경사지붕 위에서 해체작업 진행 시 선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 (Sunlight) 

재료에 의해 발이 빠지는 등 추락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폭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작업30cm

구간 하부에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철저히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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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개요□ 

경남 울산 기존 공장동 해체공사 현장에서 절단공인 피재자가 지붕 판넬해체 작업중 판 1997. 6 

넬이 전도되면서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함6M 

재해발생 원인 및 과정□ 

지붕공사 시 추락방지 조치 미실시❍

지붕위에서 판넬 해체작업 도중 해체된 미고정 판넬을 작업발판으로 활용도중 판넬이 전도되어   - 

사고가 발생함

개인보호구 미착용❍

방망이 미설치된 상태에서 개인보호구인 안전대의 사용없이 작업도중 사고가 발생함  - 

관리감독 소홀❍

구조물 해체작업 시 해당작업에 대한 특별안전교육 미실시 및 안전담당자 미지정 상태로 작업도  - 

중 사고가 발생함

재해예방 대책□ 

지붕공사 시 추락방지 조치 철저❍

추락위험이 높은 지붕위에서 작업시 폭 이상의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방망을 설치함  - 30CM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고소 지붕작업 시 반드시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안전대   - , 

부착시설을 설치함

관리감독 철저❍

구조물의 해체작업 시 안전한 해체 순서 및 방법 등에 대한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담당  - , 

자를 지정 배치하여 직접지휘를 감독함



363 . 해체공사 감리 업무 매뉴얼

재해개요□ 

서울 송파 백화점 건물 층에서 굴착기에 압쇄기를 장착하여 슬래브 해체작업 중 슬래 2001. 7 4

브가 붕괴 백호우 기사와 살수인부 명이 콘크리트 잔재에 매몰되어 사망함, 2

재해발생 원인 및 과정□ 

사전 안전성 검토 미실시 ❍

건설기계를 사용한 해체공사를 하면서 작업하중에 대한 사전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상태  - 

에서 중량의 건설기계로 슬래브 상부에서 작업 작업하중이 슬래브의 허용내력을 초과하여 지상 , 

층 슬래브 및 보가 차 붕괴하였고 구조물 낙하 충격으로 지상 층에서 지상 층 슬래브 및 4 1 3 1

보까지 연쇄 파괴함

해체작업계획서 미작성❍

작업자의 통상적인 작업방법에 의해 임의적으로 작업을 수행하다 붕괴사고 발생지 연쇄 파괴함  - 

건설공사시방서 미준수 및 관리감독자 미지정 ❍

철거작업 전 가설하중에 따른 단계별 시공계획서와 구조검토서 미작성 미제출함  - , 

재해예방 대책□ 

사전 안전성 검토 및 해체작업계획서 작성❍

작업하중에 대한 슬래브의 허용내력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른 장비규격 및 작업방법을 선정함  - 

해체작업 전 구조검토에 의거한 해체구조물의 허용하중을 산정한 후 장비 등을 사용한 작업하중  - , 

에 따른 해체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준수해야 함

건설공사시방서 준수 및 가설구조물 보강 등❍

철거작업 전 건설공사시방서를 검토하고 건설공사의 시방기준에 맞춰 작업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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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개요□ 

굴뚝해체공사 현장에서 노후 굴뚝을 함마드릴로 정도 해체하고 외부비계는 해  1999. 12 15CM 

체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계가 기울자 크레인과  를 이용하여 비계를 바로 세워 해체하려, P.P Rope

던 피해자가 크레인 줄걸이 작업 후 비계 상부에 있다가 강풍에 의해 도괴되는 비계에서 추락하여 

사망

재해발생 원인 및 과정□ 

작업방법 불량❍

굴뚝 상부로부터 굴뚝을 해체하여 내려오면서 비계도 함께 해체를 하여야 하나 비계를 그대로   - 

남겨둔 채 지지할 곳이 없는 비계가 기울자 크레인과 로프로 비계를 바로 잡기 위하여 비계상부

로 올라간 사이 바람이 불어 비계가 도괴되면서 사고가 발생함

비계조립 해체 및 변경작업에 따른 안전담당자 미지정/❍

높이 이상의 비계를 조립 해체 및 변경작업을 할 경우 조립 해체 및 변경 시기 범위 및 절  - 5M · · , 

차를 당해작업근로자에게 주지시키고 안전담당자의 지휘하에 작업하여야 하나 불안정한 상태에, , 

서 근로자 명만이 작업을 하다 사고가 발생함3

재해예방 대책□ 

비계를 설치 해체작업 시 안전한 작업방법으로 작업 실시·❍

외부 비계를 조립할 경우 사전에 비계기둥 간격 띠장 간격 벽이음설치 등에 대한 작업방법을   - , , 

당해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하고 해체 시의 경우는 부분적 해체 시기별로 최상부로부터 순차적으

로 안전하게 해체작업을 실시해야 함

안전담당자 지정 및 지휘 하에 작업❍

비계를 조립 해체 및 변경 등의 위험한 작업을 할 경우 안전담당자를 지정하고 안전담당자의 지  - · , 

휘 하에 작업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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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개요□ 

해체공사 현장에서 지상 층 개구부에 설치되어 있던 개구부 덮개 위치를 굴착기에 부착된  2024. 6. 1  

그라플 회전 집게 를 이용해 조정하던 중 개구부 덮개가 개구부로 빠져 지하 층으로 낙하하였고 당시( ) 2 ,  

지상 층에서 현장상태를 확인하던 공사 관리자의 머리에 맞아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2

재해발생 원인 및 과정□ 

사고 현황

개구부 덮개 설치방법의 부적정❍

덮개 규격 및 설치계획 미수립  - 

작업 절차상 위험요인에 대한 미인지 및 해당작업의 관리대책 미수립❍

관리감독자 현장 안전관리 확인 및 통제 소홀❍

재해예방 대책□ 

개구부 주변 작업 시 하부층 접근방지책 등의 안전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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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개요□ 

해체계획서가 수립되지 않은 단독주택 해체공사 현장에서 해체 중인 담장이 인근의 재해  2024. 5. , 

자를 덮쳐 재해자가 깔림과 동시에 우물로 밀리면서 떨어져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사망

재해발생 원인 및 과정□ 

사고 발생 현황

관리자의 작업관리 등 현장 안전관리 및 작업자의 통제 미흡❍

작업 변경 사항에 대한 해체계획서 미수립❍

굴착기 등 해체장비 사용에 따른 신호수 미배치 ❍

 

재해예방 대책□ 

철저한 해체계획 수립 및 준수❍

위험구간에 접근금지 통제 및 추락 가능한 개구부 우물 등 에 대한 추락방지망 등 안전조치 필요( )❍



367 . 해체공사 감리 업무 매뉴얼

㿿�

감리보고서 지적 및 특기사항    4-1. 

해체공사 감리내용 중에서 현장과 일치하지 않았던 특기사항을 확인하여 향후 해체계획서 : 

작성시 고려한다.

해체공사 감리내용 중에서 도서와 다르게 시공되는 부분은 지적사항에 명기하고 조치사항을 : 

확인한다. 

별지 제 호서식[ 2 ]

공사감리자 서명 또는 인( ) 감리원 서명 또는 인( )

공사명 공사              년 월 일 요일 날씨 (    )   :

작업사항

공종 감리착안사항 감리내용

특기사항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작성방법
공종에는 주요공종 및 단위공종을 기재합니다1. .

감리착안사항은 공사감리의 주안점 및 점검계획을 기재합니다2. .

특기사항은 특별히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내용의 발생 조치사항 등을 기재합니다3. · .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재시공 및 공사중지 등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지시내용과 처리결과를 기재합니다4. .

필수확인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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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호서식[ 3 ]

감리자

성명 대표자명 ( ) 상호명 자격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신고번호 

공사시공자
성명 대표자명 ( ) 상호명 건설업면허번호
주소 

전화번호( :                         )
 

공사감리

용역현황

용 역 명 

현장주소 
전화번호( :                        )

용역개요  

기간 및 금액 공사기간 :          ~ 공사금액 천원 :                       

감리기간 :          ~ 감리금액 천원 :                       
 

감리원

배치현황

직무 등급 성명 생년월일 감리원 배치기간 일수( )

~      (     )

~      (     )
 

종합의견

 

건축물관리법 제 조제 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 해체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합  32 5「 」 

니다.

년     월     일

감리자                             서명 또는 인 ( )

귀하       ○○○                   

비 고 

해체감리 완료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함

1. 해체공사 및 감리수행 결과

안전점검표2. 

감리업무일지3. 

각 종 반입자재 규격 및 반입장비 제원4. 

공사 현황 사진 및 동영상5. 

기타 감리자 의견서6. 

TIP☞ 

공사감리일지는 년 월 일부터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에서 작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1 10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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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

해체공사 및 감리수행 결과

공사감리자                  서명 또는 인( ) 감리원 서명 또는 인( )

감리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0000 00 00 ~ 0000 00 00

감리내용
1. 해체계획서 검토

2. 주변 현황 확인

3. 가설구조물의 구조안전 확인

4. 해체대상건축물의 구조안전조치 확인

5. 해체시공 확인 및 안전조치

6. 단계별 안전점검표 작성 제출

7. 해체 후 부지정리 확인  둥.

감리수행결과

종합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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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

각종 반입자재 규격 및 반입장비 제원

공사현장

반입자재▮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비고

장비투입현황▮

품명 규격 단위 수량 기간 비고

철거방법

 TIP ☞ 

해체공사에 적용된 장비에 관한 제원표를 시공자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확인한다 - . 

주요 장비에 관한 제원은 하중 작업반경 등 주요 사항을 정리해 둔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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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

해체공사 현황사진-1

날짜 2022.00.00

내용: 내용:

내용: 내용:

내용: 내용:



부록[ ]  . 372

샘플[ ]

기타 감리자 의견서

공사감리자 O O O  서명 또는 인( ) 감리원 서명 또는 인( )

감리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0000 00 00 ~ 0000 00 00

공사현장 시 구 동 해체공사OO OO OO 0000-00 

의견

1)

2)

3)

비고 -

 TIP☞ 

감리자는 해체작업자로부터 요청받은 사항에 대하여 기술적인 부분 등을 검토하여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 

의견서를 작성하여 회신한다 첨부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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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 작업 시정 중지 요청서4-2. (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 제 조 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 등 해체공사감리자는 법 제 조 14 ( ) 32① 

제 항 전단에 따라 보고하는 경우 별지 제 호서식의 건축물 해체작업 시정 또는 중지 요청 3 8

보고서에 해체공사감리자 지정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현장관리인 또는 해체공사를 수행하는 자 이하 해체공사시공자 라 한다 는 법 제 조 ( “ ” ) 32② 

제 항에 따라 개선계획을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 호서식의 해체작업 개선계획서를 4 9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허가권자는 제 항에 따라 제출받은 해체작업 개선계획서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2③ 

현장관리인 또는 해체공사시공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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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 호서식[ 8 ] ■ 

감리자

성명 대표자명( ) 상호명 자격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신고번호

감리 대상
해체공사

위치
 

공사시공자 연면적 합계

해체공사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감리자의

조치 요청 

경과

요청 

일시

요청 

사유

해체계획서에 따른 해체공법에 맞지 않게 공사하는 경우    [ ] 

안전관리대책에 맞지 않게 공사하는 경우 [ ] 

해체 후 부지정리 및 마무리 작업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 ] 

건설폐기물이 적절하지 않게 처리되는 경우 [ ] 

해체공사 주변에서 석면배출허용기준이 [ ]  초과된 경우   

석면농도기준이 초과된 경우 [ ] 

요청 

내용
해체작업 시정   해체작업 중지 [ ] [ ] 

허가권자에게 

요청하는 

조치 내용

건축물관리법 제 조제 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제 항에 따라 건축물 해  32 3 14 1「 」 

체작업 시정 또는 중지 요청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감리자               서명 또는 인 (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 , ,   귀하

첨부서류 해체공사감리자 지정통지서 사본
수수료 

없음

백상지210mm×297mm[ (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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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 호서식[ 9 ] ■ 개정 < 2022. 8. 4.>

건축물 해체작업 개선계획서

건축물 해체
허가 신고 번호( ) 

관리자

성명 법인명(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

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해체공사

시공자

하수급인란은 ※ 
해 체 공 사 를 
하도급한 경
우에만 작성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회사명 건설업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하수급인 성명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해체공사

감리자

성명                           자격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                   )      

시정ㆍ중지 요청의 내용 또는 작업중지명령의 내용 요청 또는 명령 일자 포함 ( )

개선

계획

개선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일                          ~     (    

간)

개선 내용 및 방법 개선한 순서별로 작성( )

 건축물관리법 제 조제 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제 항에 따라 해체작업 개32 4 14 2「 」

선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백상지210mm×297mm[ (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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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 호서식[ 10 ]■  개정 < 2022. 8. 4.> 세움터 에서도 신청 신고 할 수 있습니다(www.eais.go.kr) ( ) .

어두운 난 ( •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  [  ] .√   앞쪽( )

허가 신고 번호( )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일 3 

건축물

위치

연면적 합계
㎡

해체 건축물 수                   
주 건축물         동                            ( )

부속 건축물         동                          ( )

관리자

성명 법인명( ) 생년월일 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                         )

시공자

성명 대표자명( )
서명 또는 인( )

상호명 건설업면허번호

주소
전화번호( :                         )

감리자
해당하는 (※ 

경우 작성)

성명 대표자명( )
서명 또는 인( )

상호명 자격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신고번호

건축물 
해체

사유

해체공사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석면 함유재 

존치 여부

[  ] 천장재 아스칼텍스 아미텍스 등( , )   [  ] 바닥재 아스(

타일 등)

[  ]지붕재 슬레이트 등( )               [  ]파이프보온

재 석면포( ) 

[  ] 천장단열재 석면포( )               [  ] 기타

[  ] 해당 없음

하수처리시설 
철거 여부

철거함             철거하지 않음                   [  ] [  ] 

건축물관리법 제 조ㆍ제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ㆍ제 조에 따라 위와   33 34 16 17「 」 

같이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서 또는 건축물 멸실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 , ,   귀하

첨부서류 해체감리완료보고서 사본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없음

백상지210mm×297mm[ (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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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감리자는 해체작업자로부터 요청받은 사항에 대하여 기술적인 부분 등을 검토하여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 

의견서를 작성하여 회신한다 첨부서류. ( )

뒤쪽( )

해체공사 결과 동별 개요 

주 부속/
구분

동 명칭
층수

지상 지하( , )
높이 건축면적 연면적 구조 멸실여부

건축물관리법 근거규정「 」 

건축물관리법「 」

제 조제 항33 1
관리자는 건축물의 해체공사를 끝낸 날부터 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해야 합니다30 .

건축물관리법「 」

제 조제 항34 1

관리자는 해당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일 이내에 건축물 멸실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30 . ,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을 전면해체하여 반출이 완료된 경우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하면 멸실신고를 한 것

으로 봅니다.

유의사항

건축물관리법「 」 

제 조54 제 항제 호2 12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1 .

건축물관리법「 」 

제 조54 제 항제 호4 8
건축물 멸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200 .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신고확인증 

작성
→

신고확인증

발급

  신고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해체허가 신고 부서( ) 

백상지210mm×297mm[ (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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俿�

건축물관리법
시행 법률 제 호 일부개정[ 2023. 7. 19.] [ 19367 , 2023. 4. 18., ]

제 장 총칙 1

제 조 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리ㆍ쾌적ㆍ미관ㆍ기능 등 사용가치를 유지ㆍ향상시1 ( ) 

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안전하게 해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축물의 생애 동안 과학

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 ( ) .

건축물 이란 건축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 제 조제 항   1. “ ” 2 1 2 . , 3 1「 」 「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건축물관리 란 관리자가 해당 건축물이 멸실될 때까지 유지ㆍ점검ㆍ보수ㆍ보강 또는 해체하는   2. “ ”

행위를 말한다.

관리자 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를   3. “ ”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건축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는 . 

관리자로 본다.

생애이력 정보 란 건축물의 기획ㆍ설계 시공 유지관리 멸실 등 건축물의 생애 동안에 생산되  4. “ ” , , , 

는 문서정보와 도면정보 등을 말한다.

건축물관리계획 이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가치를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제 조에   5. “ ” 11

따라 수립되는 계획을 말한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이란 건축법 제 조에 따른 사용승인 이하 사용승인 이라 한다 을 받은   6. “ ” 22 ( “ ” )「 」 

건축물에 대하여 마감재의 교체 방화구획의 보완 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의 설치 등 화재안전, , 

시설ㆍ설비의 보강을 통하여 화재 시 건축물의 안전성능을 개선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해체 란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7. “ ”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멸실 이란 건축물이 해체 노후화 및 재해 등으로 효용 및 형체를 완전히 상실한 상태를 말한  8. “ ” , 

다.

제 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관리기술의 향상과 관련 산업의 3 ( ) ① 

진흥 건축물 안전 등 건축물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 , 

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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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관리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홍보를   ②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조 관리자 등의 의무 관리자는 건축물의 기능을 보전ㆍ향상시키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성을 4 ( ) ①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매년 소관 건축물의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 또는 임차인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 안전 및 유지관리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③ 

야 한다.

임차인은 관리자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 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건축물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 ( )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장 건축물관리 기반 구축 2

제 조 실태조사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자치구의 6 ( ) , (①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다 은 건축물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 )

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건축물 용도별ㆍ규모별 현황  1. 

건축물의 내진설계 및 내진능력 적용 현황  2.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및 보강 현황  3. 

건축물의 유지관리 현황  4. 

그 밖에 건축물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조사가 필요한 사항  5.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관리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  , , ② 「

영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공공기관 이하 공공기관 이라 한다 의 장 또는 관리자에게 제4 ( “ ” ) 1」 

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 

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 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 .③ 

제 조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 구축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을 효과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7 ( ) ① 

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 조에 따른 건축물관리 관련 정보  1. 10

건축물관리계획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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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  3. 13

제 조에 따른 긴급점검 결과  4. 14

제 조에 따른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결과  5. 15

제 조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6. 16

제 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 결과  7. 33

건축법 제 조의 에 따른 건축물 내진능력  8. 48 3「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 조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  9. 10「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0. 

국토교통부장관이 제 항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구축할 때에는 건축법 제 조제  1 32② 「 」 

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과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1 .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보유 또는 관리하는 자에게 건축물 생애이력   ③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 < 2020. 3. 31., 

2021. 11. 30.>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1. 55「 」 

정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에 관한 정보  2. 22「 」 

수도법 제 조에 따른 위생상의 조치에 관한 정보  3. 33「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 조 및 제 조에 따른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정보  4. 28 32「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 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에 관한 정보  5. 39「 」 

전기안전관리법 제 조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에 관한 정보  6. 12「 」 

하수도법 제 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정보  7. 39「 」 

자연재해대책법 제 조에 따라 구축된 재해정보  8. 34「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9. 

제  ④ 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요청 절차 제출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3 , .

제 조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의 공개 및 활용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8 ( )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적절한 건축물관리를 장려하기 위하여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제 조제 항에 따라 구축한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  1. 7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2. 2 1 3「 」 

제공자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공인중개사법 제 조제 호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가 건축물을 중개할 때에는 거래당사자가 중  2 4② 「 」 

개 대상 건축물의 생애이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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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건축물 생애관리대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관리 9 ( ) ①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물 생애관리대장에 건축물관

리 현황에 관한 정보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 조에 따른 정기점검이 실시된 경우  1. 13

제 조에 따른 긴급점검이 실시된 경우  2. 14

제 조에 따른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이 실시된 경우  3. 15

제 조에 따른 안전진단이 실시된 경우  4. 16

제 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가 실시된 경우  5. 3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제 항에 따른 건축물 생애관리대장의 서식 기재 내용 기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  1 , , , ②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 조 건축물관리 관련 정보의 보관 및 제공 관리자는 체계적인 건축물관리를 위하여 제 조제10 ( ) 9 1①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점검ㆍ

보수ㆍ보강 등의 건축물관리 관련 정보를 기록ㆍ보관ㆍ유지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제 조에 따른 정기점검 제 조에 따른 긴급점검 제 조에 따른 안전진단을 실시하  13 , 14 , 16② 

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건

축물의 설계도서 등 건축물관리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 

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장 건축물관리점검 및 조치 3

제 조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등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이 건설산업기본법 제 조에 11 ( ) 41① 「 」 

따라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

하여 사용승인 신청 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 , . < 2019. 4. 30., 

2022. 11. 15.>

건축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1. 2 2 21「 」 

건축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교정 시설  2. 2 2 23 ( )矯正「 」 

건축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3. 2 2 24「 」 

공동주택관리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4. 2 1 2「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5. 

제 항에 따른 건축물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건축물관리계  1 , ② 

획의 구체적인 작성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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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현황에 관한 사항  1.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에 관한 사항  2. , , , 

건축물 마감재 및 건축물에 부착된 제품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장기수선계획에 관한 사항  4. 

건축물 화재 및 피난안전에 관한 사항  5. 

건축물 구조안전 및 내진능력에 관한 사항  6. 

에너지 및 친환경 성능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8.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 항에 따른 건축물관리계획의 적절  1③ 

성을 검토하여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관리자에게 건축물관리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

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 항에 따른 건축물관리계획의 적절  3④ 

성 검토 결과를 제 조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7 .

관리자는 건축물관리계획을 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3 , ⑤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건축물관리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 

여야 한다.

관리자는 제 항에 따라 건축물관리계획을 조정한 경우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⑥ 

건축물의 주요 부분을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는 제 조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7

보체계에 조치결과를 입력하여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 항에 따른 건축물관리계획의 적절  3⑦ 

성 검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 조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관리자는 건축물 대지 및 건축설비를 건축법 제 조부터 제 조12 ( ) , 40 48① 「 」 

까지 제 조의 제 조 제 조 제 조의 제 조 제 조 제 조의 제 조 제 조의, 48 4, 49 , 50 , 50 2, 51 , 52 , 52 2, 53 , 53 2, 

제 조부터 제 조까지 제 조부터 제 조까지 제 조 제 조의 제 조 및 제 조와 녹색54 58 , 60 62 , 64 , 65 2, 67 68 「

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 조 제 조의 제 조 및 제 조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 15 , 15 2, 16 17 . 」 

경우 건축법 제 조의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 조ㆍ제 조는 인증을 받은 경우로 한65 2 16 17「 」 「 」 

정한다.

건축물의 구조 재료 형식 공법 등이 특수한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 항   , , , 1② 

또는 제 조부터 제 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관리 13 15

방법ㆍ절차 및 점검기준을 강화 또는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 조 정기점검의 실시 다중이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관리자는 건축물의 13 ( ) ①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83 . 해체공사 감리 업무 매뉴얼

정기점검은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범죄예  , , , , , , ② 

방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 . 

만 해당 연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 , 「 」 「 」 「

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이 실시된 경우에는 정기점검 중 구조안전에 」

관한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제 항에 따른 정기점검은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부터 년 이내에 최초로 실시하고 점검을   1 5 , ③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년 매 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날까지를 말한다 마다 실시3 ( 3 )

하여야 한다.

정기점검의 실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 조 긴급점검의 실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4 ( ) 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건축물의 구조안전 화재안전 등을 점검하도, 

록 요구하여야 한다.

재난 등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건축물의 노후화가 심각하여 안전에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제 항에 따른 점검 이하 긴급점검 이라 한다 은 관리자가 긴급점검 실시 요구를 받은 날부터   1 ( “ ” ) 1② 

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긴급점검의 항목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③ 

제 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15 ( ) ①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

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구조안전 화재안전 및 에너지성능 등을 점검할 수 있다, .

사용승인 후 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  1. 30

건축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2. 2 2 11「 」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호에 따른 주거약자용 주택  3. 2 2「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 항에 따른 점검 이하 소규모 노  1 ( “② 

후 건축물등 점검 이라 한다 결과를 해당 관리자에게 제공하고 점검결과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 )

제시하여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결과에 따  ③ 

라 보수ㆍ보강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보수ㆍ보강 , 

등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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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 조 안전진단의 실시 관리자는 제 조에 따른 정기점검 제 조에 따른 긴급점검 또는 제16 ( ) 13 , 14 15① 

조에 따른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을 실시한 결과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 

인정되는 경우 건축물의 안전성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ㆍ측정ㆍ평가하여 보수ㆍ보강 등의 방안을 

제시하는 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② 

경우 해당 관리자에게 제 항에 따른 진단 이하 안전진단 이라 한다 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1 ( “ ” )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 . < 2020. 6. 9.>

건축물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1. 

건축물의 붕괴ㆍ전도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재난 예방을 위하여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건축물의 성능이 낮아져 공중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  4. 

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안전  ③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안전진단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거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조, 28「 」 

제 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이하 안전진단전문기관 이라 한다 또는 국토안전관리1 ( “ ” ) 「

원법 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이하 국토안전관리원 이라 한다 에 의뢰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할 ( “ ” )」

수 있다 개정 . < 2020. 6. 9.>

제 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국토안전관리원은 관계인에게 필요한   3④ 

질문을 하거나 관계 서류 등을 열람할 수 있다 개정 . < 2020. 6. 9.>

제 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국토안전관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  3⑤ 

는 바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해당 관리자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 , , 

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 < 2020. 6. 9.>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 항에 따른 안전  , 3⑥ 

진단 결과에 따라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자에게 보

수ㆍ보강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 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안전진단을 실시한 경  3⑦ 

우 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조 건축물관리점검지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 조부터 제 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점검17 ( ) 13 16 , ①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및 안전진단 이하 건축물관리점검 이라 한다 의 실시 방법ㆍ, ( “ ” )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지침 이하 건축물관리점검지침 이라 한다 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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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물관리점검지침을 정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② 

야 한다.

제 조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8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지정하여 해당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 < 2019. 4. 30., 2020. 6. 9., 2021. 3. 16.>

건축사법 제 조제 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1. 23 1「 」 

건설기술 진흥법 제 조제 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2. 26 1「 」 

안전진단전문기관  3. 

국토안전관리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해당 관리자는 제 항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하여금 건축물관리점검을 수행하도  1② 

록 하여야 한다.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점검책임자를 지정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점검자는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해당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교체를 요청할   ⑤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유가 정당하다고 . 

인정되는 경우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변경하여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건축물관리점검에 요구되는 점검자 자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점검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물관리점검을 거부하거나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4. 

점검자의 자격 업무대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제 조 건축물관리점검의 통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19 ( ) ①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점검 대상 건축물이라는 

사실과 점검 실시절차를 해당 점검일부터 개월 전까지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제 호의 경우 특3 . , 2

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점검 

대상 건축물이라는 사실과 점검 실시절차를 알려야 한다.

제 조에 따른 정기점검  1. 13

제 조에 따른 긴급점검  2. 14

제 조에 따른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3. 15

제 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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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의 보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건축물관리점검을 마친 날부터 일 20 ( ) 30① 

이내에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물

관리점검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제 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 결과를 보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1②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 < 2020. 3. 31., 2021. 11. 30.>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조에 따른 안전점검  1. 11「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2. 22「 」 

수도법 제 조에 따른 위생상의 조치  3. 33「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 조 및 제 조에 따른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  4. 28 32「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 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5. 39「 」 

전기안전관리법 제 조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6. 12「 」 

하수도법 제 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7. 39「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8. 

제 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의 보고는 제 조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입력하  1 7③ 

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 조 사용제한 등 관리자는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주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21 ( ) ①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제한ㆍ사용금지

ㆍ해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제 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  1② 

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조제 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 결과를 보고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20 1③ 

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주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

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사용제한ㆍ사용금지ㆍ해체 등의 조

치를 명할 수 있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3④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

제 조 점검결과의 이행 등 관리자는 제 조제 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 22 ( ) 20 1① 

내진성능 화재안전성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자가 제 항에 따른 건축물의 보  1② 

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관리자에게 해체ㆍ개축ㆍ수선ㆍ사용금지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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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이행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건축물관리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관리자는 건축물의 긴급한 보수ㆍ보강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③ 

방송 인터넷 표지판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사용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 .

제 조 조치결과의 보고 제 조에 따라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관리자는 그 결과23 ( ) 22① 

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 .② 

제 조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등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24 ( ) , ① 

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건축물관리 관련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건축물에 대한 부실점검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물관리점검 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관리자 및   , ②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제 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1 .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건축물관리  , ③ 

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결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건축물관리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제 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ㆍ방법ㆍ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④ 

제 조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대한 영업정지 등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25 ( ) ① 

구청장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6

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1 .

제 조제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18 5

제 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결과 건축물관리점검이 거짓으로 실시되었거나   2. 24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물관리점검 결과를 제 조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3. 7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 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  1② 

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 」

따라 징수한다 개정 . < 2020. 3. 24.>

제 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기준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정도   1③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조 비용의 부담 건축물관리점검에 드는 비용은 해당 관리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 조에 따26 ( ) . , 15① 

른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비용은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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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가 어음ㆍ수표의 지급 불능으로 인한 부도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건축물관리점검을 실시하  ② 

지 못하게 될 때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관리

자를 대신하여 건축물관리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관리점검에 드는 비용을 해당 . 

관리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 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건축물관리점검을 대신   2③ 

실시한 후 해당 관리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 해당 관리자가 그에 따르지 아니하면 특별

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 조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관리자는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27 ( ) ① 

축물의 화재안전성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층 이상으로 연면적 용도 마감재료 등 대통령  3 , , ② 

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이 법 시행 전 건축법 제 조에 따른 건축허가11「 」 

건축법 제 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이하 건축위원회 라 한다 에 같은 법 제 조의 에 따라 심[ 4 ( “ ” ) 4 2「 」 

의를 신청한 경우 및 같은 법 제 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를 신청한 건축물14 ]

이하( 보강대상 건축물 이라 한다 의 관리자는 제 조에 따라 화재안전성능보강을 하여야 한다 “ ” ) 28 .

건축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제 종 근린생활시설  1. 2 2 3 1「 」 

건축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제 종 근린생활시설  2. 2 2 4 2「 」 

건축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의료시설  3. 2 2 9「 」 

건축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4. 2 2 10「 」 

건축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5. 2 2 11「 」 

건축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수련시설  6. 2 2 12「 」 

건축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숙박시설  7. 2 2 15「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강대상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화재  ③ 

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임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통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국토교. 

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 < 2023. 4. 18.>

제 항에도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 또는 빈집 및   2④ 「 」 「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되거나 폐업」

으로 인하여 보강대상 건축물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강대상 건축물에서 제외한

다 신설 . < 2023. 4. 18.>

제 조 화재안전성능보강의 시행 보강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8 ( ) ① 

화재안전성능보강 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

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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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 항에 따른 화재안전성능보강 계획을   1②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보강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는 제 항의 계획에 따라 보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년 월   1 2025 12③ 

일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31 . <

2023. 4. 18.>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 항에 따른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   3④ 

이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제 조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 7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 항에 따른 검사 결과 화재안전성  4⑤ 

능보강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제 항에 따른 보완 명령을 받은 보강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는 정해진 기한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  5⑥ 

에 대한 보완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 < 2020. 6. 9.>

국토교통부장관은 마감재료 교체 피난시설 및 소화설비 설치 등 보강대상 건축물에 대한 보강   , ⑦ 

방법 및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 조 삭제 29 <2023. 4. 18.>

제 조의 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자가 제 조제 항에 따29 2( ) 28 1① 

른 화재안전성능보강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을 지원하거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강대상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에 대하여 대  ②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 2023. 4. 18.]

법률 제 호 제 조의 제 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 조의 규정에 의  [ 19367 (2023. 4. 18.) 29 2 2 2

하여 년 월 일까지 유효함2025 12 31 ]

제 장 건축물의 해체 및 멸실 4

제 조 건축물 해체의 허가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30 ( ) ① 

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하 이 장에서 허가권자 라 한다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 “ ” ) .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

로 본다 개정 . < 2020. 4. 7.>

건축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  1. 2 1 7「 」 

체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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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면적 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 500

나 건축물의 높이가 미터 미만인 건축물    . 12

다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개 층 이하인 건축물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3. 

제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② 

로서 해당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 < 2022. 2. 3.>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등 해당 지  1. , , 

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2.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건축물의 배치 유동인구 등 해당 건축물의 주변 여건  3. , 

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 항 또는 제 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  1 2③ 

서 또는 신고서에 제 항에 따라 작성되거나 제 항에 따라 검토된 해체계획서를 첨부하여 허가4 5

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 < 2022. 2. 3.>

제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 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1 2④ 

해체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 < 2022. 2. 3.>

건축사법 제 조제 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1. 23 1「 」 

기술사법 제 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로서 건축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 6「 」 

직무범위를 등록한 자

제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가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해체계획서는   1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 

법령을 준수하여 검토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 < 2022. 2. 3.>

건축사법 제 조제 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1. 23 1「 」 

기술사법 제 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로서 건축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 6「 」 

직무범위를 등록한 자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법 제 조제 항에 따라 자신이 설치  4 1⑥ 「 」 

하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건축물의 해체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

다 신설 . < 2022. 2. 3.>

제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 항에 따른 건축물의 해체를 허가하려는 경우  1. 1 2

제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를 신고받은 경우로서 허가권자가 건축물 해  2. 1

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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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항에 따른 심의 결과 또는 허가권자의 판단으로 해체계획서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  6⑦ 

는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관리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정당한 ,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 < 2022. 2. 3.>

허가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해체계획서에 대한 검토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하  ⑧ 

여야 한다 개정 . < 2020. 6. 9., 2022. 2. 3.>

제 항부터 제 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체계획서의 작성ㆍ검토 방법 내용 및 그 밖에 건축물   3 5 , ⑨ 

해체의 허가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 < 2022. 2. 3.>

제 조의 해체공사 착공신고 등 제 조제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조 제 항에 따30 2( ) 30 1 2① 

라 해체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해체공사에 착수하려는 관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허가권자에게 착공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 조제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를 . , 30 1

한 건축물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 < 2022. 2. 3.>

허가권자는 제 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1 7②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 < 2022. 2. 3.>

허가권자가 제 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  2③ 

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

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 2021. 7. 27.]

제 조의 에서 이동 종전 제 조의 는 제 조의 로 이동   [ 30 3 , 30 2 30 4 <2022. 2. 3.>]

제 조의 건축물 해체의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 관리자는 제 조제 항 또는 제 항에 따라 30 3( ) 30 1 2①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 중 해체계획서와 다른 해체공법을 적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허가권자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체계획서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제 조제 항부터 제 항까. 30 3 7

지 및 제 항을 준용한다9 .

관리자는 제 조의 제 항에 따라 해체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사항 중 제 조의 에 따른 해체작  30 2 1 32 2② 

업자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권자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제 항 또는 제 항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1 2③ 

제 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33

일괄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 2022. 2. 3.]

종전 제 조의 은 제 조의 로 이동   [ 30 3 30 2 <2022.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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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의 현장점검 허가권자는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제 조의 에 따른 해체공사 착공신30 4( ) 30 2① 

고를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해체 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하여야 한

다 개정 . < 2022. 2. 3.>

허가권자는 제 항에 따른 현장점검 결과 해체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1② 

즉시 관리자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체공사감리자 제 조의 에 따른 해체작업자 등에게 작업, 31 1 , 32 2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하며 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 

따라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 < 2022. 2. 3.>

허가권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 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가 이행되었는지를 확  2③ 

인한 후 공사재개 등의 조치를 명하여야 하며 필요한 조치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공사재개 , 

등의 조치를 명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 < 2022. 2. 3.>

허가권자는 제 항의 현장점검 업무를 제 조제 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하여금 대행  1 18 1④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현장점검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현장점검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긴급히 조치하, 

여야 하는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즉시 안전조치를 실시한 후 그 사실을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신설 . < 2022. 2. 3.>

허가권자는 제 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  4⑤ 

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 < 2022. 2. 3.>

본조신설   [ 2020. 4. 7.]

제 조의 에서 이동   [ 30 2 <2022. 2. 3.>]

제 조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허가권자는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해31 ( ) ① 

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 공(「 」 「 」

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호에 따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2 12 ) 「 」 

중 제 조의 에 따른 해체공사감리 업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31 2

라 해체공사감리자 이하 해체공사감리자 라 한다 로 지정하여 해체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 ” ) . 

개정 < 2020. 12. 29., 2022. 2. 3.>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체공사감리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 ② 

개정 < 2022. 2. 3.>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에 관한 서류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1. 

업무 수행 중 해당 관리자 또는 제 조의 에 따른 해체작업자의 위반사항이 있음을 알고도 해  2. 32 2

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

제 조제 항에 따른 등록 명령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적으로 이에 따르지 아니한   3. 32 7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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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해체공사감리자는 수시 또는 필요한 때 해체공사의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 , ③ 

해체공사 방법 및 범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해체공사를 감리하는 경우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또는 경력이 있는 자를 감리원으로 배치하여 전체 해체공사 기

간 동안 해체공사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 < 2022. 6. 10.>

허가권자는 제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체공사감리자에 대해서는 년 이내의 범위  2 1④ 

에서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을 제한하여야 한다 신설 . < 2022. 2. 3., 2022. 6. 10.>

관리자와 해체공사감리자 간의 책임 내용 및 범위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당사자 간의   ⑤ 

계약으로 정한다 개정 . < 2022. 2. 3., 2022. 6. 10.>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 항 단서에 따른 감리원 배치기준을 정하여  3⑥ 

야 한다 이 경우 관리자 및 해체공사감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 . <

2021. 7. 27., 2022. 2. 3., 2022. 6. 10.>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기준 지정방법 해체공사 감리비용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 , ⑦ 

정한다 개정 . < 2021. 7. 27., 2022. 2. 3., 2022. 6. 10.>

제 조의 해체공사감리자 등의 교육 해체공사감리 업무를 하려는 해체공사감리자 및 감리원은 31 2( ) ① 

해체공사감리 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 항에 따른 교육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② 

해체공사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 항에 따라 지정된 해체공사 교육기관은 해체공사감리 업무 외에 해체계획서의 작성ㆍ검토 등   2③ 

해체공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체공사 교육기관의 교육 실시, 

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 항 및 제 항에 따른 교육의 방법ㆍ기준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1 3④ 

정한다.

본조신설   [ 2022. 2. 3.]

제 조 해체공사감리자의 업무 등 해체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32 ( ) . <① 

2022. 2. 3.>

해체작업순서 해체공법 등을 정한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체계획서 제 조의 제 항에 따른 변  1. , 30 3 ( 30 3 1

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에 따라 해체계획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해체계획서를 

말한다 이하 해체계획서 라 한다 에 맞게 공사하는지 여부의 확인. “ ” )

현장의 화재 및 붕괴 방지 대책 교통안전 및 안전통로 확보 추락 및 낙하 방지대책 등 안전관  2. , , 

리대책에 맞게 공사하는지 여부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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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 후 부지정리 인근 환경의 보수 및 보상 등 마무리 작업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의 확인  3. , 

해체공사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호에 따른 건설폐  4. 2 1「 」 

기물이 적절하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확인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체공사의 감리에 관한 사항  5. 

해체공사감리자는 건축물의 해체작업이 안전하게 수행되기 어려운 경우 해당 관리자 및 제 조  32② 

의 에 따른 해체작업자에게 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해당 관리자 및 해2 , 

체작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 < 2022. 2. 3.>

해체공사감리자는 해당 관리자 또는 제 조의 에 따른 해체작업자가 제 항에 따른 시정 또는   32 2 2③ 

중지를 요청받고도 건축물 해체작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를 받은 허가권자는 지체 없이 작업중지를 명령하. 

여야 한다 개정 . < 2022. 2. 3.>

관리자 또는 제 조의 에 따른 해체작업자가 제 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받고 이를 이행한 경우  32 2 2④ 

나 제 항 후단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이후 해체작업을 다시 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물 안3

전확보에 필요한 개선계획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 < 2022. 2. 3.>

해체공사감리자는 허가권자 등이 건축물의 해체가 해체계획서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  ⑤ 

인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체 작업 시에는 해당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에 대한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일자가 표시된 사진 및 동영상을 말한다 을 촬영하고 보( )

관하여야 한다 신설 . < 2022. 2. 3.>

필수확인점 공사의 수행 과정에서 다음 단계의 공정을 진행하기 전에 해체공사감리자의 현장점  1. (

검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사 중지점을 말한다 의 해체 이 경우 필수확인점의 세부 기) . 

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체공사감리자가 주요한 해체라고 판단하는 해체  2. 

해체공사감리자는 그날 수행한 해체작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 조에 따른   7⑥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매일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 < 2022. 2. 3.>

공종 감리내용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1. , , 

안전점검표 현황  2. 

현장 특기사항 발생상황 조치사항 등  3. ( , )

해체공사감리자가 현장관리 기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4. 

허가권자는 제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등록하지 아니한 해체공사감리자에게 등록을 명하여  6⑦ 

야 하며 해체공사감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 . < 2022. 2. 3.>

해체공사감리자는 건축물의 해체작업이 완료된 경우 해체감리완료보고서를 해당 관리자와 허가  ⑧ 

권자에게 제출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 하여야 한다 개정 ( ) . < 2022.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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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항에 따른 개선계획 승인 제 항에 따른 사진ㆍ동영상의 촬영ㆍ보관 및 제 항에 따른 해체  4 , 5 8⑨ 

감리완료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 < 2022. 2. 3.>

제 조의 해체작업자의 업무 해체작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32 2( ) .

해체계획서대로 해체공사 수행  1. 

해체계획서의 화재 및 붕괴 방지 대책 교통안전 및 안전통로 확보 대책 추락 및 낙하 방지 대  2. , , 

책 등 안전관리대책 수행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업무  3. 「 」 

본조신설   [ 2022. 2. 3.]

제 조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일 이33 ( ) 30① 

내에 허가권자에게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 < 2022. 2. 3.>

제 조제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조 제 항에 따른 해체허가 대상의 경우 제 조  1. 30 1 2 , 32

제 항에 따른 해체감리완료보고서를 해체공사감리자로부터 제출받은 날8

제 조제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해체신고 대상의 경우 건축물을 해체하고 폐기물   2. 30 1 , 

반출이 완료된 날

제 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ㆍ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 .② 

제 조 건축물의 멸실신고 관리자는 해당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일 이내에 건축물 멸실신고34 ( ) 30① 

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을 전면해체하고 제 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 . , 33

완료신고를 한 경우에는 멸실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 < 2022. 2. 3.>

제 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ㆍ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 .② 

제 장 건축물관리 지원 등 5

제 조 건축물관리 연구ㆍ개발 정부는 건축물관리기술의 향상과 관련 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35 ( ) ①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건축물관리기술의 연구ㆍ

개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 항에 따른 건축물관리기술의 연구ㆍ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1② 

출연금이나 그 밖의 기업의 기술개발비로 충당한다.

정부는 제 항에 따라 개발된 연구ㆍ개발 성과의 이용ㆍ보급 및 관련 산업과의 연계를 촉진하기   1③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관리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제 항에 따른 협약체결 방법과 제 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  1 2④ 

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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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건축물관리에 관한 기술자의 육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관리에 관한 기술자의 효율적 36 ( ) ① 

활용과 기술능력 향상을 위하여 건축물관리에 관한 기술자의 육성과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관리에 관한 기술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나 건축물관리기술과   ②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제 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1 .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 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③ 

제 조 건축물관리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관리산업의 발전을 37 ( ) ①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자에 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 항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자의 범위와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② 

제 조 국제 교류 및 협력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관리기술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38 ( ) 

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1. 

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  2. 

외국의 대학ㆍ연구기관 및 단체와 건축물관리기술 공동연구ㆍ개발  3. 

개발된 건축물관리기술을 이용한 해외시장 개척  4. 

그 밖에 건축물관리기술 개발을 위한 국제 교류ㆍ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5. 

하는 사항

제 조 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지정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관리를 위한 정책과 기술의 연구39 ( ) ① 

ㆍ개발 및 보급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을 건축물관리지원센터로 지정

할 수 있다 개정 . < 2020. 5. 19., 2020. 6. 9.>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건축공간연구원  1. 「 」

국토안전관리원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  3. 「 」

설기술연구원

한국부동산원법 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4. 「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5. 「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6. 

국토교통부장관은 제 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1②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 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③ 

건축물관리 관련 정책 수립ㆍ이행 지원  1. 



397 . 해체공사 감리 업무 매뉴얼

건축물관리 관련 상담 지원  2. 

이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대행 또는 위탁받은 업무  3. 

그 밖에 체계적인 건축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4. 

국토교통부장관은 제 항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관리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 항의   1 3④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  ⑤ 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 .

제 조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40 ( ) ① 

구청장은 관리자가 건축물관리계획에 따라 효율적으로 건축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을 지원하거

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 항에 따른 기술지원 정보제공 안  1 , , ② 

전대책의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 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건축법 제 조의 제 항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와   2 87 2 1③ 「 」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  2④ 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 장 보칙 6

제 조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등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41 ( ) ① 

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해체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사용금지

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 조제 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있는 건  1. 2 6「 」 

축물로서 국가안보상 필요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건축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건축법 제 조부터 제 조까지  2. 72 2 40 48 , 「 」 「 」 

제 조 또는 제 조를 위반하여 붕괴 또는 화재로 다중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크다고 인정된 50 52

건축물인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② 「 」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경관지구 안의 건축물로서 도시미관이나 주거환경에 현저히 장애가 37 1 1

된다고 인정하면 건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개축 수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 

수 있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 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1③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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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빈 건축물 정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용 여부를 확인42 ( ) 

한 날부터 년 이상 아무도 사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농어촌정비법 제 조제 호에 따른 빈집 1 ( 2 12「 」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빈집은 제외하며 이하 빈 2 1 1 , “「 」 

건축물 이라 한다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건축물의 ” )

소유자에게 해체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 

없으면 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60 .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 또는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1. 

주거환경이나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조제 호 및 제 호에 따른   2. 2 4 5「 」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경우

제 조 빈 건축물 정비 절차 등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3 ( ) 42① 

조에 따라 빈 건축물의 해체를 명한 경우 그 빈 건축물의 소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건축물을 해체할 수 있다.

제 항에 따라 해체할 빈 건축물의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1② 

해체명령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해체한다는 내용을 일간신문에 회 이상 공고하1

고 공고한 날부터 일이 지난 날까지 빈 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을 해체하지 아니하, 60

면 직권으로 해체할 수 있다.

제 항 및 제 항의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1 2③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비를 빈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빈 건축. 

물의 소유자가 보상비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빈 건축물 소유자의 소재불명 으로 보상비( )所在不明

를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 항 또는 제 항에 따라 빈 건축물  1 2④ 

을 해체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건축물대장을 정리하고 관할 등기소에 해당 빈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해체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말소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 조 공공건축물의 재난예방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 소유ㆍ관리하는 공공건축44 ( ) ① 

물에 대하여 지진ㆍ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

단되는 경우 해당 공공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성능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건축물의 관리.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국가기관  1.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  4. 「 」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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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물의 관리자는 제 항에 따른 성능개선을 완료한 날부터 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  1 30② 

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 항 및 제 항에 따른 성능개선의 대상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 2 .③ 

제 조 보고 및 검사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45 ( ) , ① 

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자에게 필요한 자

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  , ② 

구청장은 제 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보고로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계 공무1

원으로 하여금 해당 건축물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와 그 밖의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 항에 따라 검사를 하려면 검사 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 이유 및 내용 등이 포함된 검사계  2 7 , ③ 

획을 검사를 받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미리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 

의 목적을 이룰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2④ 

보여주어야 하며 출입 시 해당 공무원의 성명 출입시간 및 출입목적 등이 적혀 있는 문서를 , ,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 조 사고조사 등 관리자는 소관 건축물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응급 안전조치를 46 ( ) ① 

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고 발생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 항에 따라 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  1② 

장은 사고 발생 사실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 항에 따라 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그 사고 원인 등에 대한 조사  2③ 

를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건축물의 사고조사 등을 위  ④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건축물에 대한 붕괴ㆍ파손 등의   ⑤ 

사고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

다.

관리자는 제 항에 따른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또는 제 항에 따른 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4 5⑥ 

사고조사에 필요한 현장보존 자료제출 관련 장비의 제공 및 관련자 의견청취 등에 적극 협조, ,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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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 항에 따른 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5⑦ 

의 사고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 항에 따른 중앙  , 4⑧ 

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또는 제 항에 따른 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 결과를 공표하여야 5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고조사 결과 필요  , ⑨ 

한 경우 해당 관리자에게 보수ㆍ보강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 항 및 제 항에 따른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와 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는 시설물의 안전 및   4 5⑩ 「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조에 따른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또는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58」 

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 조제 항에 따라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기관에   50 2⑪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해당 기관에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신설 . <

2022. 2. 3.>

제 항에 따른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또는 제 항에 따른 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  4 5⑫ 

영 제 항에 따른 사고조사의 통보 및 제 항에 따른 결과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7 8

로 정한다 개정 . < 2022. 2. 3.>

제 조 비밀유지 건축물관리점검 및 해체공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47 ( ) 

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조 청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48 ( )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 조제 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교체  1. 18 5

제 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영업정지  2. 25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3. 31 2

제 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 조부터 49 ( ) 129「 」 

제 조까지의 규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제 조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132 2 3「 」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 < 2022. 2. 3.>

제 조제 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을 실시하는 자  1. 18 1

해체공사감리자  2. 

제 조제 항 및 제 조제 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지원센터 및 지역건축관리지원센터의 임직원  3. 39 1 40 2

제 조제 항 또는 같은 조 제 항에 따른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 또는 건축물사고조  4. 46 4 5

사위원회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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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제 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 평가위원회의 위원  5. 50 3

제 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50 ( ) ① 

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법  ② 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

탁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 < 2022. 2. 3.>

제 조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의 관리ㆍ운영  1. 7

제 조부터 제 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 실시에 관한 교육  2. 13 16

제 조제 항 및 제 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의 평가와 그 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  3. 24 1 2

출요청

제 조에 따른 사고조사  4. 46

제 조제 항에 따른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5. 46 4

제 항제 호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의 평가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은 평가의 공정성  2 3③ 

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관리점검 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 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 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3④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 항에 따른 기관에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2⑤ 

수 있다.

제 장 벌칙 7

제 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억원 이하의 벌51 ( ) 10 1① 

금에 처한다 개정 . < 2022. 2. 3.>

제 조제 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1. 12 1

제 조제 항에 따른 정기점검 제 조제 항에 따른 긴급점검 또는 제 조제 항에 따른 안전진  2. 13 1 , 14 2 16 1

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축물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제 조제 항을 위반하여 건축물관리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  3. 18 4

써 건축물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제 조제 항에 따른 사용제한ㆍ사용금지ㆍ해체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  4. 21 1

하게 한 자

제 조제 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5. 21 3

제 조제 항에 따른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축물에 중대한 파손을   6. 22 1

발생시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제 조제 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7. 2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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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제 항을 위반하여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8. 27 2

제 조제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조 제 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해체허가를 받지   9. 30 1 2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체허가를 받고 건축물을 해체하다가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제 조제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위반하여 건축물의 해체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  10. 30 1

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체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해체하다가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제 조제 항 제 조의 제 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 따른 해체계획서를 부실하  11. 30 4 ( 30 3 1 )

게 작성하거나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작성함으로써 건축물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

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제 조제 항 제 조의 제 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 따른 해체계획서를 부실하  12. 30 5 ( 30 3 1 )

게 검토하거나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검토함으로써 건축물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

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제 조의 제 항을 위반하여 해체공사의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  13. 30 2 1

한 방법으로 해체공사의 착공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해체하다가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제 조의 제 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14. 30 3 1

변경허가를 받고 건축물을 해체하다가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제 조의 제 항 또는 제 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  15. 30 3 1 2

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해체하다가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제 조의 제 항에 따른 허가권자의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16. 30 4 2

한 자

제 조제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건축물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  17. 31 2

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체공사감리 업무를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중의 위험을 발  18. 32 1

생하게 한 자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하지 아니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19. 32 2

한 해체공사감리자

제 조제 항을 위반하여 해체공사감리자로부터 시정 요청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중  20. 32 2

지 요청을 받고도 해체작업을 계속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제 조의 를 위반하여 해체작업자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중의 위험을   21. 32 2

발생하게 한 자

제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사람을 사상 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  1 ( )死傷② 

는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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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의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51 2( ) 2 2

금에 처한다.

제 조제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조 제 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해체허가를 받지   1. 30 1 2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체허가를 받고 해체작업을 실시한 자

제 조제 항 제 조의 제 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 따른 해체계획서를 부실하게   2. 30 4 ( 30 3 1 )

작성하거나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작성한 자

제 조의 제 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3. 30 3 1

변경허가를 받고 해체작업을 실시한 자

제 조의 제 항에 따른 허가권자의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30 4 2

제 조제 항을 위반하여 해체공사감리자로부터 시정 요청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중지   5. 32 2

요청을 받고도 해체작업을 계속한 자

제 조의 를 위반하여 해체작업자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  6. 32 2

본조신설   [ 2022. 2. 3.]

제 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52 ( ) 1 1

에 처한다 개정 . < 2020. 6. 9., 2021. 7. 27., 2022. 2. 3., 2022. 6. 10.>

제 조제 항을 위반한 자  1. 1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 조제 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2. 18 1

제 조제 항에 따른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22 2

제 조제 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24 3

제 조  5. 25 제 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에 새로 건축물관리점검을 실시한 자1

제 조제 항을 위반하여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 조제 항에 따라 보  6. 27 2 28 6

완명령을 받고 정해진 기한까지 보완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제 조제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위반하여 건축물 해체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7. 30 1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체신고를 하고 해체작업을 실시한 자

제 조제 항 제 조의 제 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 따른 해체계획서를 부실하게   8. 30 5 ( 30 3 1 )

검토하거나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검토한 자

제 조의 제 항을 위반하여 해체공사의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9. 30 2 1

방법으로 해체공사의 착공신고를 하고 해체작업을 실시한 자

제 조의 제 항 또는 제 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  10. 30 3 1 2

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해체작업을 실시한 자

제 조제 항제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1. 31 2 2

제 조제 항을 위반하여 건축물 해체작업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감리원 배치기준을 정당한   12. 31 6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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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제 항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해체공사감리자  13. 32 3

제 조제 항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14. 41 1

제 조제 항 또는 제 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5. 45 1 2

제 조제 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6. 46 9

제 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17. 47

제 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53 ( ) , ,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조 제 조의 또는 제 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51 , 51 2 52

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 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 ) . , 科

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적정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 < 2022. 2. 3.>

제 조 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54 ( ) 2 . ① 

신설 < 2022. 2. 3.>

제 조제 항제 호ㆍ제 호 또는 제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 31 2 1 3 4

제 조제 항을 위반하여 해체공사감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해체공사감리자  2. 32 1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하지 아니한 해체공사감리자  3. 32 2

제 조제 항에 따른 사진 및 동영상의 촬영ㆍ보관을 하지 아니한 자  4. 32 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1 . < 2022. 2. 3.>

제 조제 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자  1. 6 2

제 조제 항에 따른 정기점검 제 조제 항에 따른 긴급점검 또는 제 조제 항에 따른 안전진  2. 13 1 , 14 2 16 1

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

제 조제 항을 위반하여 성실하게 건축물관리점검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3. 18 4

제 조제 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21 3

제 조제 항에 따른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5. 22 1

제 조제 항에 따라 긴급한 보수ㆍ보강 등이 필요한 사실을 해당 건축물의 사용자 이용자 등  6. 22 3 , 

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제 조제 항 및 제 항을 위반하여 화재안전성능 보강공사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  7. 28 3 6

로 보고한 자

제 조제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 조의 제 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  8. 30 4 ( 30 3 1

한다 가 작성하지 아니한 해체계획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한 자)

제 조제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 조의 제 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  9. 30 5 ( 30 3 1

한다 가 검토하지 아니한 해체계획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한 자)

제 조의 제 항에 따른 현장점검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  10. 30 4 4

법으로 보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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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제 항에 따른 해체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1. 32 8

제 조제 항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2. 33 1

제 조제 항에 따른 응급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고 발생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13. 46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500 . <③ 

2021. 7. 27., 2022. 2. 3.>

제 조제 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  1. 20 1

법으로 보고한 자

제 조제 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 결과 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  2. 24 2

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자

제 조의 제 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3. 30 3 3

변경신고를 한 자

제 조제 항 또는 제 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명령을 위반한 자  4. 45 1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 . <④ 

2022. 2. 3.>

제 조제 항에 따라 건축물의 점검ㆍ보수ㆍ보강 등의 건축물관리 관련 정보를 기록ㆍ보관ㆍ유  1. 10 1

지하지 아니한 자

제 조제 항을 위반하여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11 1

제 조제 항을 위반하여 수립되거나 조정된 건축물관리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 또는 보수  3. 11 5

하지 아니한 자

제 조제 항을 위반하여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조치결과를 입력하지 아니한 자  4. 11 6

제 조제 항을 위반하여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5. 16 5

제 조제 항에 따른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6. 20 2

제 조제 항을 위반하여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7. 23 1

제 조제 항을 위반하여 건축물 멸실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34 1

제 항부터 제 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1 4 ,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

징수한다 개정 . < 2022. 2. 3.>

부 칙  

제 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조의 제 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개월1 ( ) . , 29 2 2 3

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조 화재안전성능보강 비용 지원에 대한 유효기간 제 조의 제 항의 개정규정은 년 월 2 ( ) 29 2 2 2025 12

일까지 효력을 가진다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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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화재안전성능보강 실시 결과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 조제 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3 ( ) 28 3

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화재안전성능보강 실시 결과를 년 월 일까지 특별자치시장2022 12 31

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보강대상 건축물 관리자에게도 적

용한다.

제 조 화재안전성능보강 비용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 조의 제 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4 ( ) 29 2 2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화재안전성능보강 실시 결과를 년 월 일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2022 12 31

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보강대상 건축물 관리자에게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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忿�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시행 국토교통부고시 제 호 일부개정[ 2022. 8. 4.] [ 2022-446 , 2022. 8. 4., ]

제 장 총  칙1

제 조 목적 이 기준은 건축물관리법 제 조 제 조 제 조의 및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1 ( ) 30 , 31 , 31 2 32「 」 

축물의 해체계획서의 작성 감리자의 지정방법 감리자의 업무 대가기준 및 감리업무 교육 등에 , , ,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 ( ) .

관리자 란 건축물관리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 조제 호에 따른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로 규  1. " " ( " " ) 2 3「 」

정된 자 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해체공사감리자 란 법 제 조제 항에 따라 해체공사 감리업무를 지정받고 계약을 체결하여 법   2. " " 31 1

제 조에 따른 해체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 이하 감리자 라 한다 를 말한다32 ( " " ) .

해체작업자 란 건설산업기본법 제 조제 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로서 법 제 조의 에 따른 해  3. " " 2 7 32 2「 」 

체작업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관  4. " 계전문가 란 법 제 조제 항 또는 같은 조 제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0 4 5 .

  5. "특수구조 건축물 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 조제 호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18「 」 .

잭서포트 란 주로 슬래브 상부 중량작업 및 해체작업 시 슬래브 보강용으로 사용하는 원형강관   6. " "

파이프 지지대를 말한다.

잔재물 이란 건축물 해체공사 과정에서 슬래브위에 쌓여 하중으로 작용하는 콘크리트 목재 조  7. " " , , 

적벽돌 및 각종 건축자재가 혼합된 해체 폐기물을 말한다..

제 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법 제 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 건축물 해체의 허가를 3 ( ) 30

받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와 법 제 조에 따라 해체공사 감리업무를 수행하거나 법 제 조에 따라 31 32

해체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 장 해체계획서의 작성2

제 절 일반사항1

제 조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검토 등 법 제 조제 항 또는 같은조 제 항에 따라 해체계획서를 4 ( ) 30 4 5① 

작성하거나 검토하는 경우 이 장에 따른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검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

성하거나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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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 조제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해체계획서 검토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법 및 실시   21 5② 

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안전관리원이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절 사전준비단계2

제 조 건축물 주변조사 건축물의 해체계획서를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인접건축물 및 주변 시설물의 5 ( ) ① 

영향 유ㆍ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조사하여야 한다.

인접 건축물 현재 용도 및 높이 구조형식 등  1. , 

인접 건축물과 해체 대상건축물과 이격거리  2. 

옹벽이나 사면 유ㆍ무  3. 

접속도로 폭 출입구 및 보도 위치 주변의 버스정류장ㆍ도시철도 역사 출입구ㆍ횡단보도와의 이  4. , , 

격거리 등

주변보행자 통행과 차량 이동상태  5. 

부지 내 공지 유ㆍ무 해체용 기계설비의 위치 해체잔재 임시 보관 장소  6. , , 

가공 고압선 유ㆍ무 등  7. 

그 밖에 해체공사로 인하여 주변 시설물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8. 

공사 현장과 인접한 곳의 사회 기반시설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지하 매설물을 조  ② 

사하고 조사 결과에 따른 지하 매설물 도면을 건축물의 해체계획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전기  1. 

상 하수도  2. , 

가스  3. 

난방배관  4. 

각종 케이블 및 오수정화조 등  5. 

지하건축물의 사전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지하건축물 해체 시 인접건축물의 영향  1. 

인접 하수터널 박스  2. 

지하철 건축물 및 환기구 수직관 등 부속 건축물  3. 

지하저수조 지하기계실 지하주차장 등 단지 내 지하건축물  4. , , 

전력구 등 건축물 유ㆍ무  5. 

그 밖에 해체공사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항  6. 

제 조 해체 대상건축물 조사 해체 대상건축물 조사는 대상건축물의 용도 사용재료 및 강도 지반6 ( ) , , ① 

특성 하중조건 구조형식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

설계도서가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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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형식 연면적 층수 층고 포함 높이 폭 등  1. , , ( ), , 

기둥 보 슬래브 벽체 등 부재별 배치 상태 및 외부에 노출된 주요구조 부재  2. , , , 

캐노피 발코니 등 건축물 내ㆍ외부의 캔틸레버 부재  3. , 

용접부위 이종재료 접합부 철근이음 및 정착상태 등 구조적 취약부  4. , , 

건축물 해체 시 박락의 우려가 있는 내ㆍ외장재의 유ㆍ무  5. 

전기 소방 설비 계통의 상세  6. , , 

그 밖에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사항  7. 

설계도서가 없는 건축물은 해체공사의 구조 안전성 검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  ③ 

여야 한다.

변위ㆍ변형  1. 

콘크리트 비파괴강도  2. 

강재용접부 등 결함  3. 

강재의 강도 등  4. 

제 조 유해물질 및7 ( 환경공해 조사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

산업안전보건법 제 조제 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1. 119 2「 」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 유ㆍ무  2. 

소음 진동 비산먼지 및 인근지역 피해 가능성 등  3. , , 

제 절 건축설비의 이동 철거 및 보호 등3 , 

제 조 지하매설물 조치계획 제 조제 항에 따라 조사한 지하매설물 중 해체공사로 영향을 받을 우려8 ( ) 5 2

가 있는 매설물의 대하여는 해당 시설의 이동 철거 보호 등에 관한 지하매설물 조치계획을 작성, , 

하여야 한다.

제 조 장비이동 계획 장비이동 계획은 해체공사에 투입되는 해체작업용 장비의 제원 장비인양 방법9 ( ) , , 

장비인양에 따른 반경 하중 전도 등의 검토 및 해체장비의 이동 동선 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 , , 

작성하여야 한다.

제 조 가시설물 설치 계획 가설방음벽 및 전도 붕괴 및 추락 등 안전시설물의 설치계획은 비계 및 10 ( ) , 

안전시설물 설계기준 에 따라 작성하고 시공상세도를 첨부하여야 한다(KDS 21 60 00) , .

제 절 작업 순서 해체공법 및 구조안전계획4 , 

제 조 작업 순서 등 공정흐름도는 전체 공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고 해체 작업순서는 마11 ( ) , ① 

감재 비내력 벽체 슬래브 작은 보 큰 보 기둥의 순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배치, , , , , . , , 

해체 장비 등을 고려하여 해체 작업순서를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도로나 보행로에 인접한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에는 해체하는 건축물의 부재가 인접한 도로나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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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로에 전도 또는 낙하하지 않는 방법을 고려하여 작업 순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예정공정표는 전체 해체공사의 진행 과정을 주공정선 표시 주요공종에 대한 착수ㆍ종료시점 및   , ③ 

소요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 조 해체공법 건축물 해체공법은 안전한 해체작업을 위해 공사규모와 대상건축물의 위치 도심지 12 ( ) , 

등의 주변 환경 조건 장비탑재의 필요 여부 해체작업 방법에 따른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제 조 구조안전계획 구조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3 ( ) .① 

지상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1. 

가 상부 해체구간의 잔재물 적치를 위한 장소선정 계획과 잔재물 운반계획    . 

나 상부 해체구간의 잔재물 운반을 위해 기존 구조체의 일부를 제거 하거나 변경을 하는 경우     . 

관계전문가의 협력에 관한 사항

다 해당 건축물의 전도 및 붕괴방지 대책    . 

라 발코니 캐노피 등 건축선에 근접한 구조적 돌출부의 해체 시 작업자 및 외부통행인 등의 피    . , 

해방지 대책

마 특수구조 건축물 또는 도심 밀집지역 건축물의 해체공사 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계전문가    . 

와 협력에 관한 사항

지하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2. 

가 잔류한 나머지 건축물에 대한 토압 수압 및 기타 하중에 대한 안정성 확인    . , 

나 배면토압 및 수압에 대한 구조안전성 검토    . 

다 지하건축물의 해체 단계별 구조안전성 검토    . 

라 굴착 영향선에 인접한 석축 옹벽 및 건축물 지하매설물 보호 계획    . , , 

건축물에 장비를 올려서 해체하거나 허가권자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다음 각 호의   ② 

내용을 포함한 구조안전성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해체 대상건축물 개요  1. 

해체공사 구조안전성 검토업무에 참여한 기술자 명단  2. 

현장 조사내용 및 조사결과  3. 

작용하중 고정하중 장비하중 잔재하중 등 관련 하중 단 작용하중이 탄성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4. ( , , ), 

에는 건축물의 소성 변형 능력을 고려하여야 한다.

관계전문가가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해체순서별 구조설계도서 해체순서별 안전성에 대한 검토   5. (

내용 포함)

구조안전계획에는 별지 제 호서식에 따른 안전점검표를 첨부하고 안전점검표에 주요공정 마감재   1 , (③ 

해체 전 지붕층 해체 전 중간층 해체 전 지하층 해체 전 등 현장조건에 따라 선정 별로 필수확, , , )

인점을 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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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항에 따라 필수확인점을 표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3 .④ 

마감재 해체공정 착수 전 가시설물의 적정성 확인 인접도로 및 보도구간에 대한 안전대책 등  1. : , 

지붕 해체공정 착수 전 잭서포트 설치 상태 잔재물 반출계획 작업자 안전관리 등  2. : , , 

중간층 해체공정 착수 전 해체장비의 제원 확인 해체순서 준수 도로변 전도방지 대책 등  3. : , , 

지하층 해체공정 착수 전 주변 인접건축물 계측관리 가시설물 스트러트 등 적정성 확인 등  4. : , ( ) 

해체공사 현장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5. 

제 조 구조보강계획 해체공법 및 구조안전성 검토 결과가 건축물의 허용하중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4 ( )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구조보강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해체 대상건축물의 보강 방법  1. 

장비탑재에 따른 해체공법 적용 시 장비동선 계획  2. 

잭서포트 등의 인양 및 회수 등에 대한 운용 계획  3. 

제 절 안전관리대책 등5

제 조 해체작업자 안전관리 해체작업자의 안전관리대책은 해체공사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15 ( )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해체 잔재물 낙하에 의한 출입통제  1. 

살수작업자 및 유도자 추락방지대책  2. 

해체공사 중 건축물 내부 이동을 위한 안전통로 확보  3. 

비산먼지 및 소음환경에 노출된 작업자 안전보호구  4.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5. 

제 조 인접건축물 안전관리 해체공사에 따른 인접건축물 안전관리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16 ( ) 

하여야 한다.

해체공사 단계별 위험요인에 따른 안전대책 제시  1. 

해당 현장과 인접건축물의 거리 등을 명기한 도면  2. 

지하층 해체에 따른 지반영향에 대한 검토 결과  3. 

그 밖에 현장 조건에 따라 추가하여야 하는 사항  4. 

제 조 주변 통행ㆍ보행자 안전관리 해체공사 현장의 주변 교통소통 및 보행자 안전관리대책은 다음 17 ( )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공사현장 주변의 도로상황 도면  1. 

유도원 및 교통 안내원 등의 배치계획  2. 

보행자 및 차량 통행을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3. 

잔재물 반출 등을 위한 중차량의 이동경로  4. 

공사현장 주변의 버스정류장ㆍ도시철도 역사 출입구ㆍ횡단보도 등에 대한 이동조치계획이나 안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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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설물 설치계획 등
그 밖에 현장 조건에 따라 추가하여야 하는 사항  6. 

제 절 환경관리계획 등6

제 조 소음ㆍ진동 등의 관리 건축물 파쇄 및 낙하 등 해체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을 최소화 18 ( )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공사 시행 전 소음발생 정도를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 조 제 항에 따른 생활소음ㆍ  1. 20 3「 」 

진동의 규제기준에 따라 장비운용 계획

건축물 파쇄 시 저소음ㆍ저진동 공법 계획  2. 

잔재물 투하에 의한 소음ㆍ진동저감 방안  3. 

건축물 해체 시 살수계획 수립  4. 

제 조 해체물 처리계획 해체 폐기물 분리 및 처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해체물 처리19 ( )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제 조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이행계획  1. 17「 」 

폐기물 분쇄 소각 매립 등 구분 배출  2. , , 

잔재물 등 발생 폐기물에 대한 보관 수집ㆍ운반 및 처리 계획  3. , 

해체공사 폐기물 최종 처리상태 확인  4. 

관리번호 폐기물 종류 확인 인계서 등 기록관리 유지  5. , , 

제 조 부지정리 해체공사 완료 후 부지정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20 ( ) .

전체 부지에 해체 폐기물 및 해체 잔재 유ㆍ무 확인  1. 

평탄작업 및 배수로 정비  2. 

보도 통행로 기타 인접건물 접근로 등 복구  3. , , 

제 장 해체공사 감리업무3

제 절 일반사항1

제 조 감리자의 업무 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21 ( ) 32 1 5 "① 

해체공사의 감리에 관한 사항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해체계획서의 적정성 검토  1. 

해체계획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검토ㆍ확인  2. 

구조물의 위치ㆍ규격 등에 관한 사항의 검토ㆍ확인  3.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ㆍ확인  4. 

재해예방 및 시공 안전관리  5. 

환경관리 및 폐기물 처리 등의 확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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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해당 공사가 해체계획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하고 공정관리 시공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1. , , 

대한 업무를 해체작업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감리업무의 범위에 속하는 관계법령에 따른 각종 신고ㆍ검사 및 자재의 품질확인 등의 업무를   2.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관계규정에 따른 검토ㆍ확인ㆍ날인 및 보고 등을 하여야 하며 이에 , , 

따른 책임을 진다.

공사현장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시공에 관한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리자 및 허  3. 

가권자에게 관련 사항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 조 감리자의 교육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 조의 제 항에 따른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육22 ( ) 13 2 2① 「 」 

에 대한 교과내용 및 교육시간은 별표 와 같다[ 1] .

법 제 조의 제 항에 따라 지정받은 해체공사 교육기관은 효과적인 교육을 위하여 별표 의  31 2 2 [ 1 2]② 

의 건축물 해체감리자 교육의 근태 및 평가 관리기준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생을 평가하여

야 한다.

제 조 감리대가 기준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정23 ( ) 13 4 1① 「 」 

하여 고시하는 요율은 별표 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의 해체공사비에 대한 요율을 말한다[ 2] .

제 항에 따른 요율은 해체공사의 난이도 등에 따라 요율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1 10% .② 

제 항에 따라 요율방식을 적용할 경우라도 해체공사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 추가업무비용은 별도  1③ 

의 실비로 계상하도록 한다.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라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직접인  13 4 2④ 「 」 

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른다, , , .

직접인건비 해당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자의 인건비로서 투입된 인원수에   1. :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별 노임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건축사 및 건축사보의 노임단가는 . (

기술사 및 기술자의 노임단가에 준한다)

직접경비 해당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업무에 필요한 숙박비 제출도서의 인쇄 및 복사비 사무  2. : , , 

공간 임대비 별도의 사무실을 제공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등으로서 실제 소요비용으로 한다( ) .

제경비   3. : 직접비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를 말한다 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 임원 서무 경( ) , , 

리직원의 급여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비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직접인건비의 로 한다, 110~120% .

기술료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가 개발ㆍ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조  4. : 

사연구비 기술개발비 이윤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로 한다, , 20~40% .

제 절 공사시행 전 단계2

제 조 감리업무 착수준비 감리자는 공사착수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자로부터 인수받고 24 ( ) ① 

숙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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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허가서 관련 문서 사본  1. 

해체계획서  2. 

기관석면조사 완료 사본  3. 

기타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4. 

감리자는 공사추진 현황 및 감리업무 수행내용 등을 기록한 현황판과 감리원 근무상황판을 설치  ② 

하여야 한다.

제 조 해체계획서 검토 감리자는 관리자가 제출한 해체계획서를 검토하여 해체계획의 보완 또는 25 ( ) ①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체작업자 및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감리자는 제 항에 따른 해체계획의 보완 또는 변경에 대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1② 

한다.

제 조 현지여건 조사 등 감리자는 해체계획서에 따른 현지조사 사항 등에 대하여 시공 전 해체작업26 ( ) 

자와 합동으로 조사하고 업무수행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절 공사시행 단계3

제 조 공정관리 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정계획을 검토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27 ( ) ① 

는 경우에는 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감리자는 해체계획서 상 공정계획이 해체 대상건축물의 규모ㆍ특성 공사기간 및 현지여건 등을   1. , 

감안하여 수립되었는지 검토ㆍ확인하고 시공의 경제성과 품질확보에 적합한 최적공기가 선정되, 

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감리자는 계약된 공기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공정을 관리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에 관  2. , 

하여 다음 각목의 사항을 사전 검토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그 대책을 강구하

여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가 세부 공정계획    . 

나 해체작업자의 현장기술자 및 장비 확보사항    . 

다 그 밖에 공사계획에 관한 사항    . 

감리자는 관리자가 제출한 공종별 세부 공정계획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중점적  ② 

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공사추진계획  1. 

인력동원계획  2. 

장비투입계획 필요공종에 한함  3. ( )

그 밖에 공종관리에 필요한 사항  4. 

제 조 시공확인 감리자는 주요 공종별ㆍ단계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해체계획서의 내용과 일치하28 ( ) 

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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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설물에 대한 시공  1. 

건축물 보강에 대한 시공  2. 

장비에 대한 운영 및 작업  3. 

해체 순서별 해체계획에 따른 시공계획  4. 

슬래브 위 해체잔재 처리상태  5. 

지하건축물 해체에 따른 인접건축물 영향  6. 

민원 및 환경관리  7. 

제 조 안전점검표 감리자는 필수확인점에 대한 점검내용을 안전점검표에 기록하고 해체작업자와 29 ( ) ①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

감리자는 현장여건에 따라 안전점검표에 명시된 필수확인점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에는 해체작업자 및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 조 삭  제30 < >

제 절 안전 및 환경관리4

제 조 안전관리 감리자는제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31 ( ) .① 

해체작업자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조직을 갖추었는지 여부의 검토ㆍ확인  1. 「 」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의 수립 및 그 내용의 실효성 검토  2. 

유해 및 위험 방지계획의 내용 및 실천 가능성 검토  3.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및 여건 변동 시 계획변경 여부 확인  4.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  5. 

안전표지 부착 및 유지관리 확인  6. 

안전통로 확보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등 확인  7. , 

그 밖에 현장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  8. 

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작업현장에 수시로 입회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작업  1. 

발파 중량물 취급 화재 및 감전 위험작업  2. , , 

크레인 등 건설장비를 활용하는 위험작업  3. 

그 밖의 안전에 취약한 공종 작업  4. 

감리자는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체작업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  ③ 

록 하고 이를 관리자 및 허가권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 조 환경관리 감리자는 해당 공사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고 자연환경 생활환경 등을 적정하게 32 ( ) , ① 

유지ㆍ관리될 수 있도록 해체작업자가 해체계획서 상의 환경관리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는지 여부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감리자는 시공 과정 중에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처리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처리과정  ,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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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 장 보고 등4

제 조 일일 작업실적 및 계획서의 검토ㆍ확인 감리자는 해체작업자로부터 일일 작업계획서를 제출받33 ( ) 

아 보관하고 계획대로 작업이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 호서식에 따른 공사감리일, 2

지를 법 제 조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기록하여야 한다7 .

제 조 감리업무 기록관리 감리자는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관리34 ( ) 

하여야 한다.

근무상황부  1. 

감리업무일지  2. 

업무지시서  3. 

기술검토의견서  4. 

주요 공사기록 및 결과  5. 

해체계획 변경 관계서류  6. 

폐기물 정리부  7. 

제 조 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요청 감리자는 해체작업이 안전하게 수행되기 어려운 경우 관리자 35 ( ) 

또는 해체작업자에게 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 조 공사완료 확인 감리자는 해체공사를 완료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36 ( ) .① 

허가조건 이행사항에 대한 확인  1. 

해체공사 결과  2. 

해체 후 부지정리에 대한 확인  3. 

인근 환경의 보수 등 이행여부 확인  4. 

감리자는 해체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 호서식에 따른 감리완료보고서를 관리자에게 제출  3② 

하여야 한다.

제 장 보  칙5

제 조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37 ( ) 「 」

에 대하여 년 월 일 기준으로 매 년이 되는 시점 매 년째의 월 일까지를 말한다 마2020 5 1 3 ( 3 4 30 )

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 호    < 2022-446 , 2022. 8. 4.>

제 조 시행일 이 고시는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1 ( ) 2022 8 4 .

제 조 해체계획서의 작성ㆍ검토 등에 관한 적용례 제 조 제 조 제 조 제 조 개정규정은 이 고2 ( ) 3 , 4 , 11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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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시행 후 법 제 조제 항 또는 같은 조 제 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건축물 해체허가를 신청하거30 1 2

나 해체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 조 해체공사감리대가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 조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건축물 해체공3 ( ) 23

사 감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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